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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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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영사환영사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행사를 함께 준비한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해 , 

주신 김기룡 교수님 정혜란 활동가님 정다운 활동가님 김소영 선임님, , , , 

이정하 활동가님 조미연 변호사님 조은영 조사관님 이승엽 사무관님께 , , ,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차 심의에 따라 최종 9 2, 3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년까지 한국정부는 차 병합 보. 2031 4, 5, 6

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간보고서 검토 기한까지 포함하면 여 년. 10

이 남은 셈입니다. 

앞으로 년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10 , 

지켜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지난 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4 ‘
행지표 개발 토론회 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지난 토’ . 

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된 한국정부의 차 2, 3

최종견해 이행 점검지표와 기초선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발표회가 정부. 

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랍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노력한 장애당사자 국회의원

으로서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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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에 참

여하신 모든 분께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3 12 15

국회의원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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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영사환영사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윤종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귀빈 여러분 공동주최로 뜻 모아주신 김예지 , 

의원님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법무법인 , 

디라이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한 모든 분들을 ,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발표하는 오늘 이 자리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전 세계인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헌법에도 준수 의무가 명시된 중 대한 , 

인권 규범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라면 이 협약을 .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 

이행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지난 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한국이 받은 차 최종견해는 2022 2,3

한국 사회 장애인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 

폐지 장애인 통합 교육 실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등은 , , , 

년 차 최종견해와 차 최종 견해가 매우 유사한 것을 2014 1 2, 3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년여간의 시간 동안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 10 , 

반증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다음 최종견해에서도 반복해서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점검과 이행 촉구가 .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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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규범의 가치 기반 규범 서술인 인권 기준과 

원칙을 실체 적이고 실행 가능한 메시지로 전환하여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규범 이행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며 인권 지표 제작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종견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장애인 정책을 

국제 규범에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 선례를 마련한 

지표개발단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앞으로도 단단한 . 

국제 연대를 확장하고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해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3 12 15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윤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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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축사축사축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강송욱 변호사 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차 최종견해 이행지표 (UNCRPD) 2,3

개발을 위하여 고민하고 힘써 주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연대 이에 참여하여 주신 한국장애포럼 을 비롯한 국내 장애계, (KDF)

ㆍ법조계 단체 및 실무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행지표 개발 , 

결과 발표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도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년 월경 내어 놓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2 9

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2,3 8

년만에 받는 두 번째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종견해는 년 차 국가보. 2014 1

고서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많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복

하여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성과 함께 이번 차 최종견해는 반드시 그 실질적인 2,3

이행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행지표는 대한민국 정부의 . 

최종견해 이행을 견인하고 이를 면밀히 점검하며 감독할 수 있는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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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운동 활동가 시민단체 및 학계 등 여러 당사자들이 장애인의 기본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노력하고 투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 

한민국의 장애인권 현실은 아직 개선될 점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

다 이번에 마련된 이행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권 관련 정. 

책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행지표 개발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차 최종견해 이, 2,3

행지표 개발을 위한 소중한 노력이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 협약 

준수 나아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결, 

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3 12 15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강송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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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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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개발 최종안 및 기초선조사 결과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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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기초선 조사 결과

지표개발단 김기룡중부대학교 김동호ㆍ김소영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연윤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민주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재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김수원한국피플퍼스트 우정규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학인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주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다혜사단법인 두루
최용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지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미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한별ㆍ정혜란한국장애포럼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개요

개발 목적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최종견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보 제공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현재의 국내 장애인 권리 보장 수준 확인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 평가할 수 있는 목표 수준 파악

최종견해에서 강조하거나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 확인

최종견해에 대한 담당 공무원 전문가 종사자 등의 이해 증진

최종견해에 대한 장애인 및 가족의 이해 증진

개발 원칙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발하였음◦

타당성의 원칙 최종견해 내용에 부합하는 지표인가

ㆍ 최종견해의 배경 의도 및 주요 내용 등을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 개발

ㆍ 최종견해 관련 해당 조항의 내용을 반영한 지표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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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가능성의 원칙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표인가

ㆍ 가급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지표로 구성하고 해당 측정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 정
량 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례 수집 등 주관적 지표 제시

실효성의 원칙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하고 최종견해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지표
인가

ㆍ 최종견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효과적인 지표로 개발

ㆍ 최종견해의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 이행에 필요한 후속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

인권 조약 관련 지표의 기본 구성 원칙에 입각하여 지표 개발※

조약의 관련 조항과 위원회의 일반 논평에 주로 기술된 바와 같이 인권의 규범적 내용에 대해 
확인된 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의무 이행자 주로 국가의 인권 의무에 대한 약속과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둠

모든 인권을 동등한 입장에 두고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강조

인간의 권리 행위 또는 부작위 책임 및 구제 메커니즘법적 행정적을 포착하는 지표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함

차별금지 평등 참여 책임 법의 지배 정당한 절차 올바른 거버넌스 및 구제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등 포괄적인 인권 규범을 인식하고 반영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위해 맥락상 의미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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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절차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하였음◦

첫째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최종견해의 내용과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등 핵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둘째 측정요소 개발 단계에서는 최종견해 내용 중 지표를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을 측정요소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셋째 지표화 단계에서는 핵심내용과 측정요소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실효성 측정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안을 도출하였음

넷째 팩트시트 작성 단계에서는 개발 지표의 내용과 의미 및 측정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진행
하였음

다섯째 개발된 지표안과 팩트시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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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형식

최종견해 이행 지표는 지표별 팩트시트와 최종견해 내용별 개발 지표 리스트로 각각 개발 정리하◦
였음

지표별 팩트시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

항목 내용
지표명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지표 근거

또는 관련 일반논평 근거 조항단락
일반원칙 및 의무제 조

최종견해 내용 전문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따라 검토하고 특히 심리사
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감염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
록 보장할 것

지표 
특성

지표 
유형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측정 
방식

양적 질적
사실 기반 주관적 평가

지표 핵심 
내용

권고별 측정요소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및 개
정

◦ 미등록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의 
수립

지표 정의

제안하는 지표의 개념 설명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미등록 장애인시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감염 등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
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지표 산출방법
측정방법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지표의 값내용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 제시
◦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

비고

아래와 같은 사항 제시 가능
지표 개발 과정에서 참고하였거나 참고할만한 자료명 제시◦
지표 측정산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그 외 지표 개발 과정에서 검토 고민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간략히 제시◦

최종견해 내용에 따른 개발 지표 리스트는 최종견해 전문 최종견해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방법 지표형식 및 소관부처 순으로 각각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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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함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개요

개 번호로 구성된 최종견해 중 우려 제언 일반적 사항 등을 제시한 개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
권고 내용이 포함된 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였음

개 최종견해의 핵심내용 및 측정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견해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지표안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총 개
의 지표를 개발하였음

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 중 측정이 어렵거나 중복된 내용을 담은 지표 개를 삭제하고 개◦
를 최종 선정함

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개의 정량지표와 개의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지표◦
는 수량화된 정보를 통해 숫자 비율 값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수치화된 평가 준거를 통해 이행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하고 정성지표는 해당 최종견해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질적 자료 또는 현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행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지표를 말함

정량지표는 다시 사실에 기반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존 자료를 활용해 주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되며 최종견해 이행지표의 정량지표는 사실 기반 양적 지표 개와 주관
적 평가 기반 양적 지표 개로 구성

정성지표는 다시 사실에 기반하여 측저할 수 있는 지표와 기존 자료를 활용해 주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되며 최종견해 이행지표의 정성지표는 사실 기반 질적 지표 개와 주관
적 평가 기반 질적 지표 개로 구성

또한 개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구조지표 과정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구조지표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가가  인권  조약을  비준한  후에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받아들인  기준 법적 근거 정책
제도적 메커니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말함총 개 지표

국가가 해당 내용협약의 해당 조항에서 제시한 사항을 수행하려는  수용 의도 약속을  →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표예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직업  및  기술  교육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간  및  적용  
범위

과정지표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인권  약속을  원하는  결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무  
이행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구조적  지표와는  달리 여기에는  의무  
이행자가 현장에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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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지표도 포함됨총 개 지표
국가가 해당 내용을 원하는 결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책적 →

조치와  행동  프로그램을 평가예 예산  할당에  따른  지표 접수된  인권  불만사항  및  시정된  
비율 특정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무  이행자가  확대하는  인센티브  및  인식  조치
특정  기관예 국가인권기구 법률  시스템의  기능 변화

결과지표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주어진  상황에서  인권  향유  상태를  반영하는  개인  및  
집단의성취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총 개 지표
인권  향유  증진을  위한  국가  노력의  결과를  평가예 사회  보장  제도에  참여하는  →

노동력의  비율 오심  사례가  보고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비율  
그리고 대상  인구  그룹별  교육  수준예 청소년  및  성인  문해율

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모두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그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장애◦
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지표이므로 각 지표가 어떤 부처 소관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
하였음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 그 다음으로 법무부
개 고용노동부 개 행정안전부 개 교육부 개 국토교통부 개 여성가족부 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 외교부 개 문화체육관광부 개로 나타났으며 법원행정처 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개 방송통신위원회 개 국가인권위원회 개 통계청 개이 담당해야 할 지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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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결과

개발된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
처

6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ㆍ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에서 미등록 장애인 시청각 장애
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감
염 등 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
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사회적 장애 개념
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여부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ㆍ장애판정제도가 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
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정도판정 질
문 항목 중  환경
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항목 수 장÷
애정도판정 전체 
항목 기준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8 선택의정서 비준 ㆍ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외교부

1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

ㆍ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시 장애아동ㆍ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장애
여성ㆍ난민과 이주장애인 등 장
애 유형ㆍ정체성ㆍ단체 유형 등
을 고려한 모든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아동 지적장
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
하는 위원 수 전÷
체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12

장애인의 
다중적ㆍ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ㆍ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
애 차별 종식을 위한 국가 수준
의 전략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법령 제
개정 또는 관련 정
책 수립 시행 여
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ㆍ국내 소송비용 관련 법령 및 정
책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상대
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소송비용 또는 변제 지
원 관련 방안 원칙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법령 제
개정 또는 관련 정
책 수립 시행 여
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무부

표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따른 이행지표 개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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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 지침 마련

ㆍ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 차별 시
정 기구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
부 차별 사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조사 및 권리구제 지원 절
차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마련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별도의 효과적 조사 준거 마※
련 필요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법령 제
개정 또는 관련 정
책 수립 시행 여
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국가인권
위원회

14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

ㆍ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국가 수준 장애인 

정책 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예산 반영 정
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정책 수
립 시행 여부로 
확인

과정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차별 관련 법령 내 
장애여성 소녀 차별 
금지 조항 반영

ㆍ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 
관련 법령에서 장애여성ㆍ소녀
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
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법령 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장애여성ㆍ소녀에 대한 
다중적ㆍ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ㆍ장애여성ㆍ소녀에 대한 다중적
ㆍ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
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련 
정책 내 반영 여부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정책 수
립 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주요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ㆍ국회의원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 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
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법령 제
개정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또는 
정당별 당헌 당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행정안전
부ㆍ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16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ㆍ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지원
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장애아동 관련 법령 내 장애
아동의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존
중받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법령 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여성가족
부

국가 수준의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ㆍ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등 국가 수준의 지역사회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 정책 과제 수 
국가 수준의 아÷

동 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수 ×

국가 수준의 아
동 청소년 복지 
정책 과제 목록 
정리 필요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여성가족
부

통합놀이터 설치 ㆍ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ㆍ해당 사항을 반영 구조지표 질적 사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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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
법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한 관련 법령 제
개정 여부로 확인 실기반 부

18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ㆍ장애인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
반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ㆍ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사 장
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
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자 수 ÷
행정부ㆍ입법부ㆍ
사법부 소속 공무
원 교사 및 장애
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인식 개
선 교육 참여 대상
자 수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확인 필요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2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 적용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ㆍ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의 건축물 접근 관련 법령에 건
축물 규모 수용 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완전
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
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영
한 관련 법령 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국토교통
부

국가 
접근성 기준의 구축 및 
법적 강제 수단 마련 
등 전략 수립

ㆍ접근성 관련 협약의 각 조항제
조 조 내용을 포함한 국가
접근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국토교통
부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

ㆍ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 도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시외버스 고속버
스 및 광역버스 중 
저상버스 수 시÷
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국토교통
부

음성 및 읽기 
쉬운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ㆍ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국토교통
부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비율

ㆍ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등의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이 
휠체어로 탑승이 가능한 환경이
동편의시설 등 확보 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휠체어 탑승이 가
능한 버스정류장 
및 터미널 수 시÷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국토교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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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정류
장 및 터미널 수
×

교육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보급 비율

ㆍ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등에
서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음
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장애인이 원
하는 형태의 디지털기기 지원 비
율 포함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교육시설 이용 시
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
기 보급 대수 교÷
육시설 내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시각장애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교육부

가정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프로그램 포함

보급 비율 

ㆍ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재가 시각장애인
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음성 및 디÷
지털 기기 보급 대
상 재가 시각장애
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방송통신
위원회

22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

ㆍ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자살 실종 예방과 대
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

ㆍ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ㆍ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
살 비율을 전체 국민의 자살 비
율과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
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발달장애인 및 정
신장애인의 자살률 
전체 국민의 자÷

살률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

ㆍ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
종 사건 비율을 전체 국민의 실
종 사건 비율과 비교하여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발달장애인 및 정
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율 전체 ÷
국민의 실종 사건 
비율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2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 수준의 

재난위험경감계획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반영

ㆍ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재난 
위험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한 계
획에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행정안전
부

26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ㆍ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
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위기상황 및 ㆍ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구조지표 질적 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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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원 
체계 구축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
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실기반 부

28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 체계 구축

ㆍ장애 관련 정책계획과 민법 장
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후
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
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ㆍ제 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등을 참
고하여 의사결정지
원제도에 관한 정
책 계획 이 있는지
민법과 장애인복지
법 장애인 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
인 관련 주요 법령
에 대체의사결정제
도 내용을 삭제하
거나 의사결정지원
제도를 규정한 조
항이 있는지 그 여
부를 확인하여 제
시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법무부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ㆍ장애인에 대한 특정후견 한정후
견 및 성년후견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성년후견인의 수 
전체 장애인 후÷

견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법무부

30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 

수립

ㆍ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 관
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무부 검
찰청 ㆍ행
정안전부
경찰청 ㆍ
법원행정
처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 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ㆍ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 사법
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
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장애인차별금지법 
조 항 동법시

행령 조 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
여 제시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무부 검
찰청 ㆍ행
정안전부
경찰청 ㆍ
법원행정
처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

ㆍ모든 법정시설을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접근
성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 정
책 지침 등 이 수립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원행정
처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ㆍ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법관과 사법 종사자 경찰 검찰
국선변호사 인 교정직 공무원
에게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ㆍ관련 법령 또는 정
책에 해당 사항 반
영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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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법관 및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이수율

ㆍ법관과 사법 종사자 경찰 검찰
국선변호사 인 교정직 공무원
중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관한 교
육을 실제 이수한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회 이상 장애인 
사법접근권 교육을 
받은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법÷
관과 사법 종사자
의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
처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

ㆍ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
애학생에 대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
하는 개별화된 지원제도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제도
를 실행관련 지침
규정 마련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 전체 법학전÷
문대학원의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법무부

32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ㆍ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
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
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관련 법
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

ㆍ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무부

장애인의 
비자의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비율

ㆍ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ㆍ입원한 장애인 현황을 확
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비자의적으로 시
설 또는 병원에 입
소ㆍ입원한 장애인 
수 전체 시설 또÷
는 병원 입소ㆍ입
원 장애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심리사회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ㆍ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
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
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무부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ㆍ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수  격리÷
치료시설 수용자 
수 격리치료시÷
설 내 비장애인 수  
격리치료시설 수÷
용자 수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법무부

34 시설 내 ㆍ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진 ㆍ시설 인권침해 중 구조지표 질적 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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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정 절차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거주인 진정 비율 
및 후속조치 이행 
비율제시

실기반 부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현황

ㆍ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가해자 조사 및 제
재와 그 행위에 대
한 처벌 사례 미처
벌 사례 확인

과정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의 비율

ㆍ시설 내 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건
을 직접 진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시설 인권침해 진
정 사건 중 거주인 
진정 사건 수 시÷
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36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

ㆍ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보상 구제방안을 포괄하는 전
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ㆍ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
대근절 계획을 채택하고 효과적
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ㆍ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ㆍ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
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여성가족
부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

ㆍ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
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또는 쉼터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젠더기반 폭력 피
해 생존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지원
센터  수 합계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여성가족
부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비율

ㆍ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
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
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장애당
사자 가족 돌봄제
공자 간병인 사법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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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전체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
인 사법종사자 수
×

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ㆍ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
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여성가족
부

40
장애이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또는 정책 폐지

ㆍ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입국과 장
애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적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관련 법
령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무부

42

협약 제 조
일반논평 제 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ㆍ보완

ㆍ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을 협약 일반
논평 제 호 및 탈시설가이드라
인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기존 탈시설 장애
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수정
ㆍ보완 여부 및 수
정ㆍ보완 내용의 
협약 일반논평제
호 및 탈시설가이
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주
관적평가

보건복지
부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

ㆍ장애아동을 포함하는 탈시설 전
략 이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탈시설 및 지역사
회 기반 서비스 예
산의 연평균 증가
율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아동 포함 탈시
설 및 지역사회 기
반 서비스 예산 ÷
거주시설 지원 예
산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44

공중파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가율

ㆍ공중파 텔레비전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당해연도 고시 
의무 비율 전년–
도 고시 의무 비
율 전년도 고시 ÷
의무 비율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방송통신
위원회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

ㆍ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웹접근성 준수 정
부 및 공공기관 홈
페이지 수 정부 ÷
및 공공기관 홈페
이지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행정안전
부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부과 대상의 
접근가능한 

형식 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ㆍ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
기쉬운자료 점자 보이스오버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
로 제공하는 출판물의 비율을 확
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인이 접근 가
능한 형식으로 제
작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출판물 수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행정안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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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전체 정부 및 공÷
공기관의 출판물 
수 ×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ㆍ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인터넷 이용 장
애인 수 전체 장÷
애인 수 인터넷 ÷
이용 국민 수 전÷
체 국민 수 ×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ㆍ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스마트폰 이용 
장애인 수 전체 ÷
장애인 수 스마÷
트폰 이용 국민 수 
전체 국민 수÷ ×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ㆍ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인이 이용 가
능한 키오스크 수 
전체 키오스크 ÷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ㆍ장애인이 방송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
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방송통신
위원회

46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ㆍ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
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48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 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ㆍ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
리기 출산 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
법 제 조 제 조약혼 동
법 제 조 제 조 혼인 동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입양

등의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개정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행정안전
부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ㆍ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
ㆍ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비율

ㆍ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 시간과 외부 돌
봄 지원 인력의 돌봄 제공 시간
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인 가족 구성
원의 장애인 돌봄 

결과지표 양적 주
관적평가

보건복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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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장애÷
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
시간 외부 인력
을 통한 돌봄 제공
시간 ×

50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ㆍ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
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주
관적평가 교육부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ㆍ일반학교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
학급 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
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일반학급 배치 장
애학생 수 유ㆍ÷
초ㆍ중ㆍ고 및 특
수학교 배치 장애
학생 수 ×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교육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ㆍ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
육 연수 이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통합교육 연수 이
수 일반교육교원 
수 전체 일반교÷
육교원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교육부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ㆍ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
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
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
한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교육부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ㆍ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에 다
니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부 산
하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
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보장하여 재원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교육부ㆍ
보건복지
부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

ㆍ고교 졸업 장애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비율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취업 또는 진학 
고교 졸업 장애학
생 수 전체 고교 ÷
졸업 장애학생 수
×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교육부

52

상법 제 조 
완전 폐지 

ㆍ상법 제 조 완전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관련 법
률 폐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법무부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ㆍ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
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
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여성장애인 건강
보건관리사업 이용
자 수 가임기 장÷
애여성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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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ㆍ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관리 프
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정신건강 프로그
램 이용 정신장애
인 수 전체 정신÷
장애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ㆍ보건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 를 대상
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
는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 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ㆍ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 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
기쉬운 버전 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장애인이 접근 가
능한 형식으로 제
공되는 건강 정보 
수 전체 건강 정÷
보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54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ㆍ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
관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재활 
접근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56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

ㆍ직종 관련 법률 내에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ㆍ직업 관련 법령 중 
장애유형을 근거로 
한 제한 조항 반영 
법령 수 측정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고용노동
부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 계획 내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용 반영 

ㆍ현행 관련 국가 정책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포괄
적차별 제제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국가 수준의 장애
인 노동 관련 정책 
내 장애인차별금지
법에 따른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차별 금지 및 
장애포괄적 조치 
포함 여부 확인

과정지표 질적 사
실기반

고용노동
부

전체 인구 최근 
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개월 평균 임금 

비율

ㆍ장애인에 대한 동일 가치 동일 
보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임
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전체 임금근로자
의 개월 평균 임
금 전체 장애인 ÷
임금근로자 개월 
평균 임금 ×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고용노동
부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ㆍ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

ㆍ탈시설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
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최근 년 간 탈시
설한 장애인 중 일
반 노동시장 피고
용인 수 최근 ÷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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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탈시설한 장
애인 중 피고용인 
수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ㆍ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고용노동
부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ㆍ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
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지적 청각 정신
장애인 중 일반 노
동시장 참여 비율 
전체 장애인의 ÷

일반 노동시장 참
여 비율 ×
일반 노동시장 참
여 비율 일반 노
동시장에 참여한 
피고용인 수  전÷
체 피고용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고용노동
부

일반노동시장 
내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지원체계 

구축

ㆍ일반노동시장 내 지적 청각 정
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
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고용노동
부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   

ㆍ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
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보호작업장 내 근
로 장애인 수 근로
자 훈련생 전체 ÷
장애 노동자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ㆍ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반 일
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보호작업장 근무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 수 
보호작업장 근무 ÷
장애인 수 ×

결과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당 비율 도입

ㆍ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개방노
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
별 보호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58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ㆍ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
감계획을 강화했는지 확인하는 
지표

ㆍ국가 장애인종합계
획상 장애인빈곤경
감계획 비교 장애
인 빈곤율 통계 확
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전체 국민 대비 ㆍ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일반 국민 다음 측정산식 활※ 결과지표 양적 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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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빈곤율 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
표

용
ㆍ장애인의 빈곤율 ÷
전체 국민의 빈곤
율

실기반 부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금액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 
협의체계 구축

ㆍ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의 소득 
보장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장애수당 등 관련 
민관 협의체 장애
인단체 포함 확인
하여 제시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 폐지

ㆍ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
기 위해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과정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ㆍ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
기 위해 모든 장애인 대비 장애
인연금 수급 자격 비율을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장애인연금수급비
율 장애인연금 수
급자 수 등록 장÷
애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관계법령 및 
정책 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수당 등 수급 
대상에 장애이주민
장애난민 포함

ㆍ장애이주민 장애난민이 기초생
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
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과정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60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ㆍ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
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
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ㆍ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
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
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

ㆍ전체 국민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
는지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
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모니터링 직전에 
실시된 전국 규모
의 동시 선거  결
과 중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전÷
체 국민의 투표 참
여율 ×

결과지표 양적 주
관적평가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62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제작 비율 

ㆍ어문출판물 중 점자 녹음 데이
지도서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비
율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
을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텍스트데이지자
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 수 ÷
어문출판물 발행
수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ㆍ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
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
하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문화생활 참여 장
애인 수 전체 등÷
록장애인 수 ×

결과지표 양적 주
관적평가

문화체육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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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범주 개
발 필요

64

기존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통계 수집

ㆍ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
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등 분
리 통계 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과정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ㆍ통계
청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

ㆍ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
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ㆍ 중앙정부 각 부처
의 장애인 권리 증
진 관련 예산 합계 
중앙정부 각 부÷

처의 연구 개발 예
산 합계 ×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필요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행정안전
부ㆍ보건
복지부 등

66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ㆍ 에서 집행하는 총 
예산 중 장애특정 포괄 프로그
램 예산 비율 확대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활※
용
전년도 

ㆍ 장애 관련 분야 
예산 합계 ÷
총 예산 ×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외교부

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ㆍ 의 지원 프로그램 중 장
애인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의 협
력하는 프로그램 
수의 합계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외교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ㆍ 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
해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 합계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외교부

6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ㆍ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
원회의의 연도별 개최 횟수를 비
교하기 위한 지표 

ㆍ연도별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와 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집계

과정지표 양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ㆍ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
해에 따른 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과정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70
장애 관련 분야 

공직자 등의 
최종견해  인지를 위한 

노력

ㆍ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
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
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결과지표 양적 주
관적평가

보건복지
부

71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체계 구축

ㆍ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
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정
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
실기반

보건복지
부

72 중앙정부 차원의 ㆍ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가능 ㆍ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정지표 양적 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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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형태 지표범주 소관부
처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발행 종수

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발행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수 합
계

실기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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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차년도 기초선 조사 결과

조사 절차

다음과 같은 지표별 모니터링 조사 양식을 사용하여 조사 진행◦

항목 내용

지표명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지표 
특성

지표 유형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측정 방식
양적 질적

사실 기반 주관적 평가

지표 
소개

지표 
산출방법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지표의 값내용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 
제시

◦사회적 장애 개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 여부

활용 자료
지표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된 최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
련 내용

모니터링 
결과

지표 이행 
여부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기타 

측정 결과 
및 판단 
근거

지표 측정 결과 기술 또는 지표 이행 여부 판단 근거 기술
최근 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장애 범주 ◦
확장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향후 과제
개선 사항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시청각장애인 감염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법 제 조◦
에 따른 장애 범주로 정의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비고

아래와 같은 사항 제시 가능
모니터링 과정에서 검토 고민되었던 내용이 있으면 추가 제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관련 통계 자료 개발 방안 마련 등 개선 ◦
과제 등 제언

조사 진행 후 전체 검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모니터링 결과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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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 모니터링 지표 중 이행된 지표 개 부분 이행된 지표 ◦
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표는 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로 분류된 지표는 
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로 분류된 지표 중 기초선 조사 결과만 제시한 경우
는 개 지표이고 측정이 어려워서 그 결과값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표는 개로 
나타났음

모니터링 실시 결과 이행률은 부분 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였으며 기타 ◦
지표를 제외하여도 이행률은 부분 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음

이행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번
호 지표 지표 정의 산출 방법 모니터링 결과

8 선택의정서 
비준

ㆍ협약의 선택의정서
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선택의정서 비
준 여부로 확
인

선택의정서 비준 완료 년 월→

52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ㆍ보건관련 종사자 의
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
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
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는지 확
인하는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
한 법률 제 조 제 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운영 중에 있음
사업내용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기관 종
사자에게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교육 운영
사엄대상 의료인 장애인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이 ㄴ관련 보조인력 예비의료인 등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권관련 교육운영 
교육시간 시간·
교육운영 연 회 이상 ·
교육내용 장애인건강권 관련 법 정책·

장애인과 의사소통 

부분 이행된 지표 및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 등 구체적인 모니◦
터링 결과는 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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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6

장애 
범주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ㆍ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미등록 장애인시청
각 장애인 심리사
회적 장애인
감염 등을 인정하
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사회적 장애 개
념을 고려하여 
장애 범주 확
대를 위한 장
애인복지법 개
정 여부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

최근 년 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내 장→
애 범주 확대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최근 년간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및 하◦
위법령에 장애 범주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반
영되지 않았음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수요자 맞춤형 ◦
통합지원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
요과제 내용으로 장애 인정이 어려운 희귀난·
치질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유형 인
정기준 개선연구 를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라고 발표하였으나 희귀난치·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범위와 현시점 기
준 연구 진행 단계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
여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여부에 대한 이행
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시청각장애인◦
감염장애인 등이 장애인복
지법 제 조에 따른 장애 범
주로 정의될 수 있도록 해
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
종견해에 따라 모든 장애
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이 
반영된 장애인복지법 및 하
위법령 개정 추진 필요

장애정도판정
기준문항 중 
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의 비율

ㆍ장애판정제도가 
에 근거하여 장

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
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장애정도판정 
질문 항목 중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항목 수 장애÷
정도판정 전체 
항목 기준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장
애정도판정기
준 

∨

장애정도판정기준상의 기준 중 환경적 맥락을 →
고려한 질문 기준 항목 없음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정도판정기준문항 중 →
에 근거한 환경요인 등을 반영한 문항 비

율은 임
정량지표 중 과정지표는 향후 평가 준거 마련 ※
후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당해연도 모니터링에
서는 기초선 조사 결과만 제시 이하 정량지표
는 모두 동일하게 이행여부 평가 실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
에 근거한 사회 환경적 장
벽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8 선택의정서 
비준

ㆍ협약의 선택의정서
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선택의정서 비
준 여부로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외교부 ㆍ법제처 국가

법령정보 ∨ 선택의정서 비준 완료 년 월→

10
장애인정책조
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ㆍ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의 위원 및 실무
위원 구성 시 장애
아동ㆍ지적장애인
ㆍ정신장애인ㆍ장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장애아동 지
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장애여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국가법령정보
센터에 탑재
된 최신 장애
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

∨

년 월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 위원 명단 중 장애여성 명 지적발달장애인 
부모 명 등 당사자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이주장애인 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명으로 보이고 전체 위원 수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장애 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
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장
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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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

애여성ㆍ난민과 이
주장애인 등 장애 
유형ㆍ정체성ㆍ단
체 유형 등을 고려
한 모든 장애인 단
체의 참여를 보장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성 난민과 이
주장애인을 대
표하는 위원 
수 전체 장애÷
인정책조정위
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수 ×

련 내용

는 총 명임
기초선 조사 결과 년 현재 장애인정책조→
정위원회 위원 중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을 대표
하는 위원의 비율은 임

개정 필요
현행 장애정책조정위원회가 ◦
실질화될 수 있도록 대통
령 산하의 상설기구로써 
설치운영 필요·

12

장애인의 
다중적ㆍ교차
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ㆍ다중적이고 교차적
인 형태의 장애 차
별 종식을 위한 국
가 수준의 전략 수
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법
령 제 개정 
또는 관련 정
책 수립 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다중적 교차·
적 차별 해소
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현황·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다중적교차적 차별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포◦ ·
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의 경우 년째 국회
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
련 법령에서 위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
어지지 않았음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장애인의 다중적→ ·
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기존의 장애여성 장
애아동 외 장애인 이주민 장애인 등
국가 전략 계획은 전무함

장애인의 다중적교차적 차◦ ·
별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
적 법령 차별금지법 의 제
정과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 다중적교차적 차별 ·
해소를 위한 내용 포함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반영 필요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ㆍ국내 소송비용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관
련된 소송에서 패소
한 장애인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
서 면제될 수 있는 
소송비용 또는 변제 
지원 관련 방안 원
칙 또는 규정이 마
련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법
령 제 개정 
또는 관련 정
책 수립 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무부

ㆍ국가법령정보
센터에 공개
된 최신 민사
소송법 장애
인차별금지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내용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
송비용 중심
으로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에 관련한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유엔 장애인권리
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 
이행전략 마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전략 마련 계
획일 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내용 등은 전혀 없음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
지법 등 관련 법령에 소송 
패소 장애인의 소송비용지
원에 관한 내용 반영 필요

정당한 ㆍ국가인권위원회 등 ㆍ해당 사항을 반 구조지표 질적 국가인권 ㆍ해당 사항 관 ∨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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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 지침
마련

장애 차별 시정 기
구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
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조사 및 권리
구제 지원 절차가 
적절하고 효과적으
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별도의 효과적 ※
조사 준거 마련 
필요

영한 관련 법
령 제 개정 
또는 관련 정
책 수립 시행 
여부로 확인

사실기반 위원회

련 장애인차
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
회 법령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및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차별
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음

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절차 등
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
위원회 지침 등 마련 필요

14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

ㆍ제 차 장애인정책종
합계획
등 국가 수준 장애
인 정책 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예산 
반영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정
책 수립 시행 
여부로 확인

과정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등록된 제
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

ㆍ정부 제출 
예산안

의안정보시
스템 중 세
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
서 및 성인
지 예산서 중 
보건복지부 
예산안

∨

대 정책분야 대 중점 과제 개 중 장애여◦
성 관련 정책 목표는 각각 개 개 개

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부 장애인정책 예산 조 억 천만 원 중 
성인지 예산은 조 억 만원으로 

수준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이 개 →
하위 과제 중 개에 불과

성인지 관점을 전체 사업으◦
로 확대하여 모든 장애 관
련 정책에 장애여성 주류
화 필요
필요시 성별 격차 큰 고용◦
고등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실태조사 근거하
여 성인지 도입 정책 우선
순위 마련

장애인차별금
지법 등 장애 
차별 관련 
법령 내 

장애여성 소
녀 차별 금지 
조항 반영

ㆍ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 관련 
법령에서 장애여성
ㆍ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
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법
령 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국가법령정보 
웹사이트에 
등록된 장애
인차별금지법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내용이 일부 ◦
반영되어 있으나 장애소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된 조항은 부재하다는 사실은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내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 또는 교차 →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장애인차별금
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특정 유형의 차별만을 목록◦
형으로 열거하는 차별금지
법이 아닌 성별 연령 장
애유형 등 교차적 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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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장애여성ㆍ소
녀에 대한 
다중적ㆍ교차
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ㆍ장애여성ㆍ소녀에 
대한 다중적ㆍ교차
적 차별 시정을 위
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
련 정책 내 반영 여
부 별도의 국가 전
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정
책 수립 시행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 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

ㆍ 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

두 정책 계획에 모두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만 ◦
담겨있고 장애소녀에 대한 내용 없음
그마저도 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는 여성장애◦
인 건강권 보장 강화 과제 하나만 담겨있고 
이마저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과 동일
함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의료기관 종
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차 양성평등기본계→
획에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 관련 내용 부재

장애여성과 소녀가 마주하◦
는 다중적 교차적 차별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 마련
을 통해 법률 및 정책 마련 
필요

주요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ㆍ국회의원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 기초의
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
보자 선출시 장애여
성 할당제를 도입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법
령 제 개정
관련 정책 수
립 시행 또는 
정당별 당헌
당규 개정 여
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행정안전
부ㆍ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ㆍ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제 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
선거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장애
여성 할당은 물론 장애인 할당제 조차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교육감 등 기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할◦
당제는 별도 규정 없음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선출시 장애→
여성 할당 제도 도입 관련 규정 부재

장애여성의 정치 영역 의사◦
결정 대표를 보장하기 위
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16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ㆍ아동복지법 장애아
동복지지지원법 장
애인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 장애아동 
관련 법령 내 장애
아동의 참여권자신
의 의사를 존중받
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법
령 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여성가족
부

ㆍ보건복지부ㆍ 
여성가족부 
자료 추가 조
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조제 항에 장애아동◦
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
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
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제 조제 항에 장애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
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등 장애아동 참여 관련 법적 근거가 일
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 관련 법령에 장애아동 참여에 대한 구체→
적인 권리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
법 청소년기본법 등 주류 법령 내에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장애아동 참여 관련 다양한 ◦
권리가 관련 법령 내 반영 
필요

국가 
수준의 아동 

ㆍ아동복지정책 청소
년복지정책 등 국가 

다음 측정산식 ※
활용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ㆍ제 차청소년
정책기본계획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내 장애아동 ◦

및 장애청소년 관련 내용 미반영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국가 ◦
정책 내 장애아동 및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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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수준의 지역사회 복
지 정책 내 장애아
동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 장애아동 청
소년 지원 정
책 과제 수 ÷
국가 수준의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 과
제 수 ×
국가 수준의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 과
제 목록 정리 
필요

여성가족
부

및 제 차아동
정책기본계획

제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개 세과제 중 ◦
개 과제 장애청소년 부모 지원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만이 장애청소년 관련 
정책임
제 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의 개 ◦
세과제 중 개 과제만 장애아동 관련 과제임
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
대 추진 건강 취약아동 치료 관리 및 부모 돌•
봄 지원 강화
국가 수준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 개 과제 →
중 개 과제만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정책임
기초선 조사 결과 국가 수준의 아동 청소년 →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은 

임

청소년 권리 보장 관련 내
용 포함 필요

통합놀이터 
설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ㆍ기존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
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법
령 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행정안전
부

ㆍ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
리법

ㆍ 어린이놀이
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ㆍ 안전인증대
상 어린이제
품의 안전기
준

∨

기구이용형 그네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 근거로◦
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
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놀이시설 관련 법령 등에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장애아동이 통합된 놀이환◦
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정책 시행 필요

18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ㆍ장애인 단체의 참여
와 협력에 기반한 
장애인의 인식 제고
와 편견 해소를 위
한 국가 차원의 종
합적인 계획을 수립
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장애인의 인식 제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시행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부재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장◦
애인의 인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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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ㆍ행정부 입법부 사
법부 교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을 대상으로 한 장
애인 인식 개선 교
육 이수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
수자 수 행정÷
부ㆍ입법부ㆍ
사법부 소속 
공무원 교사 
및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인
식 개선 교육 
참여 대상자 
수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참
여 대상자 수 
확인 필요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한국장애인개
발원 장애인
식개선 실시 
현황 자료 기
존 자료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참여 대상이 명확하게 반영
되어 있지 않음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교육 참여자 유형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이수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장애인식개선 교육 참여자◦
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 방
안 마련 필요

2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 
적용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ㆍ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건축물 접
근 관련 법령에 건
축물 규모 수용 가
능 범위 건축 시기
에 관계없이 장애인
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
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반
영한 관련 법
령 제 개정 
여부로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국토교통
부

ㆍ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에 관한 법
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 관련 
사항 미반영

건축물 규모 수용가능 범◦
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접근성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진 필요

국가 
접근성기준
의 구축 및 
법적 강제 

ㆍ접근성 관련 협약의 
각 조항 제 조 
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접근성 계획 수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국토교통
부

ㆍ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 
및 장애인정
책종합계획

∨

최근 발표된 제 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내에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고 모니터링 관련 내
용은 부재

제 조 접근성 조항에 명시◦
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
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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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수단 마련 등
전략 수립

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제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역시 관광에 국한되◦
어 추상적인 접근성 목표만 제시 무장애관광
도시 설치
제 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제 차장→
애인정책종합계획에 국가 접근성 전략 관련 
내용 부재

스템을 확립을 포함한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
니터링 메커니즘을 관련 계
획에 반영 또는 별도 계획 
수립 필요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

ㆍ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 
도입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시외버스 고
속버스 및 광
역버스 중 저
상버스 수 시÷
외버스 고속버
스 및 광역버
스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국토교통
부

ㆍ교통약자 이
동편의 실태
조사 현황

∨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
중 휠체어 접근 가능한 버스 전무한 상황 광
역버스 역시 층형 좌석버스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나 개 광역 노선 중 에 불과한 
개 노선에서만 층형 저상버스 운행 중임을 

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조에 따른 교◦
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
국의 노선버스 수는 대이며 이중 저상버
스는 대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임
그러나 고속 시외 광역버스로 구분된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기초선 조사 결과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
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은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내 버스 유형별 저상버스 
확보 비율 통계 추가 필요

음성 
및 읽기 쉬운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ㆍ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
인의 교통 정보 접
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국토교통
부

ㆍ국토교통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가 수준의 교통 정보 접→
근성 지원 계획 부재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
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필요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ㆍ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등의 
버스 정류장 및 터
미널이 휠체어로 탑
승이 가능한 환경
이동편의시설 등 
확보 을 갖추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정
류장 및 터미
널 수 시외버÷
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국토교통
부

ㆍ국토교통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전국 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 중 ◦
휠체어 탑승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터미널은 
개 터미널 서울 강릉 부산 당진 전주에 불
과
기초선 조사 결과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
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
널 비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
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내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의 휠체어 접
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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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비율 지표 정류장 및 터
미널 수 ×

교육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보급 
비율

ㆍ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특수
학교 및 고등교육기
관 등에서 시각장애
인이 접근 가능한 
음성 및 디지털 기
기 보급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한 비율
장애인이 원하는 
형태의 디지털기기 
지원 비율 포함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교÷
육시설 내 음
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
상 시각장애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교육부 ㆍ교육부 추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교육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수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
마련 필요

가정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프로그
램 포함 보급 

비율 

ㆍ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
기 보급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한 비율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재가 시각장애
인을 위한 음
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대
수 음성 및 ÷
디지털 기기 
보급 대상 재
가 시각장애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방송통신
위원회

ㆍ방송통신위원
회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
기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
마련 필요

22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자살과 
실종 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

ㆍ자폐성장애인 심리
사회장애인 등에 대
한 자살 실종 예방
과 대응 정책 및 예
산 반영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자살예방 ◦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차 자살예◦
방기본계획
´ ´

년 자살◦
예방 사업안
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률 제 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 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년 자살예방 사업안내 
등에 관련 내용 일부 반영되어 있고 지자체 
차원의 실종예방 조례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정책이 제안되어 있으나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의 →
자살과 실종 예방 관련 정책 미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 자◦
살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종사자 중심 교육 구성 개
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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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

ㆍ부모 등 가족의 장
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자살예방 ◦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차 자살예◦
방기본계획
´ ´

년 자살◦
예방 사업안
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률 제 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 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년 자살예방 사업안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자살 예방과 대응 관→
련 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부모 등 가
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과 관련
된 정책 부족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안◦ ·
정적인 계획 실천 필요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ㆍ발달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의 자살 비율
을 전체 국민의 자
살 비율과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전체 ÷
국민의 자살률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통계청 장애◦
인 장애유형
별 사망원인
별 조사망률

통계청 장애◦
인 등록현황

통계청 ◦
년 사망원인 
통계

∨

전체 국민 자살률 자살률 명 만◦
명 당 자살사망자 명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사살률 명 ◦

년 만명 당 소수점 째자리 반올림
지적장애인 자살률 명 명 × ÷

자폐성장애인 사살률 명 명 × ÷

정신장애인 명  명 × ÷
년에 비해 사살률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

전체 국민 자살률과는 큰 아이를 보임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
및 정신장애인의 자살율은 배임

장애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
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특히 정신장애인 부분의 자◦
살예방 대책 필요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

ㆍ발달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율을 전체 국민의 
실종 사건 비율과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비
율 전체 국민÷
의 실종 사건 
비율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통계청 실종◦
아동등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처리현황 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신고접수 처◦
리현황 건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 사건 발생 비율은 

임

실종통계는 세 미만 아◦
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
연령불문 치매환자 연령
불문를 구분하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 등 추가적인 
대상확대 필요
국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
주가 달라 비교지표의 개선 
필요

24 국가안전관리
ㆍ국가안전관리기본계
획 등 재난 위험 상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행정안전
부

ㆍ제 차 국가안
전관리기본계 ∨ 제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

장애인 포함에 대한 법률 및 교육 등 정비 및 
기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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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기본계획 등 
국가 수준의 
재난위험경감
계획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반영

황을 경감시키기 위
한 계획에 장애 특
수성을 고려하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획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 특성을 고
려한 재난위험경감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있지 않음

에 장애 특성에 맞는 구체
적인 재난위험경감계획 포
함 반영 필요

26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ㆍ긴급상황에서 탈시
설 및 지역사회 정
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탈시설 장애
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
드맵

ㆍ탈시설 장애
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
범사업 운영 
지침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에 →
기본적인 지역사회 탈시설 지원 제도는 있으
나 긴급상황에서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에 관한 내용은 미비함

긴급 및 위기 상황에서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 
및 방안 마련 필요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원 체계 
구축

ㆍ위기상황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
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
할 수 있는 지원 체
계 구축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제 차 국가안
전관리기본계
획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보건복지부 자료 등→
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음성 안내 
기기 도입 내용은 있으나 그 외 장애인 접근 
가능 정보 지원 체계 마련되지 않음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에◦
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정보 습득에 활용할 수 있
는 물리적 기기 개발 및 보
급 필요

28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
제도의 

의사결정지원
제도로의 
전환 체계 
구축

ㆍ장애 관련 정책 계
획 과 민법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
령에서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
를 의사결정지원제
도로 전환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지원
제도에 관한 
정책 계획 이 
있는지 민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
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 
법무부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ㆍ민법
ㆍ장애인복지법
ㆍ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
한 법률

∨

장애 관련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의사결정지→
원제도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를 대신하
여 대체의사결정제도가 주요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 소위를 ◦
통과하며 향후 절차보조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절차보조사업 등에 관한 제◦
도를 공고히 하여 대체의
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
원제도로 전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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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법률 등에 관
한 법률 등 장
애인 관련 주
요 법령에 대
체의사결정제
도 내용을 삭
제하거나 의사
결정지원제도
를 규정한 조
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
인하여 제시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ㆍ장애인에 대한 특정
후견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중 성년후
견인이 차지하는 비
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성년후견인의 
수 전체 장애÷
인 후견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법무부

ㆍ연도별 성년
후견 감독 사
건 접수 건수 
추이 자료 등

∨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
후견인 자료 만으로 조사 진행
년 전체 후견 사건 건 중 성년후견 ◦
명 한정후견 명 특정후견 명

임의후견 명으로 성년후견 비율이 임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
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로 제안

장애인에 대한 후견 사건별 ◦
후견인 배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0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 수립

ㆍ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하여 
제 차 장애인정책종
합계획 등 장애 관
련 법령 및 정책 등
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무부
검찰청
ㆍ행정안
전부경
찰청ㆍ
법원행정
처

ㆍ최신 장애인
복지법 및 하
위법령 관련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법령
을 중심으로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장애인 관련 법령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
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
되어 있지 않음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사법 접→
근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
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하여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추
진 필요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ㆍ기존 장애인 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 사법
적 절차 전반에 걸

ㆍ장애인차별금
지법 조 항
동법시행령 
조 항의 내용
을 구체화한 
규칙 또는 지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무부
검찰청
ㆍ행정안
전부경
찰청ㆍ
법원행정

ㆍ장애인차별금
지법 조 
항 동법 시행
령 조 항

∨

장애인 관련 법령 행정규칙에 장애인이 사법◦
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
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
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조 항 동법시행령 조 →
항의 내용 등 관련 근거에 사법적 절차 전반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
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
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
체적 규칙 또는 지침 마련 
필요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UNCRPD ▮    

▮ 46

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의사소통 
수단 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
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여
부를 확인하여 
제시

처
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관련  지
침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
지 않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조 ◦
항 동법시행령 조 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칙 또
는 지침 마련 필요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

ㆍ모든 법정시설을 장
애인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
설 및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구체적
인 이행계획 정책
지침 등이 수립되
어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원행정
처

ㆍ최신 장애인
복지법 및 하
위법령 관련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법령
을 중심으로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
획에 법정 시설 물리적 접근성 관련 시행 계획 
수립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
초한 모든 법정 시설의 물
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법령 개
정 추진 필요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ㆍ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에서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 인 교
정직 공무원에게 
장애인의 사법 접근
권 관련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사항 반영 여
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
처

ㆍ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관련 내용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
획에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
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
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는 법령 개정 추진 필요

법관 
및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ㆍ법관과 사법 종사자
경찰 검찰 국선변
호사 인 교정직 공
무원 중 장애인 사
법접근권에 관한 교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회 이상 장애
인 사법접근권 
교육을 받은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법무부 
및 

법원행정
처

ㆍ법무부 및 법
원행정처 관
련 자료 추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
접근권 교육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
재

장애인 관련 법령에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
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는 법령 개정 추진 및 교육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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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관련 교육 
이수율

육을 실제 이수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법관과 사법 
종사자의 수 ×

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
되어 있지 않음교육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
아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법관과 사법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장애인의 사법 접
근권 관련 교육 교육 통계 
필요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
원의 비율

ㆍ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에 대한 장애의 유
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
는 개별화된 지원제
도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장애학생에 대
한 개별화된 
지원제도를 실
행관련 지침
규정 마련하는 
법학전문대학
원의 수 전체 ÷
법학전문대학
원의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법무부

ㆍ각 법학전문
대학원 홈페
이지

ㆍ법학전문대학
원의 장애학
생에 대한 정
당한 편의제
공 지원제도 
관련 조사 또
는 통계 자료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제도 실행 ∵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장애학생에 대◦
한 정당한 편의제공개별화된 지원제도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
의제공의 기준 마련 필요
법학전문대학원이 장애학생◦
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개별화된 지원제도 실행
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도 개선 필요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
마련 필요

32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ㆍ장애인 비자의적 자
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
견 관련 조항 및 정
신건강복지법 등 모
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
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장애인복지
법 정신건강
복지법 등 관
련 법령 및 
거주시설 관
련 사업지침 
등

∨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중 장애인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설이용을 신청하면 시설이용적격심사 후 이
용할 수 있고 이용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등 
시설 입소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
는 조항 존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따른 →
자의입원 이외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
지는 동의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 행정
기관의 장에 의한 입원이 시행 중 특히 보호
의무자 명 이상 또는 경찰관이 입원을 신청
할 경우 서로 다른 병원의 의사 명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장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
는 강제 입원과 입원 기간 연장 가능

하위 법령을 포함한 법률 ◦
내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 삭제 필요 
신청주의에 기반한 당사자◦
의 자의적 탈시설 의사표
현 전문가 심사위원회 등
을 형식적 입 퇴소절차 이・
외에 실질적 의사결정지원 
근거법령 마련 필요
장애인아동노인노숙인 ◦

등 대상자별 법률 외에 상
위 법률 사회보장법 사회
복지사업법 등 에 탈시설권
리 및 비자의적 자유를 박
탈 금지 조항 명시 동시에 
대상자별 법률 조항에 시설
을 복지시설 유형으로 기술
한 조항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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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

ㆍ장애인 심문 및 구
금 시 장애를 고려
한 절차적 편의 제
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마련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무부

ㆍ형집행법 인
권침해사건 
조사 처리 ・
및 구금 보・
호시설의 실
태조사에 관
한 규칙

∨

형집행법 제 조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 조 처우 에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배려 또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편의
시설은 최소한의 의무사항 외에는 권고사항이
며 전담교정시설도 운영하나 예외가능 조항
임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여◦ ・
성외국인청소년외에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
한 실질적 지원 규칙 없음
형사소송법 제 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
통역 제 조의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은 모두 임의조항임
형집행법 형사소송법 인권침해사건 조사 처→ ・
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
칙 등에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
한 절차적 편의제공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
음

해당 사항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 조부터 제 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
으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관련 전문가 
연계 및 실질적 지원 규칙 
마련 필요
해당 사항은 조사 검증 또◦ ・
는 심문 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할 뿐 체포 과정부터 
구금 보호시설에 수용된 ・
상황까지 절차적 편의제공
사항 및 모니터링 체계 마
련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사◦
소송법 등 관련 조항이 임
의조항이거나 당사자의 신
청에 근거하고 있어 예외조
항 삭제 및 의무조항으로 
개정 필요

장애인의 
비자의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비율

ㆍ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ㆍ
입원한 장애인 현황
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
원에 입소ㆍ입
원한 장애인 
수 전체 시설 ÷
또는 병원 입
소ㆍ입원 장애
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치료감호소 피치료수감자 중 조현병이 명◦
정신지체 명 순임

비자의적 입원인 중 정신지체 정신발달장애가 ◦
건으로 전체 비자의입원의 를 차지

함 정신지체인의 경우 입원기간 중앙값이 입
원기간이 가장 긴 일임 전체 중앙값 일
기초선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
활용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
적으로 입소한 비율이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임

형량과 별개의 추가 구금상◦
태 심신장애인의 경우 최
장 년 에 대한 중단 조치 
및 통원치료 및 지원체계 
연계 시스템 필요
대형 치료감호소 축소 및 ◦
보호감호환경 개선 정책 
마련 필요
법원 판결시 치료감호 기간◦
에 대한 명시 및 경미한 범
죄 나 사회적 지원체계 부
재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회 내 적절한 지원을 연
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도
입 미국 정신건강법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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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국 지역사회 명령 등 참조
필요

심리사회적장
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ㆍ심리사회적 장애 또
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
결되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
는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무부

ㆍ법무부 관련 
자료 추가 조
사

∨
→ 심리사회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
터링 관련 체계 부재

관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필요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ㆍ격리치료시설 내 장
애인의 수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수  
격리치료시÷

설 수용자 수
격리치료시÷

설 내 비장애
인 수  격리÷
치료시설 수용
자 수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법무부

ㆍ법무부 관련 
자료 추가 조
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
리치료자 비율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년 분기 기준 격리병실 실 병상◦

수 개로 전체 병실 실 중 전
체 병상 개 중 차지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 현◦
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4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ㆍ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진정 절
차마련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시설 인권침해 
중 거주인 진
정 비율 및 후
속조치 이행 
비율제시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가 관→
련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피치료감호자 처우관리준칙 내 제 조 전문가◦
의 감정등 제 조면회 등 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및 장애를 고려한 프로
그램 및 메뉴얼이 부재하며 제 조의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도 신체를 묶는 등 직접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정함
치료감호소 의사 충원율은 로 전문의 인◦
당 환자 명 전공의 포함 을 담당함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
능한 진정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권침해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시설 
내 인권침해 

ㆍ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ㆍ가해자 조사 및 
제재와 그 행 과정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애인학대 사→

건에 해당되며 학대 유형에 따른 가해자 처벌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
대한 제제 및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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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현황

및 처벌 수준을 확
인하기 위한 지표

위에 대한 처
벌 사례 미처벌 
사례 확인

가 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제제 
및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가해자를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
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구체적인 정책 및 법령 마
련 필요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의 비율

ㆍ시설 내 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직
접 진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 진정 
사건 수 시설 ÷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
한 사건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
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6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

ㆍ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보상 
구제방안을 포괄하
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
립지원 로드
맵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ㆍ장애인 복지
시설 사업안
내

ㆍ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
로드맵 의 학대예방 전략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즉각적 개입을 위한 
시정명령 실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 
매년 인권실태 조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대
피해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 내용은 포함되
어 있지 않음

정부의  장애인학대피해생◦
존자에 대한 구제조치 시
시설 입소 전원조치 삭제 ・
및 즉각적 개입 조치 마련  
필요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
에 대한 정기적 인권실태 
조사 및 학대 발생 시

제도 도입
미신고 시설 법정시설 전
환 조치 및 거주인 전원조
치 삭제 사안의 정도에 따
른 조치 삭제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
권실태 조사시 시설관련
단체 등의 개입 방지 및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참
여 강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
범죄피해 등 포괄적 인권침
해예방 정책 마련  
정부의 학대피해생존자에 ◦
대한 배 보상 계획 및 관・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UNCRPD ▮ 

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련 기구 설치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ㆍ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근절 
계획을 채택하고 효
과적인 시행과 모니
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
획 수립 관련 계획 없음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정◦
보시스템간 정보연계 및 통
합적 지원체계 마련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 학◦ ・
대예방 및 조기개입 근거 
마련
가정 및 교육기관 내 장애◦
아동 학대 예방 및 모니터
링을 위한 적극적 학대근절 
행동계획 수립 
장애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
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
견표현 및 권리실현 지원 
및 절차 보장
장애아동의 가정과 가족에 ◦
대한 존중 및 지역사회 대
안적 가정보호 우선 보장조
치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ㆍ장애아동 학대 사건
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가 일부 제공→
되어 있으나 변인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
계 자료 수집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학대 현황 내 장애아동 학대 현황 통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내 장애아동 현
황 외출불가 사유 혼자 나가기 어려워서

시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
돈이 없어서 원하는 종교생

활을 할 수 없다 세 미만 세 
추행경험 세 미만 세 
권리교육 없음 세 미만 

세 

아동학대 현황과 연계한 등◦
록 미동록 장애아동에 대・
한 통합 통계 체계 마련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세부 ◦
분리통계 및 인권실태조사
에 대한 법령 마련
장애아동의 탈시설화와 지◦
역사회의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한 정보축적 및 
분석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ㆍ젠더 기반 폭력 피
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여성가족
부

ㆍ여성가족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
가능한 관련 서비스 지원 체계 미구축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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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도 서비스 지원 체
계 구축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인 요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

ㆍ젠더 기반 폭력 피
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또
는 쉼터 설치 현황
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젠더기반 폭력 
피해 생존 여
성 및 소녀에 
대한 지원센터  
수 합계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여성가족
부

ㆍ여성가족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
지원 센터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관련 통계 자료 구축 방안 
마련 필요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비율

ㆍ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
든 형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 협력이 가
능하도록 하는 교육
을 어느 정도 이수
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
수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
자 간병인 사
법종사자 수 ÷
전체 장애당사
자 가족 돌봄
제공자 간병
인 사법종사자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앙
장애인권익옹
호기관 누리
집 등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관
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대상으◦
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서비
스 종합조사원 지원인력 지원기관장과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
사 구급대원 정신의료 요양 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 교직원 및 강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
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
습자와 직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
해자 관련 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정 다문
화가족 아동보장원 및 가정위탁 등의 지원센
터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종
사자 청소년 보호 및 재활단체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원 장기요양신청 조사 등의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 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의 교육 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 ◦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의무교육 대상자에
서 당사자의 가족과 사법종사자는 제외되어 있
음

장애인학대피해예방교육의 ◦
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
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누리
집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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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기
타

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ㆍ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
의없는 임신중단 관
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
획 수립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여성가족
부

ㆍ여성가족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며련
되지 않았음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
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
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
립 등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마련 필요

40

장애이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또는 정책 
폐지

ㆍ장애가 있는 이주민
의 입국과 장애서비
스 접근을 막는 차
별적 사항을 규정하
고 있는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폐
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무부

ㆍ최신 출입국
관리법 장애
인복지법의 
관련 내용

∨

출입국관리법 제 조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에 차별적 입국금지 
가능 내용이 폐지되지 않았고 모든 장애 외국
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 

장애이주민이 입국을 금지◦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 조 개정 및 폐지 필요 
장애이주민이 장애 관련 서◦
비스 접근을 보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 
개정 

42

협약 
제 조
일반논평 
제 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ㆍ보완

ㆍ기존 탈시설 장애
인 지역사회 자립지
원 로드맵 을 협약
일반논평 제 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에 따라 수정 보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
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
ㆍ보완 여부 
및 수정ㆍ보완 
내용의 협약
일반논평제 호 
및 탈시설가이
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주관적평
가

보건복지
부

ㆍ최신 장애인
복지법 및 하
위법령 관련 
내용

ㆍ 년 보건
복지부 예산
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 사
업설명자료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현 정부는 년 상반기 발표된 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
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과 이에 근거한 탈
시설 시범사업 의 명칭에서 탈시설 용어를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등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보다 강화된 로드맵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로드맵 내용조차도 후퇴시키는 등 기존 
로드맵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
이지 않고 있음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시설 수용의 ◦
정당성 부여를 위해 주거 결정권이라는 용어
를 도입하였으며 일반논평 호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 조를 왜곡하고 있음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년도 예산계획안에 ◦
따르면 거주시설 운영 보조를 위한 예산은

백만원인 반면에 자립지원 시범사업
의 예산은 백만원으로 무려 배에 달
함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 지원◦
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
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하고 시설 수용 정책
의 종식 및 국가의 책임 인
정 등 탈시설가이드라
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독립적 법률안의 제정 필
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인 탈◦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전면 수정
하여 충분한 예산의 선제
적 반영을 통해 탈시설 시
범사업의 집행률 향상을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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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지난 년간 탈시설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탈시설
용어에 강력히 반대 함으로써 입법 논의에 제
동을 걸어왔음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

ㆍ장애아동을 포함하
는 탈시설 전략 이
행 강화 및 지역사
회 기반 서비스 가
용성을 높이기 위하
여 관련 예산을 어
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탈시설 및 지역
사회 기반 서
비스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아동 포함
탈시설 및 지
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
거주시설 지원 
예산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관련 
현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
마련 필요

44

공중파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가율

ㆍ공중파 텔레비전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
설 의무 비율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
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당해연도 고
시 의무 비율 
전년도 고시 –

의무 비율 ÷
전년도 고시 
의무 비율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방송통신
위원회

ㆍ방송통신위원
회 시청자미
디어재단 관
련 자료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공중파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
마련 필요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

ㆍ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
근성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
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웹접근성 준수 
정부 및 공공
기관 홈페이지 
수 정부 및 ÷
공공기관 홈페
이지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행정안전
부

ㆍ행정안전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
수 관련 통계 자료 부재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
마련 필요

정부 
및 공공기관 

ㆍ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기쉬운

다음 측정산식 ※
활용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행정안전
부

ㆍ행정안전부 
관련 자료 추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부과 대상∵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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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출판물
부과 대상 의 
접근가능한 
형식 읽기쉬
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비율 

자료 점자 보이스
오버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
로 제공하는 출판물
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
로 제작된 정
부 및 공공기
관의 출판물 
수 전체 정부 ÷
및 공공기관의 
출판물 수 ×

가 조사 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관련 통계 자료 부재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ㆍ장애인의 인터넷 이
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인터넷 이용 
장애인 수 전÷
체 장애인 수
인터넷 이용 ÷

국민 수 전체 ÷
국민 수 ×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ㆍ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관련 
자료 추가 조
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관∵
련 통계 자료 부재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요소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 활용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
마련 필요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ㆍ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스마트폰 이
용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수 스마트÷
폰 이용 국민 
수 전체 국민 ÷
수 ×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ㆍ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관련 
자료 추가 조
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
관련 통계 자료 부재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요소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 활용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
마련 필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ㆍ장애인이 이용 가능
한 키오스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
크 수 전체 ÷
키오스크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ㆍ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관련 
자료 추가 조
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관련 ∵
통계 자료 부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의 디지털 시대 장애※
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연구 결과 
중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모바일기기 이용능
력에 대해 비교하여 본 결과 일반국민의 평균
이 설치능력 활용능력 관리능력 
로 장애인의 평균 설치능력 활용능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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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력 관리능력 보다 높았음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ㆍ장애인이 방송 콘텐
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프
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방송통신
위원회

ㆍ방송통신위원
회 시청자미
디어재단 관
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계획에 이해하기 쉬운 정→
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마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타 장애 유형의 지원만큼 ◦
반영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6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ㆍ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적
장치 설치 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정부의 현행 실종 예방 관련 대책에 위치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추적장치 설치 시 당사자 동의 절차를 준수하
도록 하는 절차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실종 예방 대책에 추◦
적장치 설치 시 당사자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필요

48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 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ㆍ장애인의 동등한 결
혼 가정 꾸리기 출
산 임신 및 양육 등
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
조 제 조 약

혼 동법 제 조
제 조 혼인 동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입양 등의 법률 개
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개정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행정안전
부

ㆍ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자료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 임→
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령이 개
정되지 않았음

ㆍ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
여 민법 제 조 제
조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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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ㆍ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법령이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서 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부족함

ㆍ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구체
적 내용을 담은 법령 제ㆍ개
정 및 정책 추진 필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비율

ㆍ장애인 가족 구성원
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 시간과 
외부 돌봄 지원 인
력의 돌봄 제공 시
간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장애
인 돌봄 제공
시간 장애인 ÷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돌봄 
제공시간 외
부 인력을 통
한 돌봄 제공
시간 ×

결과지표
양적

주관적평
가

보건복지
부

ㆍ별도 추가 조
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관련 통계 자료 ∵
부재

ㆍ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해
소를 위한 공적 돌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50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ㆍ완전한 통합교육 실
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주관적평
가

교육부
ㆍ제 차 특수교
육발전 개년
계획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통합교육 협력모델◦
인 정다운학교 운영 교 교→
등을 통해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
정 조정 정기상담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
터 순회교사 지원 확대 명 →

명
협력적 교육환경 조성과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
법 제도 정비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체계 마‧
련
특수교육법 외에 초중등교육법 과 ·
유아교육법 내 통합교육 관련 내용 강화
일반교육교원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 ·
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
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연수 강화
장애이해교육 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
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 과목 로 편성하
여 매년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일반교육 체제 내에서의 통◦
합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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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통합교육 관련 정책 방향을 특수교육 개년 계◦
획의 주요 방샹으로 설정
특수교육발전 개년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통합→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교육 내에서의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정책적 
근거 부족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ㆍ일반학교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수 ÷
유ㆍ초ㆍ중ㆍ
고 및 특수학
교 배치 장애
학생 수 ×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교육부 ㆍ 특수교

육 통계 ∨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명◦
유ㆍ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 ◦

명
특수학교 명 특수학급 명
특수교육지원센터 명 제외
기초선 조사 결과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
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임

전일제 통합학급 비율 정책 ◦
목표로 설정하여 완전통합
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
요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ㆍ일반교사의 통합교
육 운영 역량 증진
을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
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일반교육
교원 수 전체 ÷
일반교육교원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교육부

ㆍ 년 특수
교육 연차보
고서

ㆍ 년 교육
기본통계

∨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일반교육교원 명◦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통계
시간 시간 미만 명
시간 시간 명
시간 시간 명
시간 이상 명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명◦
전체 일반교육교원 명◦
기초선 조사 결과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
이수 비율은 임

통합학급 담당교사 뿐만 아◦
니라 전체 교원에 대한 통
계 필요
정책 목표로 통합교육 연수 ◦
이수 비율 설정 필요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ㆍ장애학생의 의사소
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
료 의사소통 보조
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교육부

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ㆍ제 차 특수교
육발전 개년
계획

ㆍ서울특별시 
알다센터 보
다센터

∨

제 조통합교육 제 항 제 조 편의제공 등 ◦
제 항
개년 계획 특수교육기관 지역 보조기기센터 ◦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
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지방지차단체 서울특별시 등 중심 관련 제도 ◦
운영
읽기 쉬운 학습자료 등의 정책은 복지중심 정→
책이며 학교 중심의 지원 정책이 미비하고 학
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법률은 마련되어 있으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
읽기 쉬운 학습자료 지원
등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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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나 의사소통 측면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ㆍ보건복지부 산하 어
린이집에 다니는 장
애아동에게도 교육
부 산하 일반유치원
에 다니는 장애아동
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보장하
여 재원 유형에 상
관없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교육부ㆍ
보건복지
부

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 조
제 조 제
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시
행령

∨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
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린이집
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법상 보장되
는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로부터 받
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
아동이 유치원에 재원하는 
장애아동과 동등한 수준으
로 교육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및 관련 정
책 마련 필요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전환 비율

ㆍ고교 졸업 장애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비율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취업 또는 진
학 고교 졸업 
장애학생 수 ÷
전체 고교 졸
업 장애학생 
수 ×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교육부

ㆍ 년 특수
교육 연차보
고서

∨

취업한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명◦
진학한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명◦
전체 고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명◦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기초선 조사 결과 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지역→
사회로의 전환 비율은 임

전체 고등학생의 진학률 ◦
직업계 고등하고 

취업률 잔학율 미포
함 등 비장애 학생의 비율
과 동일할 수 있는 적극적
인 정책마련 필요

52

상법 
제 조 완전 
폐지 

ㆍ상법 제 조 완전 
폐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폐
지 여부 확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법무부

ㆍ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자료 활용

∨ → 상법 제 조 폐지하지 않음 상법 제 조 완전 폐지 ◦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ㆍ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
리를 위한 프로그램
을 이용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접
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여성장애인 건
강보건관리사
업 이용자 수 ÷
가임기 장애여
성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가임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
리 프로그램 이용 관련 통계 자료 부재

관련 통계자료 확보 방안 ◦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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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ㆍ정신장애인이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을 어느 정도 이용
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정신건강 프로
그램 이용 정
신장애인 수 ÷
전체 정신장애
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 정신건
강실태조사보
고서 

∨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제 절 정신장애 ◦
진단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평생 해당 정
신장애 진단받은 대상자에서 년도 정신건
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확인 
기초선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
프로그램 이용률은 임

◦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
리 프로그램 이용 확대 방
안 마련 필요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ㆍ보건관련 종사자 의
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
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 를 대상
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는지 확
인하는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 년 장애
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안
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
법률 제 조 제 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운영 중에 있음
사업내용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기관 종사자
에게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교육 운영
사엄대상 의료인 장애인관련 시설종사자 및 
장애이 ㄴ관련 보조인력 예비의료인 등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권관련 교육운영 
교육시간 시간·
교육운영 연 회 이상 ·
교육내용 장애인건강권 관련 법 정책 장애·

인과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
지표 확인 필요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 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 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ㆍ보건복지부에서 제
공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관련 정보가 장애인
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 점자 보이스
오버 수어 읽기쉬
운 버전으로 제공
되고 있는지 확인하
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
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수 ÷
전체 건강 정
보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 년 보건
복지부 웹사
이트 발간자
료 

∨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년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발간자료 중 점

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형식으로 함께 
제공된 건강 정보 확인하였으나 개 중 개
심지어 장애와 관련한 건강정보도 해당사항 없
음
기초선 조사 결과 이를 조사하기 위한 통→
계 자료 확보 필요

보건복지부 제공 모든 국민 ◦
대상 건강관련 정보가 장
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
식 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
요

54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ㆍ장애인의 국적과 체
류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자료 추가 조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에 ◦
한해 가횔 및 재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등록◦
제가 폐지되거나 난민 등 
무국적자도 장애인등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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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재활 접근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마련 여부 확
인 사

또한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
는데 국적이 없는 난민 등은 외국인등록이 불
가하므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이 제한됨

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
지법 시행령 및 신청서식
을 개정하거나 외국인등록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56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

ㆍ직종 관련 법률 내
에 장애유형을 이유
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ㆍ직업 관련 법령 
중 장애유형을 
근거로 한 제
한 조항 반영 
법령 수 측정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고용노동
부

ㆍ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자료 활용 기
존 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 제 항◦
에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을 적용 제외 직종으로 규정
하고 있음
기초선 조사 결과 노동 관련 법령 내 장애를 →
이유로 한 제한 직종 수는 종임

적용 제외 직종 축소를 위◦
한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마
련 필요

국가 
수준의 

장애인 노동 
관련 

정책 계획 내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용 
반영 

ㆍ현행 관련 국가 정
책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
애포괄적 차별 제
제 조치 마련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국가 수준의 장
애인 노동 관
련 정책 내 장
애인차별금지
법에 따른 고
용 취업 승진
재훈련 관련 
차별 금지 및 
장애포괄적 조
치 포함 여부 
확인

과정지표 질적
사실기반

고용노동
부

ㆍ제 차장애인
고용촉진기본
계획

∨ 제 차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내 장애를 이유→
로 한 차별 철폐 관련 내용 부재

정부 차원의 장애인 노동 ◦
관련 정책 내 장애를 이유
로 한 차별금지 관련 내용 
반영 필요

전체 
인구 최근 
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개월 

ㆍ장애인에 대한 동일 
가치 동일 보수 보
장을 위하여 장애인
의 임금 수준을 확
인할 수 있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전체 임금근로
자의 개월 평
균 임금 전체 ÷
장애인 임금근
로자 개월 평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고용노동
부

ㆍ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장애
인경제활동실
태조사 및 통
계청 자료

∨

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
개월 월평균 임금은 만원으로 확인됨 이
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만
원의 수준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대
비 장애인구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격차 확
인됨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최근 개월 평균 →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
임금격차의 원인은 복합적
인 요인에 기인함 종사자
의 지위 근로계약의 형태
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
모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
외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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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평균 임금 
비율 균 임금 ×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개월 
평균 임금 비율은 임
장애인 임금금로자의 최근 개월 월평균 임금◦
을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이 
만원 미만인 비율은 로 해당 비율은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시근
로자 일용근로자 로 나타남
장애인 임금금로자의 최근 개월 월평균 임금◦
을 사엄체 규모별로 비교하면 인 이상 사업
체의 경우 만원 미만인 비율은 인데 
반해 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로 높게 
나타남
나아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가 비정규◦
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근로의 영
역에 있어서 안정성이 낮은 실태를 개선할 필
요 있음

있어서 종합적인 개선 방향
을 모색하여야 함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노◦
동시장 진입 정책도 더욱
이 강화되어야 함 그리고 
이에 성별에 따른 격차도 
존재하여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정책과 연구가 제
시되어야 함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급여◦
가 낮은 것도 문제이나 일
반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
도 안정적인 형태로 참여하
고 있지 않은 실태도 고려
되어야 함 그래야만 장애
인의 임금근로에 있어서 지
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에 ◦
대해 아무런 입법적 정책
적 대안을 두지 않은 것도 
장애인의 평균임금을 낮추
는데 기인하고 있음 이 부
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ㆍ최저임금에서 배제
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ㆍ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
용공단의 관
련 정책

∨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등에 이러한 →
보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계획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고용 재활 훈련 등의 ◦
패러다임을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최저임금 전면적용으
로 인한 장애인 고용율 하락
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강
구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을 지금하는 공공일
자리 정책 등의 적극확대가 
필요함

ㆍ탈시설 장애인이 일 다음 측정산식 ※ 결과지표 양적 보건복지 ㆍ보건복지부ㆍ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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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

반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활용
ㆍ 최근 년 간 
탈시설한 장애
인 중 일반 노
동시장 피고용
인 수 최근 ÷
년간 탈시설한 
장애인 중 피
고용인 수 ×

사실기반 부ㆍ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 관련 통
계 자료 부재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전무함 대체로 장애인
구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여건도 열악하나 탈
시설 장애인 법적 지원체계 조차 없는 상태
탈시설 로드맵이 있음에도 제 차 장애인정책종◦
합계획 에는 마땅한 탈시설 장애인
의 일자리 정책과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없음

동시장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 확보 방
안 마련 필요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ㆍ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고용노동
부

ㆍ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진입 장려 정→
책 부재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 여건도 
열악하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혀 없는 상황임

탈시설 장애인의 일자리 진◦
입과 보호에 대한 전반적
인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정부주도의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에도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제시
되어야 함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ㆍ지적 청각 정신장
애 등 고용 취약 유
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정도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지적 청각 정
신장애인 중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전÷
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일
반 노동시장에 
참여한 피고용
인 수  전체 ÷
피고용인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고용노동
부

ㆍ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장애
인경제활동실
태조사

∨

전체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
에 달하지만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노
동시장 참여 비율은 정도로 전체 장애인
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
장 참여 비율 대비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정도임

지적 자폐성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
형의 맞춤형 지원체계 수
립이 필요함 장애의 정도
나 유형으로 인해 일반 노
동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
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일
자리 체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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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일반노동시장 
내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지원체계 
구축

ㆍ일반노동시장 내 지
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고용노동
부

ㆍ제 차 장애인
고용촉진기본
계획 등

∨
제 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
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체계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적 자폐성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
형의 맞춤형 지원체계 수
립이 필요함 장애의 정도
나 유형으로 인해 일반 노
동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
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일
자리 체계를 더욱 확대할 
필요 있음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   

ㆍ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
자의 비율을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보호작업장 내 
근로 장애인 
수 근로자 훈
련생 전체 ÷
장애 노동자 
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ㆍ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기
존 자료

∨
기초선 조사 결과 년 장애인고용실태조사 →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된 장애인의 보호작
업장 등 종사 비율은 임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을 ◦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환
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
책 마련이 필요

보호작업장에
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ㆍ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
며 접근가능한 일반 
일자리로 전환한 장
애인의 비율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보호작업장 근
무 중 일반 일
자리로 전환한 
장애인 수 보÷
호작업장 근무 
장애인 수 ×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ㆍ별도 조사 실
시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일반 일∵
자리로 전환한 장애인의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 따라 보호작업장에서 ◦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많고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
전환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중이 적음 대부◦
분 직업재활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추세
임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
애인 중 일반 일자리로 전
환한 장애인의 비율 관련 
통계 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
근로자에 대한 온전한 분
리 통계 필요 보호작업장
에서 일반노동시장으로 전
환하는 비율에서 나아가 
다시 보호작업장으로 재전
환 되는 비율 점검 필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ㆍ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의 개방노동시
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별 보호 조
치 마련 여부를 확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고용
노동부

ㆍ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현행 관련 법령 또는 정책에 해당 내용 반영하→
지 않고 있음
경제활동상태 추정 지표를 통해 성별 격차를 ◦
확인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률은 남
성 여성 실업률은 남성 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정책을 ◦
통해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을 달리하고 있음 사업주
가 채용하는 근로자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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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할당 비율 
도입 인하기 위한 지표

성 고용률은 남성 여성 로 장
애정도와 더불어 성별에도 경제활동상태 지표
에 격차가 나타남

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
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인데 반해 여성은 높음

증 일수록 여성 일수록 더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됨
결국 장애인고용장려금 정◦
책 또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일뿐 여성장애인의 고
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님 오히려 여성
장애인을 채용하는 정책으
로 일자리의 진입 자체를 
공공부문 주도로 확대해야 
함

58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ㆍ장애인의 사회적 보
호 및 빈곤경감계획
을 강화했는지 확인
하는 지표

ㆍ국가 장애인종
합계획상 장애
인빈곤경감계
획 비교 장애
인 빈곤율 통
계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제 차 장애·
인정책종합계
획

ㆍ 장애통
계연보 장애
인개발원

∨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
계획 강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두 장애인빈곤◦ ·
경감계획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 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의하면 복지부 소관 장애인정
책 예산 년 조 억원 년 조 억원
으로 큰 폭으로 증가 주로 활동지원 발달장
애인 주간방과후돌봄 등 돌봄제도 확대 및 장·
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등 소득보장 강화의 ·
결과로 본다고 기재하였으나 한국장애인개발
원의 장애통계연보에서는 한국의 장
애인 복지지출은 국가들과 비교하면 
꼴찌에서 번째 수준이고 대비 장애
인복지 현금급여 비율 역시 에 그쳐 뒤
에서 번째 평균 의 분의 수
준인 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년 기준 은 
로 국가의 개입이 없는 근로소득 등만 따지면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상
태이며 이러한 시장소득 빈곤율은 년 

에서 년 로 년 새 오히려 
올랐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수치를 통해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빈곤경감 소득보장◦
과 관련된 장애인연금법 
등을 개정하여 해당 사항 
실현 필요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 목표 년 장애인 빈곤
율 년 장애인 빈
곤율 실현을 통한 빈
곤 정책 실효성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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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가 마련되었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빈곤율

ㆍ장애인의 빈곤 수준
을 일반 국민과 비
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장애인의 빈곤
율 전체 국민÷
의 빈곤율

결과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통계청 가계
금융복지조사 
원자료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ㆍ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년 빈곤통계
연보

∨

장애인 빈곤율 전체인구 빈곤율◦ ÷

기초선 조사 결과 년도 장애인 빈곤율은 →
전체인구 빈곤율 대비 배임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
유 중 하나로 공적이전소
득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장애인 
복지로는 장애인연금 장
애수당 활동지원급여 등
을 대폭 확대할 필요
장애정도가 아닌 근로능력◦
평가등을 적용하여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소득보장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도입 필요
더불어 소득보장을 위해 장◦
애인 고용 현황 개선 필요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금액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 협의체계 
구축

ㆍ장애인단체들과 장
애인의 소득 보장 
관련 내용을 논의하
는 협의체계를 구축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지표

ㆍ장애수당 등 관
련 민관 협의
체 장애인단체 
포함 확인하여 
제시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회의 자
료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 관련 협의체계의 실질을 파악할만한 자료 
확인이 어려움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하면 차계획 ◦
평가 및 차계획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제 
발굴 조율 등 논의를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운·
영 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무추진단을 
통해 장애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어떤 장애인 단체가 얼마나 결합하였는지 등 실
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관련 협의체계 구축 확인 ◦
필요
관련 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
정보공개 열람 필요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 
폐지

ㆍ장애인연금 수급자
격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부양의무자 요
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부양의무자 요
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
여 제시

과정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 년 보건
복지부 정부 
예산안 보도
자료

∨

활용 자료에 의하면 년부터 중증장애인에 ◦
한해 의료급여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된다고 발표함 만명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요건→
은 완전 폐지되지 않았으며 완전 폐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
무자 요건 완전폐지를 위
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수
립 및 시행 필요

장애인연금 
ㆍ장애인연금 수급자
격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측정산식 ※
활용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사회보장정보
원 복지서비 ∨ 년 기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수 명◦

등록 장애인 수÷
지급대상 확대 연급 수급 ◦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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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수급 비율

모든 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 자
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장애인연금수
급비율 장애
인연금 수급자 
수 등록 장애÷
인 수 ×

스별 사회보
장통계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은  →
임 년도 자료 기준

방식 개선 급여수준 인상 
등 

관계법령 및 
정책 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수당 등 
수급 대상에 
장애이주민
장애난민 
포함

ㆍ장애이주민 장애난
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 장애수당 등
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
각적 조치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과정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규정은 개정되지 않→
았고여전히 등록대상 체류자격을 협소하게 열
거하고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이
주민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장애◦
인복지 확대 장애인복지 
대상 편입위한 등록조건 
개선 장애인 이주민 대상 
사업 내용 및 기준 구체화
현금성 사업 배제 지침 개
정 등

60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ㆍ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
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ㆍ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 피선거권에→
서의 혜택 등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적극적 
참여 보장 제도라고 볼 수 없음

장애인의 정치공적 생활에◦ ·
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
련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ㆍ선거자료 및 투표시
설에의 장애인 접근
성 보장 및 강화 조
치 마련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ㆍ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관련 
자료 추가 조
사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
및 강화 조치가 관련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되
어 있지 않음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
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필요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인의 
투표율

ㆍ전체 국민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
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
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모니터링 직전
에 실시된 전
국 규모의 동
시 선거  결과 

결과지표
양적

주관적평
가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ㆍ사회통합실태
조사

ㆍ장애인고용패
널조사

∨

장애인 별도 투표율 집계되지 않음 전체 국민 ◦
년 투표에 참여했다 응답한 비율은 

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지난 년간 문화사회활동 ◦ ·
경험 비율상 장애인 투표참여 추정수는 
년 기준 명 참여한 것으로 나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을 전◦
체 투표율 조사에서 별도
로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
로 정확하지 않은 투표율
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
한 통계 자료 구축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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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중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
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 ×

타남
전체 국민의 투표 참여율 년 대통령 선거 ◦
기준 이고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사회
통합실태조사 이므로 

로 기초선 조사 결과값을 제시할 수 
있음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국민 투표율 대비 장애→
인의 투표율은 임

마련될 필요

62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제작 비율 

ㆍ어문출판물 중 점
자 녹음 데이지도
서로 제작되는 출판
물의 비율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
행을 위한 조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텍스트데이지
자료 전자점자
도서 전자책 
제작 수 어문÷
출판물 발행수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문화체육
관광부

ㆍ문화체육관광
부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기타 조사 실시 어려움→ –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
서 데이지도서 제작 비율 관련 통계 자료 
부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 대체자료제◦
작현황에 따르면 년 전자점자도서는 
책 디지털음성도서 는 책 제작되
었음

연도 기준 마련 필요 어문◦
출판물에 대한 정의 필요
출판물 관련 통계 발행 기◦
준에 관련 통계 산출 근거  
마련 필요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ㆍ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
로그램의 실제 이용
률을 통해 프로그램
의 실효성을 확인하
는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문화생활 참여 
장애인 수 전÷
체 등록장애인 
수 ×
문화생활 범주 
개발 필요

결과지표
양적

주관적평
가

문화체육
관광부

ㆍ장애인실태조
사 자료 활용 ∨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
여 비율 서울시 거주 장애인 기준
년 현재 임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
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
요

64

기존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ㆍ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
향 성 정체성 인
종 민족 소득 이
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
지 분리 등 분리 통
계 수집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과정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ㆍ통계
청

ㆍ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 
등

ㆍ제 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

제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 면 에도 장→
애분리통계 장애인 정책 수립 및 효과 검증 
강화를 위해 장애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통계
청 협의 및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이라는 언급
만 되어있으며 현재 위 지표가 요구하는 사
항들을 규정한 법령 또는 정책은 마련되지 
않음

장애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
근거 법률과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 발표회   UNCRPD ▮ 

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통계 수집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

ㆍ중앙정부의 연구개
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
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ㆍ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권리 증진 관
련 예산 합계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연구 
개발 예산 합
계 ×
연구 개발 예
산 범주 개발 
필요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행정안전
부ㆍ보건
복지부 
등

ㆍ행정안전부ㆍ
보건복지부 
등 관련 자료
추가 조사

∨

연구개발비 예산 개요◦
년 대한민국 정부 연구개발 총예산

조 억원 
년 각 부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억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억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

개발사업 억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용도로주행이가능한상좌석버스표

준모델개발 억
억     ∴

기초선 조사 결과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 비율은 

임 
각 부처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예산 합계

억 년 대한민국 정부 연구개발
총예산 조 억원

연구 개발 예산 범주 개발 ◦
필요

66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ㆍ 에서 집행하
는 총 예산 
중 장애특정 포괄 
프로그램 예산 비율 
확대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다음 측정산식 ※
활용
전년도 

ㆍ 장애 관련 분
야 예산 합계 ÷

총 예산
×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외교부

ㆍ제 회 
재활

대회 대한민
국 국민으로
서의 기본권
을 논하다
자료집 국제
개발특별위원
회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
황과 방향

∨

기초선 조사 결과 년도 기준 총 예→
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은 임
지난 년간 약 억원 규모
년 기준 약 억원 규모 장애분야 개발협력 
지원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예산 ◦
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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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ㆍ 의 지원 프
로그램 중 장애인단
체와의 협력 프로그
램의 개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
와의 협력하는 
프로그램 수의 
합계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외교부

ㆍ제 회 
재활

대회 대한민
국 국민으로
서의 기본권
을 논하다
국제개발특
별위원회 장
애포괄적 국
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

베트남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종합재활◦
센터 설립사업 프로젝트 총 억 년 
억 사업기간 서울장애인복지

관 메디피스
글로벌연수 방글라데시 신경발달장애◦
아 진단 및 치료역량 강화 연수사업 총 
억 년 억 사업기간 인제
대학교
글로벌연수 볼리비아 장애여성 성 및 ◦
재생산권리 보장프로그램 연수사업 총 억
년 억 사업기간 국제여성

가족교류재단
글로벌연수 베트남 장애인 고용정책 역◦
량 강화 연수사업 총 억 년 억 사
업기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프리카사업 가나 장애아동 재활치료역량강◦
화 사업 프로젝트 총 억 년 억 신
규 사업기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
단
서울시 개발도상국 국제장애인자립지원 공모◦
사업 민관협력 억 사업기간 
기초선 조사 결과 와 장애인단체 간 →
협력 프로그램 수는 건임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에 기◦
반한 프로그램 수를 확대하
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ㆍ 에서 장애인
이 참여하는 장애포
괄적 국제개발협력
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
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ㆍ민관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
수 합계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외교부

ㆍ 개발
협 력 연 대

웹사
이트 분과위
원회의 및 운
영위원회의 
관련 자료 

∨

개발협력연대 분과 은 운영되지 않고 ◦
있음 분과 중 장애인단체 
참여 없음

개발협력연대 운영위원회에 한국장애◦
인재활협회 참여 중 년 운영위원회의 회 
개최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
협의체 운영 횟수는 회임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
협의체 회의 정례화 및 제
도적 근거 마련 필요
측정 대상 민관협의체 특정 ◦
필요 및 해당 민관협의체 
회의 실시 횟수 확인을 위
한 방안 마련 필요

68 장애인정책조
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ㆍ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와 분과위원회의
의 연도별 개최 횟
수를 비교하기 위한 

ㆍ연도별 장애인
정책조정위원
회와 분과위원
회 회의 개최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기
존 자료

∨

회 개최 제 회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

미개최◦
회 개최 제 회 장애인정책조정◦

분과위원회 횟수 확대가 권◦
고 사항인데 년도 회
에서 년도 회 개최하여 
횟수는 확대되었으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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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연도별 개최 
횟수 지표 횟수 집계

위원회
기초선 조사 결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는 회임

있나
횟수 확대와 함께 장애인정◦
책 조정이 효과적으로 되
는지 확인하는 지표 추가 
필요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ㆍ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
른 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과정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장애여성 및 탈→
시설 관련 긴급한 사항 예 긴급 탈시설이 반
영되어 있지 않음

관련 사항을 반영한 현재 ◦
계류 중인 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등의 통과 및 개
정 제ㆍ개정 필요

70

장애 관련 
분야 공직자 
등의 
최종견해  
인지를 위한 
노력

ㆍ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
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
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
련 요구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결과지표
양적

주관적평
가

보건복지
부

ㆍ별도 조사 실
시 ∨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련 사

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정부와 국회 구성원 관련 ◦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
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사법관 언론인 등 관련 직
군의 그룹 구성원에게 본 
최종견해를 전달하는 내용
의 관련 정책 및 법령 개정 
추진 필요

71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여 
협의하는 
체계 구축

ㆍ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
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지표

ㆍ해당 사항을 규
정한 관련 법
령 또는 정책 
마련 여부 확
인

구조지표 질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련 사
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
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마련

72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식으로 

ㆍ최종견해를 다양하
고 접근가능한 형식
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

ㆍ중앙정부 차원
에서 발행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수 합

과정지표 양적
사실기반

보건복지
부

ㆍ보건복지부 
관련 자료 추
가 조사

∨
최종견해 발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
방식으로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를 발
행하지 않았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읽기 쉬◦
운 자료 수어 큰 글자 점
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
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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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번
호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 방법

지표
형태

(configurati
on of 

indicators)

지표 
범주

(categorie
s of 

indicators
)

소관 
부처

활용 자료
(data sources)

지표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향후 과제
개선 사항( )

이행 부분
이행

미
이
행

기
타

제작된 
최종견해 
관련 콘텐츠 
발행 종수

한 지표 계 츠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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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개발연대 활동 및 향후 계획

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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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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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김소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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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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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탈시설 기초선 조사 결과 ' ' 

2023.12.15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탈시설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여 점검한 결과를 아래 UN 3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시설화금지 및 . , 
절차적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비차별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시민과 동등하게 보장하는가? 
두번째로 치료나 보호 등을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
련했는가? 
세번째로 장애인을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식개선 예방 정보접근성 독립적인 , , , , , 
진정절차 재활을 포함한 보상 및 배상 등 포괄적인 학대예방 전략을 수립했는가, ? 

결론은 근본적인 법률과 관련한 첫번째 지표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한 두번째 지표 모두 미이, 
행되었고 세번째 지표 중 아동학대 대응 계획 외에 학대 근절 및 피해생존자의 충분한 배보, 
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학대예방 전략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개의 지표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참조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 8 . 
근거는 관련 법률 주무부처의 정책계획과 사업 지침 보고서 관련 공식 데이터를 활용했습니, , , 
다. 
첫번째로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시설화금지 및 절차적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 
비차별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시
민과 동등하게 보장하는가 와 관련한 지표의 기초선 확인 결과 두 지표 모두 미이행되었습? , 
니다.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 조항폐지 구조 질적 사실기반32-a-1. ( / / )
미이행/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법률 마련32-a-2.( ) 
구조 질적 사실기반( / / ) 
미이행/ 

민법상 성년후견제가 유지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 
의 시설입소 구금을 복지나 치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비자의적 입소를 가능하게 하, , 
는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심문이나 구금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제공은 명시.  
되어 있더라도 임의조항이며 위반 시에도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의 비자의적 시설수용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장애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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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폭력적 강제연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  
장애인의 비자의적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 
당사자 신청주의나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구조의 절차보다는 의사결정지원 등을 포함
한 실질적 지원으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실질적인 편의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등 탈시설이 명시된 비차별적인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반이 되는 과제입니
다. 

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도소를 OHCHR , , 
비롯한 격리수용형태 기관의 실태를 성별 연령 장애유형 기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 , , , 
링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해당 법령들이 장애인의 소송이나 판결과정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의 유죄비율 항소 후 형량이 감량되거나 유죄판결이 취, 
소된 사례 등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온라인 상에 제공되어 시민. 
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치료나 보호 등을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
련했는가 와 관련한 지표의 기초선 확인 결과 두 지표 모두 미이행되었습니다? , . 

심리사회적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34-b-1. 
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구조 질적 사실기반 미이행( / /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과정 양적 사실기반 미이행34-b-2. ( / / )/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 기간 비율 과정 양적 사실기반 미34-b-3. ( / / )/ 
이행

대한민국 치료감호소 피치료수감자 중 조현병이 명 정신지체 명 순으로 575 (56.6%), 84 (8.3%)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련 자료 국립법무병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통계 정신.( : ( , 2021) 
의료기관 등에 비자의적 입원인 중 정신지체 정신발달장애인의 입원은 건으로 전체 비, 1,056
자의입원의 를 차지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입원기간 중앙값이 입원기간이 가장 긴 3.5% , 82
일에 이릅니다 전체 중앙값 일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56 )( ,2022)

특히 치료감호소에서 신체를 묶는 등 등 강압적인 제한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
며 장애 및 의사소통 조력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비강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 
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와 같이 마련되어 있긴하나 형량과 별개의 추가 구금상태에 대한 . & &
긴급한 중단조치 및 치료 자립지원 체계 연계시스템이 없으면 치료감호가 종료되기 어렵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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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가 격리나 집단수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이행하면서 결과, 
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의 병원 기숙형 학교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폭넓은 , ,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지표를 살펴보면 제 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와 관련한 지표는 전체 가구주 OHCHR , 19 ( ) 
중 장애인의 비율과 국가의 지원이 있는 지역사회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장애인 비율을 중요
하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시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사회 자립생활 삶의 . 
질에 만족한다고 말한 장애인의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조 개인의 자. 14 (
유와 안전 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여 모든 지표가 장애 등을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지 추적하)
고 시설수용을 예방하고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장애인을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식개선 예방 정보접근성 독립적인 , , , , , 
진정절차 재활을 포함한 보상 및 배상 등 포괄적인 학대예방 전략을 수립했는가 와 관련한 , ? 
지표의 기초선 확인 결과 부분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 . 
낮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피해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36-a. 
립 구조 질적 사실기반 부분이행( / / ) /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구조 질적 사실기반36-b-1. ( / / ) / 
부분이행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구조 질적 사실기반 이행36-b-2. ( / / ) / 

우리나라는 학대예방 전략이 있기 때문에 부분이행으로 평가했으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 
포괄적 예방 전략은 미비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적 범죄피해 등이 .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낮아지고 재학대율은 . , 19%
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에 이르고 장애인 거주시. , 74% , 
설 내 장애아동의 경우 지역사회 주거권 및 종교생활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보장 조치가 부, 
재합니다. 
장애인 학대피해생존자의 배보상에 대한 지원은 일부 지자체 조례로 시행 중이나 진상규명부, 
터 배보상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또한 국가의 자동보상 시스템, . 
이 아니라 피해생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진정과 투쟁을 통한 일부 지자체의 정책 수준에 , 
그칩니다. 

지표에서는 불가리아처럼  감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주OHCHR 
택 훈련기관 병동 학교를 포함한 데이터 치매가 있는 성인의 주택까지 포함한 지표를 제시, , , ,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매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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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주 정부가 탈시설한 사람에 대, , 
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중요한 예산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대 발생 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one strike-out , 
니다 인권침해시설이나 학대피해에 대한 정보공개는 언론 외에 부족하고 지역사회로의 사후. , 
조치는 부재합니다 미신고시설이 발견되어도 법정 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거나 거주인을 . 
우선적으로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기 때문에 재학대 발생우려가 높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
하고 학대 발생시  실행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 one strike-out . 
경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대안적인 가정보호 우선 보장조치를 포함하거나 장애인의 지역사, 
회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 인권침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한 과제입니다. 

최종적으로 탈시설과 관련한 최종견해 이행지표의 기초선을 평가한다면 미이행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시설화 법률을 폐지하지 않고 탈시설을 포함한 . , 
비차별적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것 실질적인 편의지원 절차보장 및 모니터링 데이터조차 세, 
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비자의적 시설입소 및 입원이 유지되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 
장애인의 격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견해 지표 뿐 아니라 일반논평 및 , , CRPD 
탈시설가이드라인과 함께 이행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긴급한 탈시설에 대한 지원 개. , 
인별 지역사회 주거 및 지원서비스 확대 재활을 포함한 배보상지원 등의 지표를 세부적으로 ,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표를 통한 최종견해 이행도 점검이 장. CRPD 
애인의 시설수용을 예방하고 탈시설을 이끌어내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입니다 현재의 개인의 장애나 생활방식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방식을 지양하고 보편적인 . , 
지역사회 기반 지원에 접근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 및 제공된 지원 서비스 파악하는 지표를 
다루면서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질문으로의 방향 전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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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6.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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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점검 협력안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과 조사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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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8.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이행 계획

이승엽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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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자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지표[ ] OHCHR 



5이러한조항은다음사항을보장해야한다:
-협의절차에대한메커니즘과정보는모든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형식으로제공돼야한다.
협의메커니즘은장애인단체가구성원간의내부협의프로세스를수행하고의견을준비할수있는명확하고충분한기간을제공함으로써의미있는참여를가능하도록해야한다.
협의 메커니즘과 절차는 여성, 아동, 노인,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심리사회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청각 및시각장애인, HIV/AIDS감염인,
농촌지역거주자,높은수준의지원이필요한장애인등모든장애인구성원과그들의배경을포괄해야한다.
협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장애인 또는 그 유형 단위(constituency)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에 대해, 장애인 대표 조직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협의하고
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위한메커니즘을보장해야하며,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유형단위또는유형단위의의견을우선적으로반영해야한다.
의사결정권자는이러한협의결과를고려하여채택된결정에반영해야한다.

4여기에는다음과같은조치가포함되어야한다:
-구조지표일반정책전반에걸쳐 CRPD에명시된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을주류화하고,필요에따라장애관련조치를포함해야한다;
-여성,아동및고령장애인과관련된조항을명시적으로반영하여장애인의다양하고교차적인정체성을인정해야한다;
-예산및지출을추적하기위해장애관련마커(marker)를채택하여적절한예산배분을보장해야한다;
-유니버셜디자인이적용된상품,서비스,장비및시설의연구및개발을수행하고촉진해야한다.
-정보통신기술,이동보조장치,기기및보조기술을포함한신기술에대한연구및개발을수행하고촉진해야한다. (합리적인비용으로개발할수있는기술일경우우선권부여)
-장애인에게이동보조기구,장치및 (다른형태의보조및지원서비스및시설뿐만아니라신기술을포함하는)보조기술에대한접근가능한정보를제공헤야한다;
-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하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정책 입안자, 전문가및직원을대상으로 CRPD에서인정하는권리에대한교육및역량강화를
실시해야한다;

-장애인의대표단체를포함하여장애인과긴밀히협의하고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2그와같이입법된법률은반드시다음사항을이행해야한다:
-장애에대한인권모델을완전히정착시키고법과정책에서시혜적및의료적모델을제거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 협약 제1조에 따른 장애인 개념을 포함하여성별,연령,신앙,인종,젠더정체성또는성적지향,소수민족,원주민,이주민또는기타신분에관계없이 (실제또는지각된정신건강
상태를가진모든사람, - -자폐성장애를가진사람,백색증환자, HIV와같은만성질환을가진사람및기타그룹을포함한)모든장애인을권리보유자로인정해야한다;

1 적절한 조치는 각국의 법적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 인권법 조약을 비준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법질서에 편입되어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다른경우에는
국내법통과가필수적인단계이다.이와관련하여,협약은반드시자국어로공식번역되어접근가능해야하며,동시에공식번역은협약의문언과의미를충실히존중해야한다.

제1조부터제4조까지 -장애인권리협약(CRPD)의목적,정의,원칙및일반적의무에대한예시지표목록
속성/
지표

CRPD와그선택의정서(OP)의지위
및법적조화

제도적프레임워크및정책개발 장애인의참여

1/4.1다음사항의부재또는실효적철회
- CRPD비준또는가입시의모든유보조항
및/또는
-협약의목적및취지와양립할수없는 CRPD
조항에대한해석선언(interpretive declaration)
1/4.2 CRPD선택의정서비준.
1/4.3국내법질서에 CRPD를통합하거나
법원에의한직접적인적용및집행가능성을
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의채택.1

1/4.4 CRPD의목적,정의,원칙및일반의무에
부합하는장애인의권리에관한법률의제정.2

1/4.6협약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전략의채택(기간,
구체적인지표및척도,장애별데이터수집및세분화,자원할당
등이포함됨)4

1/4.7협약이행을위해장애인의권리를주류화할수있는충분한
권한을가진정부내 (정부내모든부문과수준,부처와부서에
걸쳐)하나이상의중심점에대한법에따른임명(동협약 33.1)
1/4.8국내이행강화를위해,협약의주류화와이행을보장할수
있는명확한구조,임무,리더십,충분한권한을갖추고다양한
부문과수준에서관련조치를촉진하기위한정부내조정
메커니즘에대한법에따른임명 (동협약 33.2).

1/4.9협약이행을위한법/정책의개발과시행에있어,장애
아동을포함한장애인과그들의대표단체가모든장애
유형에걸쳐참여할수있도록하는포괄적이고접근가능한
절차및메커니즘을수립하는법률또는규제조항(33.8과
유사).5

1/4.10장애인단체의발전을지원하고,특히반대의견을
표명할때의협박,괴롭힘및보복으로부터보호하는등
장애인을포함한결사의자유및권리보장에관한법제정
(동협약 29.9).
1/4.11협약이행을위한법/정책의개발및이행에참여할수
있도록장애인단체의발전과강화를재정적으로지원하기



7이러한시스템은다음사항을이행해야한다:
-관련된개인의필요,의지및선호를평가해야한다.
-장벽을제거하고장애인의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를촉진하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

6
지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단체의발전을지원하는데특히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기금지원(funding)제도는장애인단체가권리옹호의제를

결정할때에그독립성을훼손하거나유엔인권메커니즘에참여함에있어그자유를침해해서는아니된다.

3
이러한계획/전략은다음사항을보장해야힌다:

-모든법률과행동계획에서 CRPD관점에따라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을주류화해야한다;
-장애인에대한차별을구성하는기존의법률,규정,관습및관행을개정하거나폐지해야한다;
-공공당국및기관이협약의원칙과조항에부합하지않는행위나관행에관여하는것을금지하고협약에부합하는행동을하도록보장해야한다;
-장애인을지칭하는경멸적인용어를폐지해야한다;
-장애인대표단체를포함하여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는가운데장애인과긴밀히협의하여야한다.

-협약제2조와제3조에규정된정의와원칙을재확인해야한다;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기타 이유로 인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하고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한차별에
해당함을인식해야한다;
-장애인에대한차별을구성하는기존법률,규정,관습및관행의개정또는폐지를요구해야한다;
-공무원과공공시설이협약의목적,원칙및조항에부합하지않는행위나관행에관여하는것을금지하고,공공당국및기관이협약에부합하는행동을하도록보장해야한다;
-일반대중을위한고용,교육,건강,주택,서비스및시설등특정영역에서민간행위자에의한장애차별을금지해야한다;
- 국가데이터수집노력(인구조사,설문조사,행정데이터시스템)에장애인이포함될것과,장애유형별식별을포함하여모든관련데이터의 '장애별'분류화를보장해야한다(자주
묻는질문참조);
-장애인을지칭하는경멸적인용어의사용을금지하고이를폐지해야한다;
-장애인권리의침해또는위반의경우효과적인구제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고공공및민간가해자에대한적절한제재를가해야한다;
-협약및장애인권리이행의수단으로서주요손상/장애의예방을목표로하는정책을언급하지않아야한다;

-장애인대표단체를포함하여장애인과긴밀히협의하고장애인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프로세스를수립해야한다. (각주 v참조.)

제1조부터제4조까지 -장애인권리협약(CRPD)의목적,정의,원칙및일반적의무에대한예시지표목록
속성/
지표

CRPD와그선택의정서(OP)의지위
및법적조화

제도적프레임워크및정책개발 장애인의참여

1/4.5 CRPD에부합하는법적조화를위한국가
계획/전략의채택.3

위해국가예산상자금을할당하도록요구하는법적
조항(들).6 (33.9과유사)

과정지표 1/4.12모든장애평가및인증시스템은 CRPD에부합하여야하며,도시와농촌및외딴지역을포함하여모든
장애인이무료로이용할수있어야함7

1/4.13모든장애인의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실현을위한전체할당예산(정책분야및자금출처별로구분)
1/4.14참여형연구및장애인공동주도한연구,사용자주도연구를포함한연구및다음사항의개발을수행또는
촉진하기위해할당된예산:
유니버셜디자인이적용된상품,서비스,장비및시설
정보통신기술,이동보조장치,기기및보조기술을포함한신기술 (합리적인비용으로개발할수있는기술일경우
우선권부여)

1/4.15시민사회단체(예:협회,재단등)의등록시스템이
간단하고,유연하며,신속하고,접근가능하고,비부담(또는
저렴한비용)및/또는무료가되도록보장하는규정및
조치(동협약 29.23)
1/4.16장애인단체의역량을강화하고협약에따른
법/정책의개발과이행에장애인단체의참여를보장하기
위해장애인단체에할당및분배된예산(국제협력재원
포함). (33.17와유사)



9
이지표는공공당국이협약제4(3)조와일반논평제7호에따라장애인에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문제와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장애인을참여시키기위해수행한

구체적인활동(자문회의,기술설명회,온라인협의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메커니즘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
다음을수행해야한다.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8 교육은 대상 그룹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 차별 금지 및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성(접근 가능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포함),장애인및장애인대표단체와의협의및적극적인참여의무를항상포함해야한다.

제1조부터제4조까지 -장애인권리협약(CRPD)의목적,정의,원칙및일반적의무에대한예시지표목록
속성/
지표

CRPD와그선택의정서(OP)의지위
및법적조화

제도적프레임워크및정책개발 장애인의참여

1/4.17장애인단체의역량강화를위해국가가자금을
지원하는역량강화활동의건수. (33.19와유사)
1/4.18상담절차에참여하는공공부문직원중차별금지,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접근가능한정보및소통등
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에대한교육을받은자의
수.

1/4.19장애인과그가족,국가및지역차원공공기관의정책입안자들,그리고일반대중에게 CRPD과그선택의정서(OP)및장애인권리위원회의일반논평의배포를포함하여
CRPD에따른장애인의권리를홍보하고알리기위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1/4.20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절차및유니버설디자인을포함한장애인의권리에대해교육을받은공공부문직원(국가및지자체수준),의회의원및직원,판사,법집행
공무원,의료전문가,교사등관련전문가의수및비율.8

1/4.21 CRPD에따른장애인의권리와관련된법,규정,정책및프로그램,연구및훈련의설계,시행및모니터링과정에장애대표단체를포함하여장애를가진아동,청소년및
성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프로세스.9 (각주제및지리적위치에따라구분)
1/4.22 CRPD조항위반관련민원중그에관한조사및판결이이루어진비율,민원제기자에게유리한결정이내려진비율,추후정부및의무부담자(예:사립학교)가이를준수한
비율(각메커니즘유형별구분)



11장애여성,장애아동및청소년,원주민장애인과같은소외계층에대한정보를명시적으로포함해야한다. CRPD제4(3)조및 33(3)조에대한 CRPD위원회의일반논평제7호참조

10 CRPD에부합하는장애평가및인증시스템의행정데이터를기반으로한다.

제1조부터제4조까지 -장애인권리협약(CRPD)의목적,정의,원칙및일반적의무에대한예시지표목록
속성/
지표

CRPD와그선택의정서(OP)의지위
및법적조화

제도적프레임워크및정책개발 장애인의참여

결과지표 1/4.23 CRPD조항에대한유보및해석선언의
잔여건수.
1/4.24 CRPD의원칙과조항에부합하게
장애인의권리를인정한연간전국고등법원
연간판결건수.
1/4.25 CRPD및해당조항과조화를이루기
위해개정된관련법률의수(각주제에따라
구분)

1/4.26장애인인구통계추정치대비등록장애인의수10.
1/4.27다음사항에관한참여형연구,장애인공동주도연구또는
사용자주도연구를특징으로하는 (현재완료되었거나진행중인)
국가지원연구프로젝트의수:
-유니버셜디자인이적용된상품,서비스,장비및시설또는
-정보및통신기술,이동보조장치,기기및보조기술을포함한
신기술

1/4.28 CRPD이행을위한협의과정에참여하는장애인
단체의수와비율 (장애인단체의종류11,장애
유형(constituency)및지리적위치별구분)
1/4.29장애인단체가참여한협의과정/활동의수와
비율(단체의종류및장애유형별구분).
1/4.30국가가자금을지원하거나제공하는역량강화
활동의혜택을받는장애인및단체의수(성별,연령,장애,
지리적위치별구분)
1/4.31의사결정이참여적(inclusive)이며반응성이있다고
생각하는인구의 (성별,연령,장애및인구집단별)비율(SDG
지표 16.7.2) (동협약 29.32)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16예를들어,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의무가접근성조치와종종오해되고혼동되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할때,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에대한지침은합리적
조정(정당한편의제공)에대한폭넓은지식과그광범위한제공을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다.명확한구분을위해서는 CRPD위원회일반논평 2번,문단 25및 26,일반논평 6번
문단 26을참조.예를들어,국가차원의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에관한지침은페루 https://www.gob.pe/institucion/mtpe/normas-legales/282560-171-2019-tr,뉴질랜드
https://www.hrc.co.nz/files/7814/4848/7923/imm_reasonable_accommodation_guide.pdf등에서개발되었다.

15"관련법률의제정"이란장애관련법률이든주류법률(예:노동법,교육법,사회보장법 law on social protection,미디어법등)이든권리행사를규제하는법적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14정보공개는개인의프라이버시권리와데이터보호표준을존중해야한다. (OHCHR,데이터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2018)을참조)

13예를들어여성과소녀,어린이,노인,청각장애인,지적장애인,심리사회적장애인,성소수자장애인,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집단에속한장애인,이주민,원주민,백색증
장애인,자폐성장애인,소수민족에속한장애인,외딴지역및농촌에거주하는장애인,실향민장애인등이이에해당한다.

12법률에는최소한다음요소가포함되어야한다:

- 장애를이유로한차별의정의는협약제2조를준수해야한다;

- 실제또는지각된장애를포함하여모든금지된차별사유에근거한장애인차별을금지해야한다;

- 장애를이유로한차별의정의에는,협약에따라,직접/간접차별,괴롭힘,연계(association)에의한차별,다중/교차적차별,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거부가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를이유로한차별은고용,교육,의료,재화및서비스에대한접근,사법접근,정치참여등모든부문과모든생활영역에있어금지되어야한다;

-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의무는모든분야와모든생활영역에서인정되어야한다.

-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을보장하기위한자금조달메커니즘제공;

- 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해결하기위한국가적메커니즘의지정;

- 차별금지법위반에대한효과적인구제책및억제력있는(dissuasive)제재의가용성;

- 차별적관행에맞서싸우는개인피해자,단체및연합을포함한법적지위에대한폭넓은인정.

- 장애인의실질적평등달성을위해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포함한특정조치를채택할국가의의무.

제5조 -차별금지에관한평등에대한예시지표목록
평등및차별금지에대한권리*

속성/
지표

평등및 (장애및기타사유에의한)차별로부터의보호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 사실상의평등실현을위한구체적조치

구조지표 5.1 합리적 조정에 대한 권리(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평등권 및 차별금지를
인정하는국가헌법조항의채택및법률의제정.12

5.2모든장애인,특히차별의위험이더큰집단의평등을위한국가전략및계획의채택.13

5.3 모든 부문(건강, 고용, 교육, 폭력, 사법접근권, 정치적 참여 등)에서 장애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등록률, 고용률, 의료 서비스 접근성, 폭력 피해자, 차별 진정 등)를 수집하고
공개하도록하는법적요건).14

5.4장애인의권리를증진하고보호하기위해모든공공지출에마커를설정하도록하는법적요건.

5.5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법적구제책을제공하는관련법률의제정15

5.6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의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기술적지침의가용성,16재정적인센티브및

5.7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하여, 특별히 장애인 중
차별의 위험이 더 큰 집단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계획에 채택된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의

http://daccess-ods.un.org/access.nsf/Get?Open&DS=CRPD/C/GC/2&Lang=E
http://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enc=6QkG1d%2fPPRiCAqhKb7yhsnbHatvuFkZ%2bt93Y3D%2baa2qtJucAYDOCLUtyUf%2brfiOZckKbzS%2bBsQ%2bHx1IyvGh6ORVZnM4LEiy7ws5V4MM8VC4khDIZJSuxotVqfulsdtPv
https://www.gob.pe/institucion/mtpe/normas-legales/282560-171-2019-tr
https://www.hrc.co.nz/files/7814/4848/7923/imm_reasonable_accommodation_guide.pdf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HRIndicators/GuidanceNoteonApproachtoData.pdf


18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수혜자에 대한 보고를 통해 그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특히상황에따라수혜자의다양하고교차하는정체성을반영해야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장애인의 입학률이 증가하는 것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예: 할당제 또는 우선 입학(preferential admission))의 효과일 수도 있으며, 장애인 지원자의 수가
증가하는것은적격장애인지원자의수증가일수도있다.

17사실상의평등을달성하기위한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포함한구체적인조치의대표적인예는다음과같다:

- 공공및민간고용주에게총직원수에따라일정비율의장애인을고용하도록의무화하는고용할당제(예: 20명중 1명, 5%);

- 장애인의대표성을증진하고정치참여를강화하기위해선거인명부또는의회의석에서의할당제도입;

- 이동성을위한특정제품(개조자동차,보조장치등)수입에대한면세;

- 소득보장(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빈곤감소프로그램)또는장애관련비용충당(장애관련비용의직간접적인추가비용을완화하고충당하기위한사회보장프로그램)을
위해장애인에게부여되는사회보장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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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및차별금지에대한권리*

속성/
지표

평등및 (장애및기타사유에의한)차별로부터의보호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 사실상의평등실현을위한구체적조치

예산 자원을 보장하는 모든 장애인의 평등을 위한
국가/계획내의구체적인주제/목표의수립

존재/지정을 포함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17를
비롯한구체적조치들의존재.

과정지표 5.8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대중에게
서비스를설계,실행및제공하는)공공부문직원의수와비율(부서,부처,지리적위치별)

5.11 특별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같은 특정
조치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수(조치,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 (가능할 시) 공공 또는 민간
부문별). 18

5.1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포함한 특정 조치의
이행및모니터링을위해할당된예산.

5.9 공공 부문 내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할당된예산(예:정당한편의에관한중앙기금)
5.10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주, 서비스 제공업체 등 민간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
의무 및 관련 절차에 관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의수.



20이정보는다음과같은기준으로구분되어야한다:

- 고소인의성별,나이,장애,인종적배경,원주민배경,소수자배경,언어,국적,이주지위,난민신분,망명신청자신분,무국적자신분,사회경제적신분,지리적위치또는
거주지(도시/농촌지역),종교,결혼및가족상태,성적지향,젠더정체성;

- 메커니즘(예:법원/심판소,국가인권기관,인권옴부즈퍼슨또는기타메커니즘);

- 차별사유.

- 피고인(민간행위자또는공공기관)

- 주장된차별의종류(직접,간접등,특히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거부및특정조치의미준수사례명시).

- 사건처리결과(예:인정,기각등)

- 정부의이행여부(예:장애를이유로한차별에대한보상및평균보상액)

19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협의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메커니즘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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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평등및 (장애및기타사유에의한)차별로부터의보호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 사실상의평등실현을위한구체적조치

5.13장애를이유로한차별금지,차별금지프레임워크,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의무및사실상의평등달성을위한구체적인조치에대한,장애인과그가족을포함한일반
대중을대상으로하는정보보급활동및인식제고캠페인.
5.14장애인권리의평등및비차별과관련하여법률,규정,정책및프로그램의설계,시행및모니터링에장애인의대표조직을포함하여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
위해수행되는협의프로세스.19

5.15 장애 및 기타 이유로 인한 장애인 차별 관련민원중조사및판결이이루어진비율,민원제기자에게유리한결정이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부담자가이를이행한비율(각
절차유형별).20

결과지표 5.16 지난 12개월 동안 국제인권법에서 금하는 차별사유를
근거로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된
인구의 (성별,연령,장애별)비율(SDG지표 10.3.1/16.b.1).

5.17 공공 부문에서의 정당인편의제공요청승인건수및
비율(성별,연령및장애별).

5.18국제빈곤선이하인구비율(성별,연령,고용상태,지리적위치(도시/농촌), (SDG지표 1.1.1)및장애별)
5.19국가빈곤선이하인구비율(성별,연령(SDG지표 1.2.1)장애별)
5.20기본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가구에거주하는인구비율(SDG지표 1.4.1) (성별,연령,장애별)



* CRPD 제5조는 협약의 모든 권리를 포괄하므로 각 조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디. CRPD는 평등과 차별 금지에 대한 별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 위반은 협약의 다른
대부분의조항과관련이있다.예를들어시각장애인의은행계좌개설할권리를제한하는것은 CRPD제12조와제5조를모두위반하는것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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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및 (장애및기타사유에의한)차별로부터의보호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 사실상의평등실현을위한구체적조치

5.21 토지에 대한 안전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전체 성인 인구의 비율(성별, 임차권
유형별(SDG지표 1.4.2),장애별)
5.22여성및남성직원의평균시간당수입(SDG지표 8.5.1) (직종,연령,장애별)
5.23실업률(SDG 8.5.2) (성별,연령,장애별)
5.24중위소득 50%미만인구비율(SDG지표 10.2.1) (연령,성별,장애별)
5.25 필수 보건 서비스별 보장성(생식, 산모,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비전염성 질병, 일반 및 가장 취약한 인구의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을 포함하는 추적 개입(tracer
intervention)을기반으로한필수서비스의평균보장성으로정의)(SDG지표 3.8.1) (성별,연령,장애별)
5.26국가별분포대비공공기관(국회및지방의회,공공서비스,사법부)내직위의비율(성별,연령,장애및인구집단별) (SDG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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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이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완전하고평등하게행사하고누릴권리

속성/
지표

차별금지및평등 여성의완전한개발,발전및역량강화(empowerment)

6.1성별(SDG지표 5.1.1에근거)및장애에따른평등과비차별을촉진,집행및모니터링하기위한법적프레임워크의마련21(CRPD제5조참조).
6.2장애여성을포함하여여성의토지소유및통제에대한동등한권리를보장하는법적프레임워크의채택(SDG지표 5.a.2에근거).
6.3장애여성과장애소녀를완전히포괄하며,대표조직의개발지원및이중트랙접근법(twin track approach)채택을통해모든여성과장애소녀의발전과역량강화22를
위한구체적인조치를포함하는국가젠더평등계획,정책및법률.23

6.4젠더평등및여성역량강화를위한공공할당을추적하고공개하기위한시스템 (SDG지표 5.c.1에기반)의채택24 (대상인구별세분화)25.

6.5 여성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국가 행동 계획 및 전략에서 여성과
장애소녀를명시적으로언급하는비율.26

6.6 모든 부문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에게 할당되고 지출된 공공 자원의
비율27

6.7 전체 여성과 전체 장애인 중 리더십 및 인권 교육에 참여한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의비율.
6.8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를 위한 권리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연령,장애,지리적위치별참가자수와참여자수세분화). 28

6.9장애여성과장애소녀를대표하는단체의수(지리적위치별).

28교육및인식제고활동은원주민장애여성과같이소외된집단의장애여성을대상으로하고이들을포함해야한다. CRPD위원회,일반논평 7호,문단 60.

27여성및소녀,장애인,아동,건강,고용,교육,정의,사회보호,폭력예방,참여등을위한정책및이니셔티브와관련된내용포함.

26예를들어,국가젠더평등입법및정책,장애에관한국가행동계획,장애인의성적및재생산권리에관한프로그램등이있다.

25또한연령,장애및기타기준별세분화.

24각부문에할당된예산과발생된예산을추적하기위해채택된성별및장애마커.

23 이중 트랙 접근법은 포괄적인 주류 프로그램과 장애여성과 장애 소녀를 위한 타겟화된(targeted) 개입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여성, 아동, 장애인에 관한 모든 주류 국가 행동
계획/전략/정책과 각 부문별 계획에 장애여성과 장애 소녀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조치와 언급이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타겟화된(targeted)
그리도감시되는(monitored)프로그램및이니셔티브가있어야한다.

22특히입안된정책,입법,규제,예산,투자또는기타정부조치가시골지역거주자,고령여성,원주민또는소수집단에속한장애여성및장애소녀의평등과포함을훼손하지
않도록영향을결정하고예측하기위한젠더및장애영향평가의수행.

21이법안은다음사항을명시적으로규정해야한다:
- 젠더기반폭력을포함하여장애와성별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고(CEDAW/C/GC/35, 14항참조),다양하고교차하는형태의차별을인정해야한다.
-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거부가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에해당함을인정해야한다.
- 법위반에비례하는효과적인제재및구제책을제공해야한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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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지표

차별금지및평등 여성의완전한개발,발전및역량강화(empowerment)

6.10장애인식및포함(inclusion),젠더평등,복합적/교차적형태의차별에대한교육을받은각부문별정부지원프로그램및서비스제공에관여하는직원수와비율.
29

6.11 젠더평등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은 장애 여성과 소녀를 포함하며,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에관한여러형태의차별,고정관념,편견및유해한관행에맞서
싸울것.
6.12 장애 여성과 장애소녀의권리에직간접적영향을미칠수있는문제와관련한법률,규정,정책및프로그램의설계,실행및모니터링에이들의대표단체를포함하여

장애여성과장애소녀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한협의절차.
30

6.13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에 대한 차별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이루어진 비율, 민원 제기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이를 준수한
비율(각메커니즘유형별)

30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협의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메커니즘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29

구조지표
과정지표

교육은다음을포함해야한다.
- 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법;
- 장애여성과장애소녀를포함한젠더및장애영향평가;
-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접근가능한대체소통형식;
- 장애및연령에적합한지원제공;
- 교육설계,실행및모니터링과정에대한장애여성과장애소녀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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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이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완전하고평등하게행사하고누릴권리

속성/
지표

차별금지및평등 여성의완전한개발,발전및역량강화(empowerment)

결과지표 6.14국회및지방정부에서여성이차지하는의석비율(SDG지표 5.5.1) (장애별).
6.15공공부문의사결정직책31에서의대표성비율(성별,연령,장애별)
6.16관리자직책에있는여성의비율(SDG지표 5.5.2) (연령및장애별)
6.17장애인및여성인권단체를포함하여시민사회내리더십직책을맡고있는장애여성의비율(성별및장애별)
6.18지난 12개월동안신체적,정신적또는성적폭력을당한인구의비율) (SDG지표 16.1.3) (성별,연령,장애별)
6.19성관계,피임사용및재생산건강관리와관련하여정보에입각하여스스로결정을내리는여성과소녀의비율(SDG지표 5.6.1에근거). (연령,장애,지리적위치별)
6.20토지에대한안전한임차권을가지고있고,법적으로인정된문서를보유하고있으며,토지에대한권리가안전하다고인식하는전체성인인구의비율(성별,임차권
유형(SDG지표 1.4.2)및장애별)
6.21 농지에 대한 소유권및안전한권리를확보한전체농업인구(성별(SDG지표 5.a.1(a)),장애별);농지소유자또는권리자중여성의비율(임차유형별(SDG지표 5.a.1(b))
및장애별)

*장애여성에대한 CRPD위원회의일반논평 3호참조.

31예를들어,정부부처내국장급직위,국회의원,마을또는지방의회의의원등이여기에포함될수있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3&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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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지표

평등및차별금지 생존,발달및정체성보존 아동의최선의이익과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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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의사존중

구조지표 7.1아동과관련된모든법률은어떤이유에의한차별이든금지하며32장애아동의권리를다른아동과동등하게존중,보호및이행하도록보장한다.33

7.2 아동 또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법률, 정책 및 국가 행동 계획/전략34은 장애 아동을 포함해야 하며35,장애아동이자신의의사를표현할권리를효과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장애,
연령및문화적으로적합한지원의제공과가용성을보장해야한다.
7.3모든부문의예산할당및지출에장애마커를채택하고의무적으로보고한다.36

36의무보고는프로그램이다음사항의정도를문서화해야한다:
- 주요목표로서장애인의통합과권한강화정도;
- 장애인의통합과권한강화를지원하기위한중요활동및메커니즘의비율;
- 장애인통합에초점을맞추지않은정도;
- 성별,연령,지리적위치및소수또는원주민배경또는이주지위와같은다양한정체성계층과관련된기타근거별분류된정도.

35 여기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안된 정책, 입법, 규정, 예산 또는 기타 행정 결정의 영향을 결정하고 예측하는 아동권리 영향 평가의 개발 및 전달 과정에서 장애 아동을
체계적으로포함시키는것을포함하여장애아동을대상으로하는조치가포함된다(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 14호,문단 99참조).

34젠더평등,보건,사회적보호,폭력퇴치,교육,정보접근,표현의자유,공공및정치생활참여,이주민통합,사법접근성,문화및레크리에이션등과연관된분야와도관련이있다.

33이는무엇보다도다음을포함한다.
- 장애및연령에적합한지원의제공및이용가능여부에대한의견청문권;
- 정보를요청하고받을권리;
- 자신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삶과성장에대한권리;
- 자신의정체성을보존할권리;
- 유해한관행및비합의적정신과적개입의효과적인예방을포함하여신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권리;
- 장애아동을적극적으로참여시키고그들과긴밀히협의할의무;
- 아동의최선의이익원칙을적용하고아동의진화하는역량에대한존중에의최우선고려;
- 자신의권리에대한정보,훈련및교육을받을권리;
- 적합한놀이,스포츠및교육을받을권리.

32*장애 아동에 관한 제7조에서 선택된 속성은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권리협약(CRC)의 기본 원칙인 차별금지, 생명권, 생존 및 발달권,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의사 존중을 반영한다. CRC의 기본 원칙인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는 장애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존중을 위해 제3조 (h)항에 명시된 CRPD 원칙을
반영하여 "생존, 발달 및 정체성 보존"으로 수정되었다. 생존과 발달의 맥락에서 본 CRPD 원칙을 언급하는 것은 장애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권리를간과하거나무시할수있는
생존과 발달에 근거한 결정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예를들어,장애를교정하거나고치기위한치료결정은장애아동의정체성의한측면을부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속성은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과 함께 제시되는데,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최선의 이익 평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CRC와 CRPD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CRC 위원회
일반논평 14호, CRC/C/GC/14참조).장애아동은일반아동집단내에서자신의진화하는역량을인정받고존중받는데더큰장벽에직면할수있는집단이다.
장애, 성별, 나이, 이주 지위, 소수 또는 원주민 배경 등을 포함하며, 복합적이고교차하는형태의차별과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거부를장애기반차별에해당하는것으로
명시적으로인정한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14&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14&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14&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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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의사존중

7.4장애아동의시설신규입소에대한유예조치채택.
7.5 장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의료 및 관련 개입 및 치료와 관련하여 장애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과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고려하는 법적 요건의 채택.37(지표
15/17.12)
7.6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수집된 통계 및 데이터는 적절하게 세분화되고38, 접근
가능한형식으로공개및이용가능해야한다.
7.7장애아동이고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는효과적이고접근가능한메커니즘의가용성.

7.8 법률 및 정책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아동을
포함하는 최선의 이익 평가의
통합에 대한당국의규정,프로토콜
및지침채택.39

7.9 다음 두 사항을 모두 촉진하기 위한 규정,
프로토콜및기타조치의채택:
a) 아동이 주도하는 조직 및 이니셔티브에 장애
아동을포함시키는것.
b) 장애 아동및장애청소년이주도하는조직및
이니셔티브의개발및지원.
7.10 아동의 의견을 구하고, 아동과 협의하며,
아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있어 연령,
장애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관한당국의규정,프로토콜및지침채택.

39다음을인식하고명시적으로포함한다:
- 장애를이유로한차별금지및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아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특히 성별, 젠더, 손상/장애,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및이들의교차점과관련된아동의정체성을보존할권리를포함하는아동의권리에대한존중;

- 결정의특정시점에신체적,정서적,교육적및기타요구사항을평가할뿐만아니라아동의미래와잠재적발달도고려해야하는아동의진화하는역량;
- 불평등상황을시정하기위한적극적인조치와같은효과적이고평등한기회의보장을위한적절한조치

38연령,성별,장애,이주지위,소수민족또는원주민배경및기타금지된차별사유에따른차별.

37특히효과가불확실하거나논란의여지가있고침습적이거나되돌릴수없는것으로간주되는치료및개입과관련하여더욱그러하다.예를들어,신경이완제를포함한향정신성
약의 투여, 실험적인 수은 해독 치료, 성장 둔화 치료, 살균, 자폐아에 대한 전기 충격 및 패킹과 같은 행동 수정 요법, 뇌병변 아동에 대한 유도 교육, 저신장 아동에 대한 팔다리
연장술등이이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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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지표 7.11 장애 소녀와 소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률, 국가 행동 계획 및 전략의 수와
비율.
7.12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망명 신청인 및 난민 아동의 비율(성별,
연령,장애,이주지위,서비스분야별).

7.13 행정당국(civil authority)에
출생 등록을 한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연령(SDG 지표 16.9.1), 성별,
장애별).

7.14 장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장애 관련 및 주류 법률,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가 정책 개발,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 아동의 대리인을 포함한 장애 아동의
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프로세스.40

7.15장애아동및장애청소년에대한고정관념과편견에맞서고이들에대해행해지는유해한관행을없애기위한인식개선캠페인및활동.

40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협의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메커니즘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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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지표

평등및차별금지 생존,발달및정체성보존 아동의최선의이익과진화하는
역량에대한존중

아동의의사존중

7.16모든부문에서장애소녀와소년을위한공공지출의비율 41

7.17 아동 관련또는아동을대상으로하는인식제고및정보캠페인중장애아동이완전히접근가능하고포함될수있는캠페인의
비율.
7.18장애아동관련프로그램및서비스제공에관여하는직원중장애아동과함께일하는것에대한교육을받은직원의비율.42

7.19 장애 소녀 및 소년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추가 사유를 포함하는 장애 차별 민원 중 수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결정이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부담자가이를준수한비율(각메커니즘유형별).

7.20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장애
아동의권리및참여에관한인식제고캠페인및

활동.
43

결과지표 7.21 5세미만사망률(SDG지표 3.2.1) (성별,장애별).

7.22아동의영양결핍유병률 (SDG지표 2.1.1) 44 (성별,연령,장애별)

7.23 5세미만아동의영양실조유형별(저체중및과체중)(SDG지표 2.2.2)유병률 (성별,연령,장애별)45

7.24아동노동에종사하는 5~17세아동의비율및수 (성별,연령(SDG지표 8.7.1)및장애별)
7.25 (a) 초등학교 2/3학년, (b)초등학교말기, (c)중등저학년말기에 (i)읽기및 (ii)수학에서최소한의숙련도수준을달성한아동및
청소년의비율 (성별(SDG지표 4.1.1),장애,및소수민족또는원주민배경별) (지표 24.28)
7.26 대안 보호(가족 환경/소규모 그룹홈 또는기타거주돌봄시설)에있는모든아동대비해당대안보호에있는장애아동의수와
비율 (연령,성별,장애및환경유형별) (지표 23.26)

7.27 학교, 지방, 지역 및 국가 거버넌스
수준에서 자체 조직을 포함하여
의사결정/협의기구에 참여하는 장애 아동의
비율46 (성별,연령및장애별)

7.28 당사국 내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이끄는

단체의수 (대표된장애유형,지역또는지구별)

46유럽평의회,아동참여평가도구(https://rm.coe.int/16806482d9)를참조.

45 https://www.unicef.org/disabilities/files/Stronger-Together_Nutrition_Disability_Groce_Challenger_Kerac.pdf

44 영양결핍 유병률(PoU)은 자신의 습관적인 음식 섭취가 정상적인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이 에너지 수준을 제공함에 있어 불충분한 인구의 비율을
추정하는수치이다.

43 여기에는 부모와 친척, 아동을 위해 일하는 직원(예: 교사 등), 지역사회전체(예:또래,급우등)가포함되며,인식개선및정보프로그램의설계,실행및모니터링에장애소녀및
소년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

42여기에는다음이포함된다:
- 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
- 장애아동을포함한아동권리영향평가;
-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아동의최선의이익;
- 장애아동의진화하는역량과정체성을보존할권리;
- 접근가능하고대안적인형태의커뮤니케이션;
- 장애및연령에적합한지원제공;
- 교육의설계,실행및모니터링에대한장애아동의참여.

41교육,참여,보건,사회적보호,문화및레크리에이션등다양한분야를포괄한다.

https://rm.coe.int/16806482d9
https://www.unicef.org/disabilities/files/Stronger-Together_Nutrition_Disability_Groce_Challenger_Kerac.pdf




49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영속화 방지, 장애에 관한 부정적 신화화 해소, 장애인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와 차별 철폐, 인간 다양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과 삶의 가치
존중,장애인의자원과목소리의다양성추구의목적을반영할것.

48여기에는다음과같은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관습적,종교적또는의학적세계관에기반한것을포함하여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신념이나태도에기반한낙인찍기와배제의근절을위한조항;

- 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에대한커뮤니케이션및미디어전문가대상교육및훈련에관한조항;

- 통합적인(inclusive)환경에서장애인의긍정적인이미지와역량을키워사회에서장애인의가시성(visibilitiy)을높이기위한미디어보도에관한조항;

- 장애인에대한조직적이고만연한인권침해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한미디어보도에관한조항;

- 장애에 대한 시혜적 또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공공 또는 민간 캠페인에 대한 지지 및 펀딩 캠페인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리에대한인식제고에관한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포함한공직자의지지를확고히하는조항

- 수화,토착/소수언어,읽기쉬운버전및아동친화적버전등다양한형식을포함하는각국의언어로써장애인권리협약이제공및이용가능할수있도록하는조항

47 이를 위해서는 우생학을 포함한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멸적 언어, 개념, 전제, 또는 인간 다양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훼손하거나불평등,배제및

차별적 관행의 정당화를 지속하는 기타 담론(예:장애인에대한강제치료,강제불임,시설화및의료실험을허용하는조항)을폐지해야한다.의료및과학적관행에서능력주의가

미치는영향에관한특별보고관의보고서(A/HRC/43/41)및 OHCHR의인식제고에관한보고서(A/HRC/43/27)를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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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존중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제고

속성/지표 고정관념,편견,유해한관행근절 장애인의권리에대한존중심고취 장애인의기여에대한인식증진

구조지표 8.1법률및정책에장애인에대한낙인과차별을영속화하는조항이없어야함.47

8.2장애인에대한고정관념을해소하고장애인과장애인권리에대한인식을증진하기위한국가차원의종합적인장애인인식개선전략및계획의존재여부.48

8.3미디어규제당국차원의대중매체및미디어매체의장애인인식개선가이드라인채택을장려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

- 다양성을수용하기위한직장및인사절차에대한포용적이고접근가능한가이드라인;

- 언론인을위한장애인관련보도가이드라인.49

- 정책및관행의설계,개발,모니터링에있어장애인대표단체를통해장애인과협의할수있는메커니즘.

http://www.embracingdiversity.net/report/Lives%20worth%20living:%20fighting%20ableism_1033
https://undocs.org/en/A/HRC/43/27


55성인지감수성에관한정보는미디어의성인지감수성지표(http://www.media-diversity.org/en/additional-files/Gender-Sensitive_Indicators_for_Media_EN.pdf)에서확인할것.

54일반대중,공무원,미디어모니터링기관의구성원,언론사,언론인,민간부문,지역사회및종교지도자,장애여성및소녀,소외된장애인그룹등을포함.

53장애여성,장애아동및청소년,소외되고배제된지역사회의장애인,시골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을포함.

52인권교육및훈련과구체적인지표에대한자세한내용은 http://www.hre2020.org/indicator-framework에서확인할것.

51법안에는구체적으로다음이포함되어야한다:

- 공적또는사적행위자에의한장애기반폭력,적대행위,괴롭힘및유해한관행을포함한장애혐오범죄에대한형사적제재를규정한조항.

- 유해한관행을조장및선동하는등미디어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을선동하는행위에대한제재조항

- 여성과아동을포함한장애인에대한유해한관행,특히침습적이고돌이킬수없는비자의치료및주술적비난과관련된관행을폐지하는조항.

- 법률,정책및정부담론상장애인에대한경멸적표현을폐지및제거하는조항

50 유해한 관행이란 " 다중적 교차적 형태의 차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 젠더, 나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근거한 지속적인 관행과 행위의 형태로서, 많은 경우 폭력을
수반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18호) 공동 일반논평을 참조(Joint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General Comment No. 18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harmful practices).
장애인에 대한 유해한 관행은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근거할 수 있다. 유해한 관행의 예와 관련하여, 강제 정신과적 개입에 대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에관한특별보고관의 2009년중간보고서를참조(A/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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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장애인에 대한 혐오 범죄, 혐오 발언 및 유해한 관행50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의 제정(형사

집행가능한제재를포함).51

8.5경멸적인언어와행동에대해비례적인제재를가하는법적조치의제정.

8.6 인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의 권리가 포함되며 다양한
구성원을대표하는장애인단체들이참여한다. 52

과정지표 8.7장애인의권리및장애인의기여에대한멀티미디어인식제고활동의수와유형(유형,기간및타겟집단별로구분)
8.8 장애인을 대상으로5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및 국가 법률 체계에 따른 권리를 알리는 접근가능하고포괄적인아웃리치활동의수와유형(활동의유형및지리적
범위별로구분)
8.9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54 를대상으로국가가운영하는인식제고프로그램에
따라훈련받은사람의수.
8.10장애인권리협약에서보장하는장애인의통합과인권존중을구체적으로다루는콘텐츠의존재여부,그리고언론/커뮤니케이션산업과관련된학교및대학교의

커리큘럼에서성주류화55에관한내용이다뤄지는지여부.

8.11장애인을다루는보도윤리강령과같은서면정책을채택한공공및민간미디어기업의수와비율.

http://www.media-diversity.org/en/additional-files/Gender-Sensitive_Indicators_for_Media_EN.pdf
http://www.hre2020.org/indicator-framework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4/627/78/PDF/N1462778.pdf?OpenElemen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4/627/78/PDF/N1462778.pdf?OpenElemen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8/440/75/PDF/N0844075.pdf?OpenElement


57 해당 사항은 '사회적 거리 척도(“Social Distance Scale”)'에 기반한 설문조사와 같은 특정 인식 조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몰도바의 차별예방및철폐와평등보장에
관한위원회,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및유엔개발계획(UNDP)의 "몰도바공화국의평등인식및태도에관한연구"(2015)를참조할것.

56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협의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메커니즘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제8조 –인식제고에대한지표예시

장애인권리존중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제고

속성/지표 고정관념,편견,유해한관행근절 장애인의권리에대한존중심고취 장애인의기여에대한인식증진

8.12장애인의권리존중을위한사회전반의인식제고와관련하여법률,규칙,정책및프로그램의설계,시행및모니터링에장애인대표단체를포함한장애인의적극적인
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프로세스.56

8.13 장애인 묘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및의무이행자가민원사항을개선조치한비율 (각
메커니즘유형별구분)

8.14 사법, 행정, 법집행 영역의 직원들의 장애혐오범죄, 유해한 관행 및 장애 고정관념근절에
관한교육을이수한비율.
8.15 신고, 수사 및 유죄 선고를 받은 혐오범죄 및 혐오발언 사건의 수와 비율(해당할 경우
피해자의성별,연령,장애별구분).
8.16 신고, 수사, 기소된 유해 행위 사건의 비율과 유죄 선고로 이어진 사건의 비율(피해자의
성별,연령,장애별로구분).

8.17 장애인의 권리가 포함된 인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비율(일반
프로그램또는장애특정프로그램별로구분)

결과지표 8.18지난 12개월동안국제인권법(SDG 10.3.1)에서금지하는차별사유로인해개인적으로차별또는괴롭힘을받았다고응답한인구의비율(성별,연령,장애별로구분)

8.19 적대행위(bullying), 체벌, 괴롭힘(harrassment), 폭력, 성차별 및 학대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네스코 지표에 따른) 교육기관 유형별(공립/사립,

초등/중등/고등/직업학교))
8.20 일반 인구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장애 유형별로
구분).57

8.21 뉴스 및 시사 콘텐츠에서 뉴스 앵커, 대변인, 전문가, '일반'
시민(인터뷰)로 등장하는 미디어 속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로구분).

http://md.one.un.org/content/unct/moldova/en/home/publications/joint-publications/studiul-privind-percepiile-i-atitudinile-fa-de-egalitate-in-rep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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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표 9.1 도시와 농촌 모두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교통,서비스, ICT를포함한정보및통신,대중에게개방되거나제공되는기타시설및서비스에접근할
권리를보장하는법률의제정.58

9.2 항공, 철도, 도로 및 수상 여객 운송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적인 접근성 표준이
포함되어있을것

9.3 허가 요건을 포함한 건축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접근성
표준이포함되어있을것. (지표 20.7)

9.4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대중 매체와 인터넷 등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의무표준을수립하는법적프레임워크.59 (지표 21.1.2)
9.5 대피 계획 및 대피소 등 긴급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무적인 접근성
표준이포함되어있을것.
9.6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보 및 통신을규제하는법률은공공부문
웹사이트및앱에대한완전한접근과대안형식의정부정보제공을보장할것.

9.7접근성에대한기존의모든장벽을식별하고제거하기위한종합적인국가접근성전략및계획의존재여부.60

60여기에는다음과같은조항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 장애인대표단체와긴밀히협의하고국제적으로인정된표준을고려하여교통수단,건물및 ICT관련서비스에대한모든설계의승인을관리하는장애물
없는(배리어프리)접근을위한의무기술표준의채택;

- 물리적환경및교통수단,건물및대중에게개방된시설과서비스, ICT기술의접근성장벽을파악하기위해초기및정기감사를실시하고,장애인대표단체의긴밀하고
일관된참여하에공공자금이장벽형성에기여했는지또는장벽제거에사용되었는지검증하기위해필요한사항.

59 이 지표는 예를 들어 통신법, 방송법, 관련 규정, 인터넷, 디지털 기술, (통신 중계 서비스 및 이동 전화를 포함한) 전화에 대한 접근성 관련 조항을 참조한다. "소셜미디어"에는
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ITU-T H Series Supplement 17| ISO/IEC 가이드 71: 표준에서 접근성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및 ITU-T F.790:
고령자및장애인을위한통신접근성가이드라인을볼것.자세한내용은 https://www.itu.int/en/ITU-T/accessibility/Pages/default.aspx참조.

58최소한다음요소를포함해야한다:
- 접근성표준및가이드라인개발시유니버설디자인원칙의적용;
- 분야별기술표준준수의무;
- 접근성표준위반에대한효과적인억제력있는제재조치의가용성;
- 접근성표준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는독립기관의설립;
- 접근성정의상보조기술및장치,사람또는동물의보조포함;
- 모든공공조달,보조금및기타자금지원에서접근성표준의준수;
- 모든접근성관련이니셔티브에서장애인대표단체와긴밀히협의할의무;
- 기기의 접근성 개조, 적절한 보조 기술·기기 및 차량의 수출입에 대한 세금 면제, 보조 기기, 통신 기기의 구매 또는 주택 개조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접근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 직업관련교육커리큘럼상접근성및유니버설디자인모듈의포함.

https://www.itu.int/rec/T-REC-H.Sup17/en
https://www.itu.int/rec/T-REC-F.790
https://www.itu.int/en/ITU-T/accessibility/Pages/default.asp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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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지표 9.8 교통수단 종류(예: 버스, 기차, 전차,
지하철, 택시 등) 및 서비스 종류(예: 공공
서비스/민간 서비스)별로 분리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단위의수와비율.61

9.9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한접근을촉진및보장하기
위한조치.62

9.10 접근성 표준을 충족하는 기존
공공/정부건물및시설의수와비율.
9.11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신축 건물의
수와비율.

9.12접근성표준을준수하는정부웹사이트및앱의비율(지표 21.15)
9.13 수어 통역, 오디오 설명, 자막, 기타 접근성 관련 기능 및 수단이 포함된 TV
방송 송출 비율 및 송출 시간의 비율 (미디어 소유권(민간/공공), 콘텐츠
유형(뉴스/기타프로그램,어린이프로그램포함),제공된접근성기능별구분).63

9.14 '주문형' 또는 비선형 서비스(예: VOD서비스)에서제공되는콘텐츠중수어
통역, 음성 설명, 자막 및 기타 접근성 관련 기능 및 수단을 포함하는 콘텐츠의
비율 (미디어소유권(민간/공공)및제공되는접근성기능별구분).
9.15 공공 기관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발행한
보고서의 수 (형식 유형별로 집계하고, 공공 기관이 발행한전체보고서중해당
보고서의비율집계). (지표 21.16).

63자막,수어및오디오설명과같은접근성정보를표시하는기능을설명하는 ITU-T권고안 H.702를참조할것.

62보조교통수단서비스(준대중교통수단, paratransit),장애인의대체교통수단이용을위한보조금또는수당등다양한조치가제공될수있다.

61교통서비스시스템을규제하는법률에따라다른분류기준이적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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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긴급프로토콜,절차,서비스및시설과관련하여장애인및장애인대표단체의참여를요구하는정부시설,서비스및프로그램에대한접근성감사의실시.
9.17유니버설디자인및접근성표준을제시하고,재화및서비스에접근가능한기능과디자인을포함하도록요구하는공공조달지침의채택.64

9.18 엔지니어, 건축가, 도시 계획가, 운송 사업자, 웹 디자이너, 공공 서비스 제공자, 미디어 사업자, 공공 조달 담당자 등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 표준에 대한 교육을
받은전문가의수와비율.
9.19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서비스에 관해 접근성을 증진하고, 관련 전문가,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 표준에 대한 지식을증진하며,
접근성과관련된개인의권리와책임을알리기위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9.20 건축 환경, 교통, 정보 및 통신의 접근성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프로세스.65

9.21장애인접근성관련민원중조사및판결이내려진비율,민원인에게유리한결정이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이행자가이를이행한비율(각메커니즘유형별로구분).

결과지표 9.22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세분화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인구
비율(SDG 11.2.1).

9.23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로 세분화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도시건축면적의평균비율(SDG 11.7.1).
9.24 국가 및 지역 수도의 정부 건물을
포함하여 도시 및 농촌 지역의공공건물에
대한접근을보고한장애인의비율.

9.25연령,성별,장애별로세분화된인터넷사용인구비율(SDG지표 17.8.1).
9.26 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긴급 서비스 이용에만족한다고답한장애인의
비율(성별,연령,장애유형별구분).
9.27 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 대체 의사소통 수단66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애인의비율(사용된공공서비스유형,성별,연령및장애유형별구분)

*접근성에관한 CRPD위원회의일반논평제2호 (CRPD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참조.

66수어,점자,음성-텍스트변환,읽기쉬운문서(Easy-to-Read),실시간자막등이있다.

65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이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64가이드라인은다음을요구하는기준을제시할수있다:
-접근성명세사항이포함된입찰공고및입찰조달계획수립.
-평가기준상의접근성관련명세사항.
-제품및서비스에접근성기능여부를명시하는공급계약서.
장애인은조달절차에접근할수있어야하며,법인또는공급업체의조달담당자로서조달절차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2&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제10조 –장애인의생명권에관한지표예시
생명권

속성/지표

자의적인생명박탈금지

조기사망및외인사방지

(열악한건강관리및영양,생활환경,긴급상황,자살, '조력사망'과

관련)

사형



72이러한계획은다음을반드시제시해야한다:
- 포괄적이고접근가능한경고시스템및대피프로토콜;
- 포괄적이고접근가능한쉼터,위생,식량배급,물에대한접근,의복,보건및재활서비스,교육,생계창출,가족재결합;
- 폭력으로부터의보호와폭력예방을위한구체적조치;
- 실시간지원및보조기기및기술지원;
- 특히장애를가진여성,아동,노인과관련된구체적조치.

71 연명치료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대리 의사 결정 금지는 계속되어야하며,지원의사결정이선호되어야한다.당사자의의사와선호도를파악할수없는경우,다양한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관련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당사자가 의사와 선호도를 표현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CRPD위원회일반논평제1호(General Comment no 1)(CRPD/C/GC/1)).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이설명한바와같이,이기준은 "당사자의최선의이익에근거하여결정하는대신,
당사자가 무엇을 원했을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과정에는언어적또는비언어적의사소통을포함하여당사자가이전에드러낸선호도,가치,태도,말과행동에대한고려가
포함되어야한다." (A/HRC/37/56,문단 31).

70이는다음을포함한다:
- 장애를이유로한차별의금지;
- 다른사람들과동등한수준의장애인의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의인정;
- 다른사람들과동등한수준의주류보건및예방프로그램과서비스제공;
- 일반 의료 서비스 내의 특정 서비스: 조기 식별 및 적절한 조기 개입 (유아 장애 선별 검사 및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수어 의사소통, 유아기 자극 등 대상 서비스
제공을위한계획,보조기구및이동장치제공등포함).

- 추가손상(impairments)을최소화하고예방하는서비스;
- 성 및 재생산 건강, HIV/AIDS, 청소년 및 노인 건강,정신건강서비스를포함한모든건강영역을포함함.정신건강서비스는모든유형의장애인을포함한모든개인이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와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장애 특정서비스로제공되어야한다.이러한서비스는당사자의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를기반으로해야하며,동료
지원,위기지원,심리치료및상담(트라우마상담포함)등기존서비스에대한광범위한대안을포함해야한다.

69 필수 의료 서비스 패키지부터의료재정개혁에이르기까지보편적의료보장의구현에는건강관련재활및치료,보조기기및기술을포함하여장애인이필요로할수있는모든
의료서비스가포함되어야한다.

68이러한정책/계획은장애여성과소녀을사망에이르게한폭력,특히장애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한폭력,영아살해,마녀사냥과관련된공격을포함하여 '자비로운살인',
'명예살인'을다뤄야한다.

67특히장애를이유로한혐오범죄는장애인의생명을위협하거나박탈하는행위로서명시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구조지표 10.1 장애와 관련된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제재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67

10.2 장애인에 대한 살인 및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위한정책/계획채택.68

10.3 모든 구금 장소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장소(예:
교도소, 정신병원,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 사망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국가정책/계획채택.

10.4 장애인, 그중 특히 여성, 아동, 고령장애인이보편적의료보장에
대한 접근성69, 응급 치료 접근성 등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70 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정책/계획의
존재여부(지표 25.3)
10.5 연명 치료와 관련된 의사 결정 시 관련 지원의 알림 및 제공을
보장하기위한법적요건.71

10.6포괄적인국가재난대비책채택72 (지표 11.6)
10.7 자살 예방을위한포괄적인정책및프로그램채택(다음조치들을
포함할것):
-비밀유지지원보장;
- 동료 지원 및 상담을 포함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식별하고
지원하며, 장애를 이유로 하는 직간접적 차별 또는 강압적인 개입을
초래하는위험평가를금지할것;

10.10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제2선택의정서국가비준.
10.11 국가 내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형제를폐지하는입법조치.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1&Lang=en
https://undocs.org/en/A/HRC/37/56


74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이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73이를위해다음이보장되어야한다:
- 장애를이유로하는신청의승인을금지하는등장애인의생명권을다른사람과동등하게보호하기위한조치;
- 장애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확보, 모든 형태의대리의사결정금지,모든형태의압력과부당한영향력방지, CRPD제12조에따른지원의사결정에대한접근성
보장;

- 존엄한삶을누릴수있도록지역사회내에서이용가능한정보,지원및서비스(완화치료,재택간호,동료지원포함)의제공;
- 각신청을기록하기위한데이터수집,임종의료지원개입,관련절차에대한독립적인모니터링등의책임메커니즘.
특별보고관보고서, A/HRC/43/41,문단 68-70참조.

-강압적개입으로부터의자유보장.
10.8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 연명치료중단("조력 사망")은 장애인을
포괄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장하여 외부의압력이나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의료
전문가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명시적이고 명확한
결정을준수하고있는지확인해야한다.73

10.9 사망을적시에신고하고사망원인을규명하기위한조사를의무화하는사망등록제도의시행

과정지표 10.12 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 대중, 경찰, 공무원, 사회및보건서비스종사자를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살인이나폭력,장애인에
대한 연명치료의 제한, 거부 또는 철회를 유발하거나 장애인의 삶이 질이 낮거나 가치가 낮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신념및신화의근절을포함하여장애인의생명권과존엄한삶을위한기본조건에대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10.13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 절차적 편의 보장(합리적 조정) 의무, 대체 의사소통 수단 및 방식을 포함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등 CRPD에대해교육을받은사법부구성원,법조계구성원및법집행공무원의수와비율. (지표 13.14)
10.14접근성관련조치를포함한구금환경개선을위해할당된예산 (지표 14.21).
10.15 효과적인 조사 수행 의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생명권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대표단체를포함하여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절차.74

10.16 장애 차별과 관련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생명권에 대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이행자(예:민간의료서비스제공자)가결정을준수한비율 (각메커니즘유형별로세분화)

10.17 성별, 연령(임신 및 출산 여부
포함),장애별로구분한사형수의수.
10.18 사형에 직면한 피고인 중 변호인
또는 법적 조력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연령,성별,장애별로세분화)
10.19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사형 선고를 받은 기결수 중 상급
법원을 통해 형을 다시 심사할 권리를
행사한사람의비율

결과지표 10.20 인구 10만 명당 고의 살인의 피해자 수 (성별,
연령별(SDG지표 16.1.1),장애별세분화).
10.21 피해자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자의적생명박탈및사망위협관련보고된사례
10.22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인권 옹호자에 대해 발생한 살해, 납치,강제

10.23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실종자 및

이재민의수(SDGs지표 1.5.1) (연령,성별및장애별로세분화)
10.24 분쟁 상황, 분쟁 이후 및 긴급 상황에서의 보고된 사망
사례(성별,연령,장애별세분화)
10.25 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된자살률 .

10.2사형선고가감형된비율(기결수의
연령,성별,장애별로세분화)
10.29사형집행건수(성별,연령,장애별
세분화).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www.embracingdiversity.net/report/Lives%20worth%20living:%20fighting%20ableism_1033


75조사결과,사망에이르게한의료서비스제공거부,의료과실,강압적이고제한적인관행, CRPD제15조및제17조의지표에정의된고문또는기타학대에해당하는기타관행
등이사망의원인으로판단될수있다.

실종, 자의적 구금, 고문의 확인된 사례 수(SDG 지표
16.10.1) (성별,연령,장애별세분화).

10.26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 연명치료중단("조력 사망")으로 인한

사망자수(성별,연령및장애별세분화)

10.27 구금 및 수용시설에서 보고된 장애인 사망건수,장애관련서비스및의료서비스제공과정에서보고된장애인의사망건수
및이들사건을대상으로조사가진행된비율 (연령,성별,장애,장소및조사결과확인된사망원인별로세분화)75



81교육,건강,주택,식수및위생,사회보호,근로및고용,정치참여,사법접근성및폭력의예방및폭력으로부터의보호와관련된사항임.

80여기에는현재장애아동과성인이구금되어있거나거주하는시설및기관의경고시스템과대피프로토콜이포함되어야한다.

79인도주의활동에장애인을포함하기위한 인도적지원기관간상임위원회가이드라인, 5장데이터및정보관리를참조.

78위기시사상자수,신체적,성적,정신적폭력,착취,학대,인신매매의피해자/생존자,지원,서비스,시설,이들에대한접근상의장벽에관해파악하고모니터링하기위해,
장애인을포함한장애인과장애인가구의수를파악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젠더기반폭력정보관리시스템,아동보호관리시스템,국가보고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모든정보
관리시스템상의세분화가필요하다(정보관리는인도주의프로그램주기전반에걸쳐데이터와정보를수집,분석,관리하는것을말함.)

77국제협력기관,양자간원조기관및민간단체와함께수행한활동을포함한다.

76 예를 들어, 인도주의 활동에 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한 헌장(2016), 인류애를 위한 의제, 2015~2030년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2015),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기반한
파리협정(2015), 2018년글로벌장애서밋에서약속한사항등의국제적약속이있다.

제11조 -위험상황및인도주의적긴급상황에대한지표예시
무력충돌,인도주의적긴급상황및자연재해발생등위험상황에서의보호및안전확보

속성/
지표

예방및대비 구조및대응 복구,재건및화해

구조지표 11.1위험및긴급상황에서의장애인보호와관련된국제인권,인도주의,난민법및환경조약의비준과국제적약속76의채택/지지.
11.2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한 위험 상황및인도주의적긴급상황에서의서비스계획및제공에장애인을포함하고명시적으로언급하는법률을제정하여예방및대비,구조,복구,재건
및화해의모든단계에서환경,통신,정보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보장할것.
11.3 해당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제 분쟁과 관련된 협약, 법률 및 정책은 피해자, 난민, 국내실향민또는다른방식으로영향을받은사람들을포함하여장애인을명시적으로언급하고
분쟁대응,복구,재건및화해에관한조항및정책의개발과이행에있어변화의주체로서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할것.
11.4 인도주의적 필요 평가, 관련 모니터링 프로세스, 위험 및인도주의적긴급상황,기후관련위험및재난위험감소와관련된모든프로그램및프로젝트77에장애인의포함과참여를
보장하기위한법적요건의채택.
11.5인도주의적목적으로수집된모든개인마이크로데이터78는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되어야한다는법적요건.79

11.6(지표10.6)다음을제공하는포괄적인국가재난대비계획의채택:
- 포괄적이고접근가능한경고시스템및대피프로토콜;80

- 포괄적이고접근가능한쉼터,식량및의복분배,위생,식수접근성,보건및재활서비스,교육,생계대책,가족재결합;

- 폭력예방및보호를위한구체적인조치;

- 실시간지원,보조장치및기술지원;

- 위험지역에거주하는장애를가진여성,어린이,노인,기타장애인및특히원주민장애인과관련된구체적인조치.

11.7 인도주의적위기이후와재난이후복구
및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 계획을
채택하고,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접근 가능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및
환경을 위한 '더나은재건' (build back bette
접근법을이행할것.81

과정지표 11.8 기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중 대피
계획을 포함한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한
기관의비율.
11.9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비상사태 인식 및
대비캠페인및자료의비율.
11.10 포괄적 대피 및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교육을
받은 시민 보호·구조·구급 요원, 인도주의 활동가,
치안유지군구성원의비율.

11.12 정책 및 프로그램(예: 식량 지원, 가족 추적 및 재결합, 생계, WASH 프로그램 및 개입, 심리사회적 지원)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수와비율(성별,연령,장애및조치의종류(주류또는장애별)에따라세분화).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iasc-task-team-inclusion-persons-disabilities-humanitarian-action/documents/iasc-guidelines
http://humanitariandisabilitycharter.org/
https://www.agendaforhumanity.org/explore-commitments/indv-commitments?referer=home
https://www.unisdr.org/we/coordinate/sendai-framework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what-is-the-paris-agree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lobal-disability-summit-2018-summary-of-commitments


86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협의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메커니즘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85군및민간평화유지요원,비상관리자,응급구조대원,조정메커니즘인력및기타현장근무자를모두포함.

84사법적메커니즘또는관습적/비공식적메커니즘

83여기에는속성교육프로그램,직업훈련,기타공식및비공식학습프로그램등이포함될수있다.

82이는예를들어협의프로세스개최,시설,장비,서비스및통신이보편적으로설계되고접근가능하도록보장하기위한자원이포함되며,국제개발및협력프로그램및
프로젝트와같은외부자원을포함한모든자금출처를고려해야한다.

제11조 -위험상황및인도주의적긴급상황에대한지표예시
무력충돌,인도주의적긴급상황및자연재해발생등위험상황에서의보호및안전확보

속성/
지표

예방및대비 구조및대응 복구,재건및화해

11.11 장애인을 포함한 예방 및 대비 조치의 설계와
실행에할당된예산비율및발생액 82

11.13 대피공간에서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수와 전체 수혜자 대비
이들의비율(성별,연령,장애유형별로세분화).
11.14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특별히할당된구호및긴급지원지출비율.
11.15 성폭력 및 기타형태의폭력생존자중적절한의료적,심리사회적,법률적
서비스를받은이들의비율(성별,연령,장애별세분화).
11.16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83 의 혜택을
받은장애인의비율.

11.17 접근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장애인을 포괄하는 분쟁/비상사태/재난 및
그 이후의 해결 및 복구와 관련된 책임
메커니즘의수와비율84.
11.18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복구, 재건 및
화해의 맥락에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인프라에대한지출의비율.

11.19 긴급 상황에서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서비스및프로그램,그리고계획,대비,대응,복구의모든단계에서장애인의포함과참여를보장하기위해개입하는인도주의적서비스를
담당하는조직,기관,지역사회를위한교육횟수85

11.20 모든 인도주의 및 비상 계획, 대응 및 복구 관련 이니셔티브 및 조정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이행,모니터링에장애인,특히난민및국내실향민캠프내의
장애인이자신들의대표집단을통한참여를포함하여적극적인참여를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협의절차.86

11.21조정메커니즘내에서인도주의적대비,대응및복구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하는장애인의수와비율 (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
11.22 분쟁, 분쟁 이후, 또는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기타 장애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유리한결정이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이행자가이를준수한비율(각각메커니즘유형별세분화).

결과지표 11.23인구 10만명당재난으로인한사망자,실종자및이재민수(SDG지표 1.5.1),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
11.24전체인구중장애인비율과비교한장애인원조수혜자비율,성별,연령별,장애별비율.
11.25난민및국내실향민인구중장애인비율과전체인구중장애인비율을성별,연령별,장애별로비교한수치입니다.



87유엔난민기구난민수용소웹사이트(https://www.unhcr.org/refugee-housing-unit.html)를참조.

제11조 -위험상황및인도주의적긴급상황에대한지표예시
무력충돌,인도주의적긴급상황및자연재해발생등위험상황에서의보호및안전확보

속성/
지표

예방및대비 구조및대응 복구,재건및화해

11.26자연재해또는인도주의적비상사태에대응하여안전하고품위있는주택(87 )을이용할수있었던장애인의비율과이들이전체수혜자에서차지하는비율(성별,연령,장애,지리적
위치,비상사태의성격에따라구분).

https://www.unhcr.org/refugee-housing-un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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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표 12.1다음사항을포함하는법률의제정:
- 장애인의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관계를 창설,
변경및종료할수있는능력의인정;

-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권리
행사를간섭으로부터보호;

- 모든형태의대리의사결정의폐지;88

- 공공 및 민간 행위자가 개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항상
존중할것에대한요구;89

-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이유로 개인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거나 의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에 대해 이를 철회 및 시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구제책의제공.

12.2법률또는규정내다음과같은조항이없어야할것:
-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근거로 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대한제한하는조항;90

-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근거로 하는 법적 능력 향유 및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91

12.3다음사항을포함하는법률의제정:
- 지원 의사 결정 방식의 인정 및 지원 의사 결정이 개인의 자율성,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법률;

- 공식 및 비공식적 지원 제도가 이용 및 접근 가능하며, 적절하고, 다양한 지원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고
실행할수있도록보장할것;

- 지원을요청하는개인이필요로하는지원담당자및지원방식의인정;
- 공식 절차에 있어, 지원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만일 개인의 의사 및 선호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담당자의행동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는메커니즘의수립;92

- 사전지시서(advance direcive)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시점에 대한 당사자의 정의를 포함하여
지원및의사결정에대한사전계획.93

- 지원관계를거부/변경할권리의보장;
- 이해 충돌, 부당한 영향력, 지원 약정의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관련 단체와 협의를통한지원약정
위반에 대한 구제책 제공,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평가를통해개인의권리,자율성,의지,
선호를존중하는의사결정지원보장;

- 장애인에게제공되는지원의유형과범위를결정할시의 '최선의이익'개념폐지;
- 법적능력행사가필요한모든상황에서접근성및합리적조정의무이행의보장;94

-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만당사자의의사와선호도에대한해석허용95

95비언어적형태의커뮤니케이션을포함함.

94예컨대법적절차,건강관리및금융거래의경우;

93 CRPD위원회의일반논평 1항문딘 17참조.

92 개인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지원인에 대한 법적인정이이용가능하고접근가능해야하며,국가는특히고립되는경우로인해지역사회에서자연적으로발생하는지원에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창출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제삼자가 지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지원인이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판단될경우제삼자가지원인의행동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메커니즘이포함되어야한다. CRPD위원회일반논평제1호,문단29참조.

91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권리에는 결혼할 권리, 가족에 대한 권리, 부모의 권리,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투표권, 선거권및공직에입후보할권리,의료및재활서비스에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하거나 철회할 권리, 사법에 접근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할 권리, 은행 대출, 모기지 및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포함하여자신의재정문제를통제할권리등이포함됨.예컨대다음을통해그러한제한이이루어짐:
-장애인을위한법적능력또는특정권리의완전한향유및행사에대한예외를설정하는경우및/또는
-장애인의법적능력또는특정권리행사에불균형적이고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장애중립적인대응을만드는행위.

90완전또는한정후견,금치산,그외후견관련제도(curatorship, conservatorship)및기타대리의사결정제도를포함함.

89정신적고통이있는상황을포함함.

88정신능력평가와관련해이루어진대리의사결정을포함함.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1&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1&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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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능력 회복을 위한다는 목적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사법접근을제한하거나거부하는조항.

12.4 성별, 연령, 장애, 거주지96, 지리적 위치, 이주 지위, 소수민족/원주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방식으로 법적 능력제한자및회복자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기위한
법적요건.
12.5장애인의법적능력과의사결정지원을받을권리에관한 (대학및기타교육기관의)법교육상의필수과목.

과정지표 12.6 법적 능력 회복을 위한 절차에 있어 절차적 및연령에
적합한 합리적 조정(편의제공) 요청건수및이를승인하고
제공한비율.

12.7 법적 능력이 제한되는장애인97 중공공기관으로부터
법적 능력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장애인의수및비율.

12.8 공식 및 비공식 지원 약정, 개인의 의사와 선호도에 따른 지원의 변경/종료, 지원을 거부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지원의사결정에대한품질표준의채택.98

12.9장애인의법적능력행사를위한지원의사결정을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에할당된예산및지출.99

12.10 다양한 장애 집단 및 구성원의 요구를 탐색, 정의, 충족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100 을 수행하며, 활동의
모든단계에서해당인구및대표단체와긴밀히협의를진행할것.
12.11 광범위한 개인 중심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지원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세분화)와그수혜자의수101 (성별,연령,장애,거주지102 및지리적위치별로세분화)
12.12 사전 계획을 포함하여 개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장애인 지원 의사 결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사람의수.
12.13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따라 사전 계획을 세운 사람의 수(성별, 연령, 장애 및 사전 계획에 포함된
사항별로세분화)103

12.14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 대표 집단을 포함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 또는비공식적지원
조치의모니터링을위한메커니즘및절차의존재.

12.15 장애인, 공증인, 판사 및 법원 직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금융 서비스 제공자, 기타 법적 능력행사에관여하는주체(지지자,가족및지역사회)를대상으로장애인의
법적능력에대한권리및지원의사결정을요청할권리에대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104.

104 인식 제고 캠페인및활동에는▲고난의상황을포함하여언제나의사결정을존중받을권리▲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지원의사결정전략,학대에대한안전장치,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보장을 포함한 법적 능력에 대한 차별 금지 ▲가족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비공식적 대리 의사 결정 또는 강압적 개입의 예방 및 제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한다.

103예를들어,사전지시서에는미래의정서적위기에대처하는방법,그러한특정상황에서자신을지원할사람을지정하는방법,개인적문제나유산또는재정에관한문제에대한
지침이포함될수있다(CRPD위원회일반논평제1호,문단17, A/HRC/37/56,문단 32참조

102시설,지역사회,가정내에거주하는경우등.

101지원의유형과강도,연령,성별,장애유형,시설내를포함한수혜자의지리적위치등을기준으로함.

100의사결정및동료지원네트워크에서의공식적,비공식적형태의지원에대한시범프로젝트(장애인연구자및장애인단체포함)를포함함.

99 다양한 장애 집단과 구성원의 요구를 당사자의관점에서적절하고수용가능한방식으로해결하는다양한지원의사결정체계를만들고실행할수있도록시민사회단체에재정
및기술지원을제공하는것을포함함.

98품질표준은지원유형에관계없이적용됨.

97완전또는한정후견,사법적금지,후견관련제도(curatorship, conservatorship)및기타대리의사결정제도의적용을받는장애인.

96시설,지역사회,가정내에거주하는경우등.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1&Lang=en
https://undocs.org/en/A/HRC/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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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장애인의법적능력과지원의사결정권리에대한교육을받은판사,공증인및기타법률전문가의수와비율(직업별로세분화).
12.17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과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의사 결정 및 보호장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포함한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프로세스.105

12.18 법률상 또는 실무상 법적 능력 행사에 대한 제한 또는 기타 CRPD 제12조 위반과 관련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이루어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정부및의무부담자(예:사립학교)가결정을준수한비율(각각메커니즘유형별로세분화).

결과지표 12.19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된,공식적으로법적능력을박탈당한장애인수(전체또는부분적으로)106

12.20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된,완전한법적능력을회복한장애인의수.
12.21성별,연령,장애별,지원유형및기간별로세분화된,의사결정을위해공식적으로지원을요청한사람의수와그중지원을받은비율
12.22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된,지원의사결정요건이충족되었다고보고된장애인의수와비율.

*보편적 법적 능력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누리고 또한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CRPD 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37/56,
문단13-22참조.
**'지원'은 다양한 유형과 강도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조치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이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개인의 선택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한 개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지원조치는특정유형의의사결정에대한법적능력행사를지원하기위해신뢰할수있는한명
이상의 지원인 선정 (예: 동료 지원, 자기 옹호 지원), 장애인이 법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과 관련된 조치, 사전 계획(예:
사전지시서), 비언어적 형태 및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비관습적 의사소통 방법의 개발 및 인정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CRPD
위원회의일반논평제1호및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보고서, A/HRC/34/58참조

106완전후견,한정후견,금치산,그외후견관련제도(curatorship, conservatorship)및기타대리의사결정제도를포함함

105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이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1&Lang=en
https://undocs.org/en/A/HRC/37/5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1&Lang=en
https://undocs.org/en/A/HRC/34/58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109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 "심신미약 항변", "귀책사유없음" 및 "형사책임없음"과같은법적전제에근거한형사절차의회피는협약제13조에위배하여장애를이유로장애인을
실질적및절차적보장에서배제하고,장애를이유로자유를박탈하는것으로이어진다(CRPD제14조).

108법률내장애등을이유로사법에접근하거나사법시스템에참여하는것에대한가령다음과같은거부나제한이있어서는안된다:
- CRPD제12조에위배되는장애를이유로한법적지위거부(법적능력의공식적박탈또는제한포함).
- 장애및관련낙인(예:신뢰할수없는것으로간주되는법적능력의상태등)을이유로증거를제출하거나증인으로증언할기회를거부하는행위.
- 현재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및 제19조에 위배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시설의 후견인이 의무적으로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요건들.

- 장애인이법학부또는사법연수기관에지원하거나입학할수없고,법조인이되거나판사직을맡을수없도록하는요건들.

107*자세한지침은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주도로개발된장애인의사법접근에관한국제원칙및가이드라인참조.
이러한법률에는다음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 모든법적절차에서장애인이다른사람과동등하게사법에접근할수있도록절차적,성별,연령에적합한조정(편의)의제공.
- 장애인이지원의사결정제공등을통해법적능력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는조항(CRPD제12조).
- 장애인권리협약제5조(지표 5.1및 5.6)에따라다양한근거에의한복합적,교차적차별을주장하는청구서면제출을허용하는조항과장애여성,장애아동,원주민장애인
등소외될위험이높은장애인의사법접근성을강화하는조항.

- 적절하고비례적이며효과적인구제책과제재를보장하는조항.
- 장애인이다른사람과동등하게사법절차에참여하고사법부내에서일할수있기위한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과지원의제공.

제13조 -장애인의사법접근에관한지표예시
사법에접근할권리*

속성/
지표

사법제도에있어서동등한접근과평등 장애인의사법시스템참여

구조지표 13.1사법시스템의구조/조직/행정및절차,민사및형사부문에걸쳐장애인을포함하는사법시스템에관한법률의제정.107

13.2헌법,법률또는규칙등에서장애를이유로사법에대한접근을제한하거나사법시스템참여를제한하는조항이없을것.108

13.3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실질적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지적장애인과심리사회적장애인을장애를이유로사법절차에서이탈시키는것을금지하는
실질적및절차적형사법의제정 109.

https://www.ohchr.org/EN/Issues/Disability/SRDisabilities/Pages/GoodPracticesEffectiveAccessJusticePersonsDisabilities.aspx


111 요청이 있을 시, 절차적 조정은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선호에 근거해야 한다. 절차적 조정의 예로는 수어 통역 제공, 접근
가능한 형식의 법률 및 사법 정보 제공,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읽기쉬운문서버전,점자및원격참여,비디오링크증언,보조기술제공,활동지원,법정장소변경,수어통역사의
비공개 배심원토론참여허용,절차마감일및기타절차적형식과기간의연장또는조정등참여를위한특정요건을수용하는절차적유연성이있다(OHCHR, A/HRC/37/25,문단 24
참조).

110 이와 관련하여 장애 여성, 장애 아동, 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원주민 또는 소수 민족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하며,수어및원주민/소수민족언어통역제공을포함하여이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정보및커뮤니케이션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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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지표 13.4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무료 법률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110

13.5 연간 장애인의 법률 지원 및무료통역사신청이충족되는비율(형사및민사
소송에서)
13.6 절차적, 그리고 성별 및 연령에 적합한 조정(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채택.111

13.7 체포된 사람이 혐의 통지를 (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법적 또는 의무적 한도를 초과한 사례의
비율(장애별세분화)
13.8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시설, 법률 지원 센터, 경찰서 등의
수와비율(지리적위치별로세분화).

13.9 사법 시스템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경찰, 직원 등의 직무에
장애인을포함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의채택.
13.10 사법 부문(사법부, 법집행기관,국가법률서비스등)의채용과정에서,그리고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요청의건수및그제공비율.

https://undocs.org/A/HRC/37/25


114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협의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메커니즘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113특히심리사회적장애인,시설거주자를포함한지적장애인,장애여성,장애아동,청각장애인,원주민또는소수민족에속하는장애인등심각한장벽에직면한사람.

112 여기에는 법원 및 심판소, 경찰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및 쉼터, 읽기 쉬운 문서와점자및접근가능한디지털형식의무료제공,수어및원주민/소수언어를포함하여당사자와
참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통역이 포함된다. 특히,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 절차의 디지털화 및 기타 신기술 사용에대한현재의추세는장애인에게새로운
장벽을만들거나연령에맞는절차적조정또는필요한절차의유연성을방해해서는안된다.지리적위치및거리,이용가능한교통수단측면에서법원의접근성도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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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사법시스템과관련된건축환경,교통및정보통신시스템에대한접근성표준채택및적용.112

13.12 장애인의 법적 절차참여를위한절차적,그리고성별및연령에적합한조정(편의제공)요청의건수및그제공비율(성별,연령,장애,법분야/절차유형(민사,형사
등)및관련당사자의역할(원고,피고,증인,배심원등)별로세분화).
13.13 장애인113 및 장애인의 친인척, 공무원, 일반 대중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 피해자 지원, 이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구제책 및 배상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에대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13.14 장애에 대한 인권기반접근법,모든장애인의보편적법적능력,유해한젠더및장애고정관념과편견의근절,절차적조정(편의제공)의무,대체의사소통수단및
방식을포함한장애인과의의사소통등 CRPD에대한교육을받은사법부구성원,법조계구성원및법집행공무원의수와비율.
13.15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과 관련된 법률, 규칙,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협의프로세스.114

13.16장애인의사법접근성및사법시스템내참여를촉진하기위한조치에할당및지출된예산 (해당예산은다음을명시적으로포함할것: a)장애인을위한법률지원,
b)판사,검사등에대한교육, c)장애인을위한법적절차에관한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

결과지표 13.17 수어를 포함하여 자신의 언어와 관련해 법원의 서비스와 법정에 대한
접근성이높다고평가한일반인참석자의비율(법원설문조사)
13.18 장애인이 사법 시스템에 제출한 민원의 건수,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건수,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결정을 따른
비율(각각 메커니즘의 종류, 법률 영역/절차 유형(민사, 형사 등), 관련된 실체적
권리및부여된구제책에따라세분화).
13.19 전체 범죄 건수 중 사법 당국에 접수된 장애인 대상 범죄의 비율(피해자의
성별,연령,장애유형별로세분화).
13.20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을 다른이들과비교한
수치(성별,연령,장애및서비스종류별로세분화).

13.22 사법 시스템 및 관련 기관에서 판사, 검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장애인의
수와비율(성별,연령,장애,사법부/사법시스템의직위및분야별로세분화).
13.23 사법 시스템 및 관련 기관에서 간접 참여자(증인, 전문가 증인, 배심원 등)로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사법부/사법시스템의
역할종류및분야별로세분화).



116특히지출에대한마커는다음사항에기여해야한다:
- 장애특정적 자유 박탈에서 벗어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에할당된예산과시설(유지,서비스등)에투자된예산을비교하여자원배분을통한장애인의자유권
및안전권에대한정책적의지의추적과검증.
-접근성향상및합리적조정(편의제공)을위한기금의명시를포함하여,장애인을포괄하는비장애특정적구금시스템에소요되는금액의매년결정.

115 자유박탈에는장애인의가정내감금도포함되는데(지표 14.4,각주 iii참조),이는교도소,정신병원등에서의자유박탈과관련된행정자료와비교했을때데이터수집에심각한
어려움을야기한다.국가는적절한수단을통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데이터수집을생산하고지원하는것을목표로삼아야한다.

제13조 -장애인의사법접근에관한지표예시
사법에접근할권리*

속성/
지표

사법제도에있어서동등한접근과평등 장애인의사법시스템참여

13.21 전체 수감자 대비 미결수 비율(SDG 지표 16.3.2)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

제14조 -신체의자유와안전에관한권리에대한지표예시
신체의자유및안전에관한권리*

속성/
지표

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
실제또는지각된장애/손상을이유로하는

자유박탈의절대적금지

비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
형사및행정구금

개인의안전과
장애인구금의조건

구조지표 14.1모든장애인의자유와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다른사람과동등하게인정하는국가헌법및법률.
14.2자유를박탈당한장애인수에대한데이터를성별,연령,장애,구금사유및구금장소(예:공공또는민간에서운영하는정신병원,거주시설,교도소등)별로세분화하여
수집하도록하는법적요건.115

14.3장애인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보장과관련된지출에대한마커를설정하는법적요건.116



120 '구금사유'의경우,유죄판결을받은사람과미결구금상태(예:재판전구금상태에서범죄혐의를받고있는경우)인사람을구분해야합니다.

119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관한 구제 및 절차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20, A/HRC/30/36,단락126을인용한협약제14조

단락24에관한장애인권리위원회가이드라인참조.

118화학적구속에는당사자의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없이신경이완제를투여하는행위가포함된다.

117여기에는다음이포함된다:
-제삼자의승인을포함하여강제시설화를허용하는민사,행정,사회서비스법률.
-일반건강또는특정정신건강관련법률에따라제삼자의허가를받아기간과목적에관계없이비자의적입원또는치료를허용하는경우.
- '재판을받기에부적합하다'또는 '형사상책임이없다'는이유로기소를유예하고자유박탈및강제치료를포함한보안조치를적용하는형사법및절차.
-장애인의가족에의한자택감금을허용하는가족법또는관련법률,또는가족이성인또는아동의시설수용또는입원을승인하거나청원하는것을허용하는법률.
- 지역사회 치료 명령(CTO) 또는 관찰 및 평가를 위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보건, 정신 건강 또는 사회 서비스 직원 또는 공공 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통해 발생하는 강제
치료와같이부과된제도를준수하지않음으로인해임박한개인의자유및안전에대한위협.

또한, 장애인,즉지적장애인,심리사회적장애인,치매및자폐성장애인에게부정적이고불균형적인영향을미치는 '비정형적행동'을범죄화하는효과가있는조항은차별금지및
형법원칙에위배되므로반드시삭제되도록법률을개정해야한다. A/HRC/40/54,단락 34참조.

제14조 -신체의자유와안전에관한권리에대한지표예시
신체의자유및안전에관한권리*

속성/
지표

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
실제또는지각된장애/손상을이유로하는

자유박탈의절대적금지

비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
형사및행정구금

개인의안전과
장애인구금의조건

14.4 헌법 및 법률상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예: 돌봄, 치료, 자·타해 위험 등)와 결합하여,
또는 태도, 환경, 정보 및 통신 관련 장벽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조항이일체없을
것117.
14.5 정신건강 입원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즉각적인 퇴원(release)과 강제 치료를 포함한
제한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기적입법,정책및계획의채택.

14.6 장애인을 포함하는 형사 및 교도소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률(예: 접근 가능하고 포함적인 구금 절차,
시설및서비스).
14.7 모든 행정 구금 시스템(예: 이민 구금)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성별과 연령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예:
구금시접근가능하고포함적인절차,시설및서비스)
14.8 수감 방지를 위한 회복적 정의 메커니즘과
비구금적 조치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의
채택.

14.9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적용되는 필수
접근성표준의채택. (지표 15/17.10)
14.10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에게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을 제공할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조항. (지표15/17.11)
14.11 장애인을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는 격리,
의학적으로 명령된 모든 구속 방법(물리적,
화학적118 및 기계적 등), 정신과 약물 또는 기타
개입의사용을금지하는법률조항.

과정지표 14.12 정신과 입원 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와 구금에서 벗어나 주택, 생계 수단 및
기타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장애인의비율119

14.13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제공되는관련지원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구금, 강제 약물 투여 및 기타 강제 개입을
포함하여 실제또는지각된손상/장애를이유로한자유박탈의

14.15 사법, 경찰, 교도소, 기타 유형의 구금시설 관련 직원 중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직원의
수와 비율(당사자의 자유 및 동의에 입각하지 않은 격리, 구속, 정신과 약물 투여 또는 기타 개입의 금지,
접근성, 장애인의 체포 심문 및 구금시정보및통신에관한사항을포함한합리적이고절차적인조정의무
포함).
14.16 교도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 (성별, 연령, 장애, 구금 사유120,
구금시설유형및지리적위치별로세분화)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HRC/40/54


127 '구금사유'의경우,미결구금상태(예:재판전구금상태에서범죄혐의를받고있는경우)인사람과유죄판결을받은사람을구분해야한다.

125 '구금사유'의경우,미결구금상태인사람과유죄판결을받은사람을구분해야한다.

124이러한 '구금의법적근거'와관련해,손상/장애에근거한자유의박탈과전형적으로여전히이를정당화하는 (따라서 CRPD제14조에위배되는)조항을내포하고있는법률의각

논거들을나타내는위각주 iii을참조.

123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이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122여기에는 CRPD에위배되는장애특정적자유박탈하는장소가계속존재하는경우와기타구금장소(예:교도소)가모두포함된다.

121형사시스템에서의법률구조와관련하여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법률구조접근에관한유엔원칙및가이드라인을참조.

제14조 -신체의자유와안전에관한권리에대한지표예시
신체의자유및안전에관한권리*

속성/
지표

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
실제또는지각된장애/손상을이유로하는

자유박탈의절대적금지

비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
형사및행정구금

개인의안전과
장애인구금의조건

절대적 금지에 대해 일반 대중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14.14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 박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비율,민원인에게유리한결정이내려진
비율, 정부 및 의무 이행자가 결정을 따른 비율(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세분화).

14.17 형사 제도 또는 행정 구금 상태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이 즉각 무료 법률 지원을 받는
비율(성별, 연령, 장애, 구금 장소 및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121.
14.18 형사 제도 또는 행정 구금 상태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할당된예산
14.19 자유 박탈과 관련된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절차적
및연령에적합한조정(편의제공)이요청되는비율.

14.20 모든구금장소에서의접근성부족,합리적
조정 거부, 고문 또는 모든 형태의 학대(격리,
강제 약물 투여 및 구속 포함)와 관련되어
장애인에 의해 또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제기된
민원122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정부및
의무 이행자가 결정을 준수한 비율 (각메커니즘
유형별로세분화).
14.21 접근성 관련 조치를 포함한 구금 환경
개선을위해배정된예산.

14.22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위한협의절차.123

결과지표 14.23 현재 실제 또는 지각된 손상/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 (성별, 연령, 장애 유형, 기관/구금 장소
유형(예: 정신보건 기관, 사회적 돌봄 또는 거주시설,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등) 및 시설화 또는 구금의 법적 근거별로
세분화).124

14.26 교도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된
(비장애특정적인) 자유 박탈자 수 및 그중 장애인의
비율(성별, 장애, 연령, 구금 사유,125 구금시설 및
지역별로세분화).

14.29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이 제공된 구금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연령, 성별, 장애,구금사유127,구금시설및
지역별로세분화).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www.unodc.org/documents/justice-and-prison-reform/UN_principles_and_guidlines_on_access_to_legal_aid.pdf


* CRPD제14조에대한 CRPD위원회의가이드라인, 2016년격년보고서부속서 A/72/55참조.
** '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에대한자세한내용은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보고서, A/HRC/40/54,단락14-24참조.또한아래각주 iii참조.

126 이 지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구 중 장애인이 과대 대표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기여한다.이러한경우장애인에대한직간접적인차별의원인(예:법률조력부족,의사소통
접근성부족,법적절차중절차적조정(편의제공)부족등)을파악하기위해추가조사및연구를수행해야한다.

제14조 -신체의자유와안전에관한권리에대한지표예시
신체의자유및안전에관한권리*

속성/
지표

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
실제또는지각된장애/손상을이유로하는

자유박탈의절대적금지

비장애특정적자유의박탈:
형사및행정구금

개인의안전과
장애인구금의조건

14.24 실제 또는 지각된 손상/장애를 이유로 기소가
유예되어(예: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보안
조치 적용) 현재자유를박탈당한장애인의수(성별,연령,장애,
구금시설의유형및장소별로세분화).
14.25 장애특정적 자유 박탈 상태로부터 풀려난 장애인의
수(성별, 연령, 장애, 구금 장소(예: 정신병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등)별로 세분화) 및 이들 중 주택, 생계 수단 및 기타
형태의경제적,사회적지원을제공받은장애인의비율.

14.27 일반 유죄 판결률 대비 장애인의 유죄
판결률(연령, 성별, 장애, 범죄 유형, 법률 지원 또는
자신이 택한 변호사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126

14.28 항소 후 형이 감형되거나 유죄판결이 무효화된
사건의비율(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A/72/55&Lang=en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HRC/40/54


133여기에는법적후견인,법원또는기타대리의사결정권자가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실험에동의하거나(CRPD제12조에위배됨)공공심의위원회가제3자의이익을위해
정당하다고판단하여그러한실험을허용하는조항을폐지하는것이포함된다.

132특히심리사회적장애가있는사람과지적장애가있는사람에게주의를기울여야한다.

131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개별적인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때 장애인이 선택한 지지자의 참여를 존중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언급해야 한다. 사전의료지시서 및 위임장은 법적 능력의 행사로서 지원 조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당사자의의사를얻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명되는
경우, 증거(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이전에 나타난 선호도, 가치관, 태도, 말과 행동에 대한 고려 포함)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한다(A/HRC/37/56, 단락31). 이는 또한 이후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나 의사 결정(지원 조치를 통해 얻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에의해수정될수있다.

130또한지표 25.7참조.

129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이 지표의 맥락에서 "시설"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PD 위원회, 제19조에 대한 일반논평 5번, CRPD/C/GC/5, 단락 16(c) 벌금형참조.또한,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논란이있는것으로간주되어장애아동이그로부터보호받아야하는치료및개입의전체목록이포함된제7조,지표 7.4의각주를참조할것.

128 법률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일상화된 관행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다루어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 성인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강압적 관행이 포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학적 또는 기계적 구속, 그물 침대 사용, 고립, 격리, 독방 감금, 여성 생식기 절단,
강제 불임(화학적 및 외과적 거세 포함), 강제 낙태, 강제 피임, 전기 경련 요법, 비동의약물투여,정신수술(psychosurgery),실험적수은해독치료,자폐성아동에대한가혹한행동
수정요법및감싸기(packing)기법,뇌병변아동을위한행동교육,성장이제한된아동을위한사지연장술,간성장애인에대한교정수술등.

제15조및제17조 -고문및부당한대우로부터의자유와장애인의신체적,정신적완전성보호에관한지표예시
장애인이고문이나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로부터자유로울권리및신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권리

속성/
지표

비장애특정적관행을통한고문,부당한대우및기타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대한침해방지

비합의치료및기타장애특정적관행을통한고문,부당한
대우및기타신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침해방지

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를
충족하지않는장애인에대한

의료실험의금지

구조지표 15/17.1고문및기타잔혹하고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에관한협약(OPCAT)에대한선택의정서비준.
15/17.2고문방지를위한국가차원의하나또는여러개의독립적인예방메커니즘의지정또는설립(OPCAT제17조).
15/17.3고문,부당한대우,비합의적의학적,과학적,사회적실험,개입또는치료(비합의적약물투여포함),기타장애인의신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침해를금지하고
범죄화하기위해제정된법률128 (그러한침해가어디서발생하든,비례적인제재와함께무료법률지원,효과적인구제책,구제및배상(원상회복,보상,만족및재발방지
보장포함),지역사회내장애인피해자에대한재활및지원서비스(요청시지원의사결정포함)를제공하는것을포함할것).
15/17.4가정, 학교, 탁아소 및 시설적 보호 환경 등 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체벌, 행동 수정, 성장 둔화 치료, 화학적 또는 물리적 구속, 기타침습적이고불가역적치료및
개입을금지하고그로부터장애아동을보호하는법률.129

15/17.5 (지표25.6)130다음을반영한법률제정:
- 법적 능력의 지위, 자유의 상태, 정신적 고통의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치료에 대한 동의 및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항상
인정;
-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의거부를포함하여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권행사에대한차별의금지;
- 모든건강정보및동의서의완전한접근성및문화적으로적절한접근성보장;

-의료서비스제공자가사전의료지시서,위임장(powers of attorney)및기타형태의지원의사결정에부합하게의료서비스결정을내릴것요구.131

15/17.6 장애인132을 보호하고 당사자의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를충족하지않은실험적이거나충분히검증되지않은약물및치료방법의사용을포함한의료실험을
금지하는법률의제정133.
15/17.7 장애인의 자유 박탈이 발생할 수있는시설환경에서자유를박탈당한장애인에대한데이터를연령,성별,장애및구금사유별로세분화하여수집하고집계하도록
하는법적요건.

https://undocs.org/en/A/HRC/37/56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5&Lang=en


137 이 지표는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협의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메커니즘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136전통적인치료사도포함된다.

135특히효과가불확실하거나논란의여지가있고침습적이거나되돌릴수없는치료및개입과관련하여더욱그러하다.예를들어,신경이완제를포함한향정신성약물투여,
실험적수은해독치료,성장억제요법,살균,전기충격투여및자폐아패킹과같은행동수정요법,뇌병변아동을위한행동교육,성장제한아동을위한사지연장술등이이에
해당한다.

134 여기에는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될수있는정신과입원실또는시설,아동및성인장애인거주시설(소규모그룹홈포함),기도원,고아원및기타공공또는민간시설환경),이주
구금소등이포함된다.

제15조및제17조 -고문및부당한대우로부터의자유와장애인의신체적,정신적완전성보호에관한지표예시
장애인이고문이나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로부터자유로울권리및신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권리

속성/
지표

비장애특정적관행을통한고문,부당한대우및기타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대한침해방지

비합의치료및기타장애특정적관행을통한고문,부당한
대우및기타신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침해방지

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를
충족하지않는장애인에대한

의료실험의금지

15/17.8 체포, 구금 및 수감된 사람에 대한 심문 규칙을 포함한 법 집행
공무원을 위한 행동 강령 채택 (이는 사법 접근에 대한 절차적
조정(편의 제공)의 의무와 구금 시 합리적 조정(편의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장애인및장애인권리에관한지침을명시적으로포함할것).
15/17.9 독립 기관(예: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조사에 관한 규정 및 프로토콜 채택(여기에는 장애인의 자유 박탈
장소가명시적으로포함될것). 134

15/17.10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적용되는 의무 접근성 표준의
채택(지표 14.9)
15/17.11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예: 장애인 수감자)에게 합리적
조정(정당한편의)을제공할의무를보장하는법률조항(지표14.10).

15/17.12 장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의료 및
관련 개입 및 치료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의진화하는능력과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고려하는 법적 요건의
채택.135 (지표 7.5)
15/17.13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의 생식력 유지권을
포함한 성적 및 생식권 존중과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의정서의채택.

15/17.14 장애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토콜
채택.

과정지표 15/17.15 절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또는 이들에의한잠재적폭력의축소
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비례성에 입각한 무력 사용, 체포, 구금,
심문 또는 처벌에 관한 행동 규칙 관련 교육을 받은 법 집행
공무원(경찰,군인,구금관련직원포함)의수와비율.

15/17.16 보건진료원136 및 건강, 정신, 정신건강, 사회복지, 주거 서비스 종사자, 시설의 직원 중
장애인이 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에근거하여치료를받거나거부할수있는권리,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의사 결정을 위한 조정과 지원을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교육받은사람의수와비율.

15/17.17 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 대중에게 장애인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및활동(비합의적의료개입이금지된관행이라는인식제고포함).
15/17.18 장애인의 자유 박탈이 발생하는 구금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수행 및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국가예방메커니즘또는
기타독립기관에할당된예산.
15/17.1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을 포함하여 고문,부당한대우및비동의적개입방지와관련된법률,규정,정책및프로그램의설계,시행및모니터링에장애인의
대표단체를포함한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한협의절차137.



138 "위반의맥락"이란위반이이루어진장소및시설적맥락(예:교도소,정신의료기관으로의비자의입원,거주시설,민간병원등)을의미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제15조및제17조 -고문및부당한대우로부터의자유와장애인의신체적,정신적완전성보호에관한지표예시
장애인이고문이나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로부터자유로울권리및신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권리

속성/
지표

비장애특정적관행을통한고문,부당한대우및기타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대한침해방지

비합의치료및기타장애특정적관행을통한고문,부당한
대우및기타신체적,정신적완전성에대한침해방지

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를
충족하지않는장애인에대한

의료실험의금지

15/17.20 고문, 부당한 대우, 비동의 치료, 기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침해에 관한민원이접수되어조사및판결이내려진비율,민원인에게유리한
결정이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이행자(예:사립학교)가그결정을준수한비율 (각메커니즘유형별로세분화).

결과지표 15/17.21 구금 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신고 건수(성별, 연령, 장애,
위반의맥락별로세분화)138.
15/17.22연간보상,재활및지원을받은장애인고문또는부당한대우피해자의수와비율.
15/17.23 지난 한 달 동안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 및 심리적 공격을 경험한 1~17세 아동의 비율 (성별(SDG 지표 16.2.1) 및 장애
유형별로세분화).

15/17.24 연간 보상, 재활 및
지원을 받은 강제 의료 실험 대상
장애인의수와비율.



제16조 -폭력,착취및학대로부터의자유에대한지표예시

모든형태의착취,폭력및학대에대한예방및보호,구제제공

속성/지표 가정폭력 공공및민간시설내폭력 유해한관행을포함한지역사회내
폭력행위

인신매매

구조지표 16.1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및 착취139를범죄화,예방하며그로부터장애인을보호하고,가해자에대한제재와피해자에대한효과적인구제책을포함하는
법률의제정.
16.2 법적 능력의 제한/부정, 피해자의 실제 또는 지각된 장애 및 제삼자에 의한 최선의 이익 결정에 근거한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비동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화의
면책을허용하는법률조항이없어야할것.
16.3 사적 및 공적 환경에서 여성, 아동, 노인 및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를 다루며, 장애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과 함께 폭력, 학대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예방,탐지및근절하기위한국가계획/정책의채택140.
16.4 폭력, 학대 및 착취 피해자의 회복,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채택(보복으로부터의보호와쉼터및주거를포함한지원서비스제공을포함하여문화적으로
적절하고비차별적이며장애인을포괄하는것이어야함)141.
16.5 장애인의 폭력,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민원, 조사 및 유죄 판결에 대한 데이터를 성별, 연령, 장애 및 폭력, 학대 및 착취의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수집하도록하는법적
요건.

16.6 강간과 강제결혼을범죄화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비합의적 관행의
범죄화에 대한 모든 면책조항을
없애기위한법률의제정.

16.7 시설 및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과 성인이 폭력,
학대,착취,방임및기타위반에노출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한
조치.142

16.8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모든 공공 및 민간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의 수행 및 폭력
예방과 근절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수있는권한을가진독립기관의임명.
16.9 공공 및 민간 시설 내에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이를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과 존엄에
대한침해에해당하는장애에근거한차별로서의법적인정143.

16.10 장애인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유해한 관행을 범죄로
규정하는법률의제정.144

16.11 차별, 적대감, 폭력에 대한
선동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보호 대상에 장애에
대한명시적포함.

16.12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인신매매145 및
신체 부위 인신매매를
범죄로규정하는법률조항.
16.13 구걸을 포함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예방하고 장애 아동 및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포괄하는프로그램.

145일반적인지침은유엔마약범죄사무소및유엔인신매매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인신매매근절모델법을참조.

144 예를 들어, 아동 및 강제 결혼, 여성 생식기 절단, 마녀사냥식 비난/기소, 장애인 감금및은폐,비합의적정신과적개입을포함한비동의치료,강제낙태,강제피임등이해당함.
유해한관행의판단기준은유해한관행에대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제31호)및아동권리위원회(제18호) 공동일반논평 (단락15~16)을참조.

143예를들어,다른사람들과동등하게신체적,정신적완전성을누릴권리와양립할수없는표준이하의구금조건으로이어질수있는교도소내합리적조정을거부하는행위.

142 '시설'에는정신과병동과같은일시적또는단기적성격의시설과장기시설이모두포함됨.

141여성,어린이,노인을위한구체적인대책을마련.

140예:가정,학교,기숙학교,지역사회환경,사회복지시설(예:고아원및거주시설),의료시설(예:정신병원),요양원,기도원,교도소,작업환경등.

139강간, 가정 폭력,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인신매매, 아동 및 강제 결혼을 포함한 유해한 관행, 여성 생식기 절단, 마녀사냥식 비난/기소, 장애인 감금 및은폐,비합의적정신과적
개입을 포함한 비동의 치료, 기타 장애관련비합의적의료또는사회적개입,강제낙태,강제피임,특정대상집단에대한신체적,심리적,경제적및성적학대등을포함함:장애를
가진여성,어린이,노인,모든성적지향및성정체성을가진사람,문화적소수자,원주민,특정유형의장애를가진사람등.

https://www.unodc.org/documents/human-trafficking/Model_Law_against_TIP.pdf
https://www.unodc.org/documents/human-trafficking/Model_Law_against_TIP.pdf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4/627/78/PDF/N1462778.pdf?OpenElement


제16조 -폭력,착취및학대로부터의자유에대한지표예시

모든형태의착취,폭력및학대에대한예방및보호,구제제공

속성/지표 가정폭력 공공및민간시설내폭력 유해한관행을포함한지역사회내
폭력행위

인신매매

과정지표 16.14도시/지역별물리적환경과의사소통측면에서완전히접근가능한폭력피해자를위한쉼터및기타숙박시설과대피소의비율.
16.15도시/지역별물리적환경과의사소통측면에서접근가능한폭력피해자를위한사회서비스및지원의비율.
16.16폭력,학대,착취피해자가도움을요청하고민원을제기할수있는핫라인과신고메커니즘의운영.
16.17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거주지역주변을혼자걸어도안전하다고느끼는인구의비율(SDG지표 16.1.4).
16.18장애인을대상으로한폭력,착취,학대에대한예방및대응을위해할당및지출된 (상담및서비스모니터링을포함한)예산.
16.19 법 집행 관련 및 형사 사법, 교육, 보건 서비스, 쉼터 및 기타 센터, 핫라인, 신고 메커니즘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직원중장애에기반한
차별및비합의적,제한적,강압적관행에대한대처를포함하여장애인에대한폭력,학대,착취를예방,식별,조사,제재할의무에대한교육을받은직원의수와비율.146

16. 20 장애인의 폭력, 학대, 착취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활동(부정적 고정관념에 맞서고, 학교 커리큘럼 및 인권 교육 프로그램 통합을
포함하여장애인의권리,보호,지원및서비스,사법접근지원을교육하기위한정보및프로그램의제공포함).147

16.21장애인에대한학대나폭력이허용되거나용인될수있다고생각하는인구비율.
16.22 폭력,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장애인(특히장애여성)의적극적인참여를
보장하기위한협의절차148

16. 23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지난 12개월 동안폭력피해사실을관할당국이나기타공식적으로인정된분쟁해결메커니즘에신고한폭력피해자의비율(SDG지표
16.3.1).
16.24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판결이내려진비율,민원인에게유리한결정이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이행자가결정을준수한
비율(각각메커니즘유형별로세분화).

결과지표 16.25지난 12개월동안신체적,심리적또는성적폭력을당한인구의성별,연령별,장애별비율(SDG지표 16.1.3).
16.26 18세까지성폭력을경험한 18~29세젊은여성과남성의성별,연령별,장애별비율(SDG지표 16.2.3).

148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이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147특히여성,어린이및노인,심리사회적장애인,지적장애인, HIV/AIDS감염인,백색증환자를위함.

146교육에는다음사항도포함되어야함:
- 장애에대한인권에기반한접근방식;
- 대체적수단및의사소통방식을포함한장애인과의의사소통;
-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의의무.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제16조 -폭력,착취및학대로부터의자유에대한지표예시

모든형태의착취,폭력및학대에대한예방및보호,구제제공

속성/지표 가정폭력 공공및민간시설내폭력 유해한관행을포함한지역사회내
폭력행위

인신매매

16.27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폭력,학대
또는 착취를 당한 적이 있는 여성과
소녀의 비율 (폭력, 학대 및 착취의
형태, 연령(SDG 지표 5.2.1. 기준) 및
장애별로세분화).

16.28 지난 12개월동안친밀한파트너가아닌사람에의해성폭력을당한여성과소녀의비율 (연령,발생장소(SDG지표 5.2.2기준)및

장애유형별로세분화).

16.29 공공 및 민간 시설 내 착취, 폭력, 학대 및 착취 신고
건수149(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

16.32 15세와 18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결합(union)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애별 비율(SDG 지표
5.3.1기준).
16.33 여성 생식기 절단을 경험한
소녀 및 여성의 연령별(SDG 지표
5.3.2기준)및장애별비율

16.34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별,
연령, 착취 형태(SDG 지표
16.2.2),장애별로세분화)

16.30지난한달동안돌봄제공자150로부터신체적체벌및심리적공격을경험한 1~17세아동의성별및
장애별비율(SDG지표 16.2.1).

16.31지난 12개월동안신체적또는성적괴롭힘을당한사람의비율(SDG지표 11.7.2) (성별,연령,장애및발생장소별로)

150여기에는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등의제공자가포함될수있음.

149학교,보건,사회복지교도소및기타시설을포함.



제 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에관한예시지표목록
다른이들과동등한이주,거주지선택,국적의자유

속성/
지표

이주의자유 국적의자유 신분확인및등록 출생등록

구조지표 18.1다음을보장하는법률: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출입국
할권리
- 출입국 기준 내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
금지
- 국가출입국절차등관련절차내합리적
편의제공

18.2다음을보장하는법률: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한국적박탈금지보장
-장애인의귀화절차접근보장
- 모든 귀화 및 시민권 획득 절차 및
소송에서합리적조정제공

18.3다음을보장하는법률:
- 신분증 취득을 위한 접근가능하고
저렴한절차에대한장애인권리보장 151

- 신분증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합리적조정제공

18.4다음을보장하는법률;
- 출생 직후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무료등록보장152

-관할지역전체에서보편적이고시의성
있는 무료 출생등록 보장을 위한 예산
배정
-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및부모의이민
여부별 세분화 출생 등록 데이터 마련
국가의무명시

18.5 이동의 자유, 국적 취득 및 신분증 획득 권리를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거나 이주민 서비스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
부존재

152농촌지역과난민캠프에서태어난어린이를포함합니다.

151특히소수민족장애인,지방거주 장애인,시설거주장애인에중점



제 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에관한예시지표목록
다른이들과동등한이주,거주지선택,국적의자유

속성/
지표

이주의자유 국적의자유 신분확인및등록 출생등록

과정지표 18.6거주,귀화/시민권,신분증취득과관련된절차내장애인의합리적조정요청건수와승인비율
18.7장애인인권관련교육을받은전문가및직원153의수와비율154

18.8 이주, 귀화/시민권, 신분증 취득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법률, 정책 및 절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진행된협의절차155존재여부
18.9 성별, 연령, 장애, 민족, 출신 국가 및 (해당되는경우)거부사유별로입국,출국,거주,국적,망명또는난민지위또는신분증
발급을허가하거나거부하는결정의수와비율
18.10장애 및/또는 관련된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이주 자유의 권리 또는 국적 취득의 권리 관련 민원 중 조사 및판결
비율, 민원 중 민원 제기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또는 의무 이행자가 이를 준수한 비율(각 단계별로 세분화
조사)

18.11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등록
시설156을 갖춘 모든 도시 및 농촌
지자체와난민캠프의인구비율
18.12 민사 등록 기관 및 공공기관157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출생
등록158에 대한 교육및해당교육을받은
직원의비율.
18.13 가족, 지역사회,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159를 통해
전국적인출생등록캠페인기획여부

결과지표 18.14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모든
연간 인원 중 성별, 연령, 장애 유형별
장애인수와비율

18.15 국적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모든
연간 인원 중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인수와비율
18.16 전체 무국적자 중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장애인수와비율

18.17 적어도 하나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의 성별, 연령별, 장애 유무별
통계(비율)

18.18 출생이 등록된 사람의 성별,
연령별,장애유무별통계(비율)
18.19 민간 기관에 출생 등록을 한 5세
미만아동의연령(SDG지표 16.9.1),성별,
장애,거주지,가구자산 5분위별비율

159장애아동이이용할수있고포함되며현지및토착언어로제공되어야함

158특히농촌지역과선주민커뮤니티

157지방자치단체,사회서비스,교육및보건담당자를포함하여국가수준에서지역수준까지포괄

156등록시설은병원,학교등에위치하거나이동/파견기관일수있음.이지표는지역사회에서해당시설을이용할수있는인구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155이지표는장애인에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의제관련의사결정에장애인을 참여시키기위한공공기관(당국)의구체적인활동을검증하기위한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제 4조 3항및일반논평 7호에따름.장애인참여보장방식에는 간담회,기술발표회,온라인설문조사,법안및정책안에대한의견요청등이포함됨.이를위해
당사국은다음의의무가있음;
-협의절차의투명성,접근가능성확인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보장
-장애인단체가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때정보제공을보류하거나조건을달거나방해하지않을것
-등록및미등록단체모두포함
-조기에지속적인참여보장
-참여를위한비용부담

154교육에는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법,차별금지및합리적인조정제공,유니버설디자인,접근성(접근가능한정보및의사소통지원포함)등이포함됨

153특히법집행및국경통제요원,사법부,사회및보건서비스,난민및이주자(이재민)수용소내인권활동가





제19조 -자립생활과지역사회참여에대한예시지표목록

자립생활및지역사회참여

속성/

지표

자립생활선택 * 지원서비스 ** 주류서비스의접근성및
반응성 ***



165이러한전략이나계획은다음을고려하고포함해야한다.
•서비스에접근할때구축된환경,교통,정보,통신의접근성,그중에서도경사,점자표기,읽기쉬운언어,수화,자막,대안,증강통신모드,촉각의사소통을포함
•주류서비스이용에있어다양한유형의장애인이직면한장벽을제거하여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조치

164"주류서비스"에는무엇보다도공공행정(예:지자체,시민등록등),보건,교육,은행등이포함되며, "접근성표준"은접근성의다양한차원(구축된환경,교통,정보,통신)을
다루어야한다.

162- 탈시설은개인이어디에서누구와함께살것인가,지원서비스를받을것인가,어떤유형의서비스를받을것인가,그리고취업지원을포함하여과도기적필요를
충족하도록설계된사회적,경제적지원의제공과관련하여자신의의지와선호를탐색하고주장할것을요구한다.사회적지지와지원은시설화로인한피해를인식하고,
개인에민감한문화적으로적절한방식으로설계되고제공되어야하며,개인의의지와선호에따라개인의필요에맞춘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
- 탈시설계획에는다음이포함되어야한다.
- •정신건강서비스또는기타장애별형태의자유박탈에서자신의의사에반하여구속된모든개인에대한구금즉시중단
- •시설을떠나는장애인의과도기적요구를충족하도록설계된사회적경제적지원을제공하기위한조치
- •국가또는민간단체가장애인을위한새로운시설을건설,개발또는투자하는것을절대금지
- •거주인의신체안전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가장긴급한조치를제외하고기존시설의개조금지
- •시설케어에서지역사회기반케어로예산자원의재분배가증가함에따라지역사회기반지원서비스를개발하기위한적절하고적합한자원할당

161그러한계획은다음을예측해야한다.
• 다양한 장애인 인구의 접근성과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수용 의무에서 벗어난 주택의 가용성. 주택 선택권은 특정 지역사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관습적으로
적용되는소유,임대,공동주택,기타형태의주택을포함할수있으며,이는장애인의개별자율성을존중하는요건을충족함(지표 19.8참조).
• 개인에 의해 설계되거나 또는자유롭게수용되어개인의요구에쉽게적응할수있도록설계한지원(가정에서의지원,활동참여등)을요청하는상황에서개인지원을포함한
지원서비스의가용성(지표 19.9참조)

160개인의생활과가족생활과모델에대한문화적접근의다양성은장애인들이그들의삶에대한자율성과통제를행사하는것을막아서는안된다.

구조지표 19.1 장애 및 필요한 지원 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의 자율성과 삶에 대한 자기 통제를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장애인의권리행사를인정하는법제정160

19.2 다양한 주거 선택지 및 지원서비스가용성을포함하여,이러한권리를이행하기위한기간(timeframe)설정,측정가능한목표를가진
종합적인국가전략및/또는계획의채택.161

19.2.1 기준, 기간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 및 성인의 탈시설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의
채택162

19.2.2장애인의강제시설수용에따른신규입소금지.
19.2.3장애아동시설신규입소금지(지표 23.8).
19.3 주택소유권(소유권, 공식 임대 계약, 비공식 합의 등)의 모든 형태에서 타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장애인을 강제퇴거로부터보호하고
주택의지속적인제공과필요한지원을보장하는법률조항.
19.4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 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활환경 선택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수와비율에관한데이터를수집하기위한법적요건.
19.5장애인의주거선택권및자립생활지원서비스접근권리의행사와관련된모든지출에대한표시자를설정하기위한법적요건163

19.12 모든 주요 서비스164

(공공 행정 및 공공 시설
포함)가 통일된 국가 접근성
표준을채택하고보장.
19.13 장애인에대한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주류 서비스의
보편적 디자인, 접근성,
문화적 적합성 및 반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또는
계획의채택165



169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A/HRC/34/58,제14항,보조기기및기술에관한자료표도참조한다.

168지원서비스,특히개인지원서비스는다음기준을준수해야한다.
서비스통제
-지원서비스는장애인이통제해야한다(예:다양한제공자로부터직접서비스를계약하거나고용주역할을하는것;자체서비스설계,서비스제공업체요청과지시).
-개인지원인(personal assistant)은개인지원을받은개인에의해모집,교육및감독되어야한다.
-개인지원을받은개인의완전하고자유로운동의없이개인지원인을 "공유"해서는안된다.
-개인지원이필요한장애인은자신의생활환경과선호도에따라서비스제공에대한개인의통제정도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개인지원에대한통제권은지원되는의사결정을통해행사될수있다.
자금할당/수당
-개인지원인고용에대한자금배분은개인화된기준을따라야하며,개인의생활환경과관련된개인의필요성평가,양질의고용을위한국가입법과규정뿐만아니라인권
표준에대한존중을기반으로해야한다.
-자격기준은의료기준에국한되지않아야한다.
-맞춤형서비스로인해예산절감및/또는개인비용이증가해서는안된다.
-기금은필요한모든지원을지불할목적으로장애인에의해통제되고배분되어야한다.
-지역사회에서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는프로그램및재정지원혜택은장애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수당및현금이전제도는소득부족으로인한소득지원과장애관련비용의적용범위를명확히구분해야한다.
서비스제공및이전가능성분산(Decentralisation of service provision and transferability)
-서비스제공의분산은위에열거된기준의품질이나준수를저해해서는안된다.
-지원수당및서비스는주및지역조직의다른지역내에서이전할수있어야한다.

167조치에는다음이포함될수있다.
- 사회적주택단위의직접적귀속
- 장애인이주택소유자가될수있는적절한대출의촉진,활성

166예를들어, CRPD제12조에반하는법적능력의제한또는거부,정신건강상태또는장애에근거한자유박탈을허용하는법률,특정치료의준수에따른사회적주택의접근을
조건화하는법률또는규정등

163여기에는,예를들어장애인을위한주택프로그램,지원서비스의개발,제공,탈시설과정비용등할당된자원이포함되어야한다.

19.6.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적조항없음166

19.7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의무적
접근성기준채택
19.8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장하는 국내 전략 또는 계획의 수립.
이러한 주거 옵션에는 지역사회 전역에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개조가능한공간이포함됨167

19.9 "개인 주도/이용자 주도”의 인적지원168,정신적고통,심리적위기및
기타 간헐적 또는 긴급한 필요에 맞춘 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수당 및 서비스의접근,가용성및다양성을개발하고
증가시킬계획보조장치와기술제공하는국가전략또는계획수립169

19.10 가정 지원, 동료 상담, 재정 지원 또는 장애인, 친척 및/또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당을 포함한지원조치의
가용성.

19.11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가족 기반 대안 양육을 지원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족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아동 가족 지원 정책
마련170

https://undocs.org/en/A/HRC/34/58


173 (어떤 종류의) 시설이 효과적으로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그곳에 시설화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이주했는지를 동시에 확인하고 효과적인 폐쇄를 측정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이름바꾸기"와 "재사용“(예:특수교육을위한기숙학교로재지정되는장애인거주시설)를식별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172여기에는다음이포함된다.
- 사회적주택공공정책입안자
-부동산중개인과중개인을대표하는사무실,연맹또는협회
-세입자협회
-공증인협회.

171훈련에는다음이포함되어야한다.
-인권기반장애접근
-대안적의사소통수단및방식을포함한장애인과의의사소통
-합리적편의를제공해야할의무

170 정책은 명시적으로 아동 시설화를 끝내고 가족 보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위한사회서비스에대한투자를우선순위를매길것을요구해야
한다; 직계가족이 아이를돌볼수없다면,더넓은가족내의대체돌봄이우선시되어야하며,그다음에는가족기반환경내친족관계및위탁가정케어를포함한양질의가족기반
돌봄이다.

-접근성보장을위한민간지출을보상하기위한세금또는기타면제(예:출입구,복도,생활공간화장실등의개조)

제19조 -자립생활과지역사회참여에대한예시지표목록

자립생활및지역사회참여

속성/

지표

자립생활선택 * 지원서비스 ** 주류서비스의접근성및
반응성 ***

과정지표 19.14지역사회내공공/사회적주택을제공받은장애인의수와비율-성별,연령,장애,거주지역분리통계. 19.2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직원
교육, 특히비차별과합리적인
편의시설의 제공에 관한
개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위한교육171

19.25 주요 서비스 내의
접근성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할당된예산.

19.26 국가 접근성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의비율

19.15 주택 정책과 시장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직원과
민간행위자 중 장애인의 권리와 이권리의관련측면에대해
훈련된사람의수와비율172

19.16   (그룹홈, 지적장애인 주택 등을 포함한 시설등)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제약하는 기관의 연간폐쇄개수및비율-시설
유형및지역분리통계173

19.17 장애인 1,000명당 공인된 전문가를 포함한 가정 내, 주거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제공인력 (일상지원및지역사회통합을위한개인
지원(personal assistance),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에
따른 비공식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포함) 인증 유형 및직업
유형에따른분리통계.

19.18탈시설지원프로그램(경제적지원포함)에접근한시설거주장애인의수와비율.
19.19장애인의탈시설-자립생활전환을지원하도록훈련된직원의수와비율.
19.20 신청가능한 지원 서비스 및 주택에 관한 정보 배포 등 일반 대중 및 장애인 가족/친족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권리에대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19.21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할당된 예산,시설에수용된
장애인 1인당지출금액과비교한 1인당평균지출금액.



177xvii 이 지표는 다양한 주류 서비스(예: 정부 행정 서비스, 교육, 건강 등)에 걸친 정보를 수집하며장애인에대한포괄성과대응성에대한전반적인그림을제공하는데기여한다.
장애 사용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의 비율과 유사한 결과(나이,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는 특정 서비스의 포괄적인 제공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정규교육제도에
장애인의 등록률은 포함을 나타낸다. 단, 이는 범주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특정 목적이나 특성을 포함한몇가지다른요인이작용한다(예:장애인이재활서비스
사용자중더높은비율을나타낼수있다).

176장애및/또는삶의질조사또는연구내자체보고평가는선택행사범위에대한대리표시를제공하는수단으로서장애인의생활배치및독립성수준에대한만족도를
파악하는데유용할수있다.

175특히선택과자원이제한된경우,선택의주관적요소를평가하는복잡성에비추어볼때,세대주(head of household)의개념은장애인이주거시설의선택권을행사하고
독립적으로살고있음을어느정도설명할수있는대리지표로간주할수있다.

174 이 지표는 CRPD의 4.3조 및 CRPD 위원회의 제7호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자문 회의,
전문적인브리핑,온라인자문조사,입법초안및정책에대한의견요구,기타참여방법등공공당국이수행하는구체적인활동을검증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반드시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하도록보장
-적절하고접근하기쉬운정보의제공을보장
-정보,조건을주지않거나장애인단체가자유롭게의견을표명하지못하도록막지않음
-등록된조직과등록되지않은조직을모두포함
-조기적이고지속적인참여를보장
-참가자의관련비용을충당

제19조 -자립생활과지역사회참여에대한예시지표목록

자립생활및지역사회참여

속성/

지표

자립생활선택 * 지원서비스 ** 주류서비스의접근성및
반응성 ***

19.22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의
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체계174

19.23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조사및조정과정에서발생한민원접수율;민원인에게유리하게결정된사례비율;후자의
사례중정부또는담당기관이권고를준수한비율;각비율모두민원접수체계별분리통계도출. 

결과지표 19.27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주택 보유 형태별 장애성인
세대주의수및비율175

19.28 사회적 주택 거주자 수(성별, 연령 및 장애유형별분리
통계).
19.29 현재 생활환경에서 자신의 독립성 수준에 대한 만족을
보고하는성별,연령및장애유형별장애성인의수와비율176

19.30 개인 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서비스
수급 장애인의 수 및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지원 서비스별 분리
통계
19.31 자립 생활을 위한 보조 기기 및 기술 지원 신청자 중 서비스 수급
장애인의수와비율-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

19.35 전체 서비스 사용자 중
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 및 성별, 연령,
장애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구분된비율177

19.36 주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요청
수와비율.

19.37 서비스 유형, 성별, 연령
및 장애별로 세분화된 주요



*CRPD위원회,제19조 16항에대한일반논평 5번참조: “(c)자립적주거형태:자립적생활과지역사회내통합은모두모든유형의거주시설밖생활환경을가리킨다.이는단순히
특정건물이나환경에서의거주만을가리키는것이아니다.특정생활형태와주거형태로인하여개인의선택과자율성을잃지않는것이가장중요하다.백명이상이거주하는
대규모시설도, 5~8명이사는작은그룹홈도,심지어는혼자사는집도시설또는시설화의요소를분명히가지고있다면자립적주거형태로볼수없다.시설화된환경은그
규모�이름�형태가제각각다르지만,타인과개인지원인을의무적으로공유해야하고,보조인을선택할권한이제한적이거나전혀없으며,지역사회내자립적생활로부터고립
및분리되고,일상의결정에대한통제권을갖지못하며,동거인을선택할수없고,개인의의지와선호에관계없이정해진일과를수행해야하며,특정기관에속한다른사람들과
같은공간에서같은활동을해야하고,서비스제공이권위적이며,주거형태가감독의대상이되고,일반적으로같은환경에거주하는장애인의수가불균형하다는본질적
요소들이존재한다.시설환경도장애인에게어느정도의선택과통제를제공할수있다.그러나이들선택은삶의특정영역에국한되며시설의분리적성격을바꾸지는못한다.
따라서탈시설화정책을위해서는시설환경폐쇄이상의구조적개혁이필요하다.크고작은아동그룹홈은특히위험하다.가족과함께성장해야한다는필요성은그무엇도
대체할수없기때문이다. “가족같은”시설도결국은시설이며,가족의보살핌은대체하지못한다.

**"지원서비스"는목적,설계및/또는결과가장애인을지역사회에포함과참여를촉진하고다른사람과의격리와분리를방지하는다양한종류의서비스(예:일상생활에대한
개인지원.지원서비스)를포괄하는광범위한용어이다.
•집안팎의서비스를포함
•고용,교육,정치,문화참여등의영역으로확장될수있음
• '정신건강위기'상황에특별히맞추어개인이지역사회에서계속해서자신의필요를충족하고고립과격리를방지할수있는능력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는지원을포함
•각주의문화적,경제적,지리적특성에따라이름,유형또는종류가다를수있음
•일련의기준을준수해야한다(아래미주 ix참조):장애인의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A/HRC/34/58참조

*** "주류서비스"의개념은지역사회에서이용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를의미하며 CRPD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및시설"및/또는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라고도
한다.따라서여기에는 "접근가능한정보통신기술,웹사이트,소셜미디어,영화관,공원,극장,체육시설"(CRPD제19조에대한일반논평 5번)뿐만아니라정부가제공하는교육,
건강,행정서비스등도포함한다.이런점에서,보고및/또는모니터링에이속성에따른지표를활용할때,접근성표준을채택하고준수하기위한 "일반서비스"전반의계획과
조치의존재및구현과특정경우에필요한합리적인편의시설의제공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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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및지역사회참여

속성/

지표

자립생활선택 * 지원서비스 ** 주류서비스의접근성및
반응성 ***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도.

19.32 성별, 연령, 장애, 기관 및 시설 유형별로 분류된 현재 시설(예: 정신병동 입원 시설, 지적 장애인 거주지 등 대규모 시설에서 그룹
홈)에거주하는장애인의수및비율 .

19.33 시설에 수용된 전체 장애인 중 시설(예: 정신 입원환자,지적장애인을위한거주지등)을떠나독립적인생활방식을취한장애인의
수와비율.(성별,연령별장애)

19.34탈시설후개인지원을포함한지역사회기반지원서비스를제공받는장애인의수와비율.



179여기에는유럽연합과같은지역통합기구의영역내를포함하여모든종류의국내및국제운송서비스가포함되어야합니다.

178여기에는장애인의자유로운이동을지원하는모든보조기술및장치(예:휠체어,안경,흰색지팡이,스마트폰)가포함됩니다.보조장치및기술에관한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
보고관정보자료 ( A/HRC/34/58 , paras 14, 80-81)를참조하세요.

제20조 -장애인의개인이동에관한예시지표목록

개인의이동성에대한권리

속성/
지표

보조기술및서비스 차량개조및사용 환경및교통가용성증대

구조지표 20.1 이동 ,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기타장치및개인이선택하고개인의필요에맞는보조기술178에대한접근보장을
포함하여개인이동에대한장애인의권리를인정하고보장하기위한법률제정

20.7 건축 허가 요건을 포함하여 건축 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률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에 대한 필수 접근성 표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표 9.3).
20.8 이동 보조기기, 장치, 보조 기술 및 생활
지원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승객으로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보장하기위한법안제정179

http://www.embracingdiversity.net/files/report/1494325326_what-are-assistive-technologies.pdf
https://undocs.org/en/A/HRC/34/58


185장애인을위한예약된주차공간을요구하는조항이있습니다 .

184운전 면허증에 대한 법률 및 규제 체계에는 객관적인 기준 및 평가(예: 운전 기술, 시력 테스트, 도로 규칙에 대한 지식, 공공 안전 등)를 기반으로한합법적인제한이포함될수
있습니다.그러나운전면허증보유에대한제한은다음사항에근거해서는안됩니다.편견과낙인.또한장애인이운전할수있는차량의현재및잠재적적응을예측해야합니다.

183예를들어조치에는다음이포함됩니다.
- 특히현지에서구할수없거나가격이저렴하지않은경우개조차량,개조장비등을수입할때세금및관세가면제됩니다.
- 개조차량,개조장비등구입에대한수당이나저리융자등금융지원
- 추가비용을방지하기위해공평한보상제도를마련합니다.

관련행정절차는장애인에대한추가비용및/또는행정부담을방지하기위해복잡하지않고장애인이접근할수있어야합니다.

182예를들어조치에는다음이포함됩니다.
- 특히현지에서구할수없거나가격이저렴하지않은경우장애인을위한보조이동성,시각,청각및의사소통장치와보조기술을수입하기위한세금및관세면제.
- 이동성,시력,청각,통신장비및보조기술등의구입을위한수당또는저리대출을포함한재정지원
- 추가비용을방지하기위해공평한보상제도를마련합니다.

장애인에대한추가비용및/또는행정부담을방지하기위해관련행정절차는복잡하지않고장애인이접근할수있어야합니다.

181국가전략이나계획에는농촌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과특정사회보장제도나보험의혜택을받지못하는사람들이포함되어야합니다.최소한다음영역을다루어야합니다.
- 장애인이 양질의 이동성, 시각, 청각및의사소통장치,보조기술,실시간지원및중개자형태,훈련을포함한관련서비스(각개인의요구사항에맞춰개인의상황에따라
저렴하거나무료로제공)에접근할수있도록합니다.수단.

- 공공 보조금 및 기타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 이동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성, 시각, 의사소통 및 청각 장치와 보조 기술의 현지 생산 및 수리를
장려하고장려합니다 .

- 장애인에게이동성과기타기술을부여하기위해보조기술을사용하는오리엔테이션 ,의사소통,청각및이동전문가및교사를포함한전문가훈련
- 이동장치및생활지원을이용하는장애인(예:안내견을이용하는시각장애인)에게대중에게공개되는건물,교통및서비스에대한접근거부를예방합니다.

180승객 권리 및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률 및 규제 체계는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며 장애에 따른 제한이나 이동 보조 장치, 장치, 보조 기술, 실시간 지원 등의 사용을 기반으로 한
제한을포함해서는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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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이동성에대한권리

속성/
지표

보조기술및서비스 차량개조및사용 환경및교통가용성증대

20.9 교통 서비스관련법률이나규정중장애를
근거로한차별부존재180

20.2 저비용의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및보조기술181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을포함하여장애인이동에대한
필요를해결하기위한국가전략또는정책채택
20.3 장애인이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와 보조 기술을
구매할수있도록하는법적,규제적,정책적조치182

20.4 장애인이 개조된 차량과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하는법적,규제적,정책적조치183

20.5 장애인도 취득할 수 있고 차량 개조를
허용하는 운전 면허증 취득에 관한법률,규제및
정책조치184

20.6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촉진하기위한규제및정책조치185



187일반 논평 2번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참여시키기위해공공기관이수행하는구체적인활동을검증할것을
요구합니다 . 협의 회의, 기술 브리핑, 온라인 협의 설문 조사를 포함한 CRPD 위원회의 7개 위원회는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중에서 법률 초안 및 정책에대한의견을요청합니다.
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해야합니다.

- 협의과정이투명하고접근가능하도록보장합니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합니다.

- 장애인단체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는데정보를숨기거나조건을부여하거나방해하지않습니다.

- 등록된조직과등록되지않은조직을모두포함합니다.

- 조기에지속적인참여를보장합니다.

- 참가자의관련비용을부담합니다.

186예를들어오리엔테이션및이동실무자를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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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이동성에대한권리

속성/
지표

보조기술및서비스 차량개조및사용 환경및교통가용성증대

과정지표 20.10.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및활동에대한인식제고및이동,시각,청각및의사소통기기,보조기술,생활지원및보완적지원,건축환경내이동
및승객으로서의권리행사를촉진할수있도록기존에주어진자격및지원방식들에대해장애인,그가족및일반대중에대한접근가능형식정보제공

20.11 장애인에게 이동 기술(mobility skill)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보조 기술, 생활 지원 등을 사용하는
방법에대해교육을받은전문가의수(전문가유형별로분류)186

20.12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보조 기술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기금및예산배정

20.13 자동차 등록 사무소, 운전 면서 시험 연수
기관, 등록 및 갱신 절차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편의제공을보장하기위한규정마련
20.14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개조된 차량 안내
관련하여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훈련된 자동차
등록 사무소, 운전 면서 시험 연수 기관 직원 수
및비율

20.15 이동 기기 및 이동 기기 사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및 접근성 표준에
대한 교육을 받은엔지니어와도시계획인의수
및비율
20.16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동 기기 및 이동 기기 사용자의
권리에대해교육을받은여객운송직원의수와
비율

20.17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보조 기술, 생활 지원 형태 및 보완 지원을 개발 및 할당을 위해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설계,구현및모니터링시장애인대표조직을포함하여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과정187

20.18 장애인의개인이동에관해접수된민원사항들중조사및결정통보된비율;신고자에게유리한것으로확인된비율그리고이중정부및/또는의무수행자가준수한
비율;민원처리절차별분리통계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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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표 20.19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거주 지역별 공공 자금으로지원되는
이동기기에접근하고있는장애인수.
20.20 연령, 성별, 장애 유형 및 거주 지역, 지원 유형별로이동,시각,
청각, 의사소통 장치 및 보조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 세금 및 관세
면제,재정적지원또는보조금과같은특정지원을받는장애인의수
20.21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거주 지역별 이동 기술과 이동, 시각,
청각 및 의사소통 장치 및 보조 기술 사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교육을받는장애인수

20.22 세금 및 관세 면제, 개조 차량 및개조장비
구매 및/또는 수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보조금과같은특정조치를받고있는장애인수
20.23 관련 공공 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용 개조
차량의수
20.24 연령, 성별, 장애 유형, 차량 종류, 일반
차량/개조차량별운전면허증소지장애인수

20.25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성,연령및장애별)(SDG지표 11.2.1)
20.26 도시에서 공공목적을위해개방된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SDG
지표 11.7.1)



193여기에는다음에대한데이터가포함되어야합니다.

192여기에는특히수어의경우모든형식이나방언,비차별조항,합리적인편의제공및의사소통정의가포함되어야합니다 .

191그러한계획에는특히다음이포함되어야함.
- 장애인이접근할수있는다양한대체의사소통방식에대한공무원,근로자및직원의인식수어제고하기위한조치
- 대체형식의공공정보가용성을높이기위한조치
- 수화통역사,점자프린터,의사소통지원등을포함하여공식적인상호작용을위한대체의사소통수단의가용성을보장하기위한조치.
- 관련교육및고용기간동안지원및합리적인편의제공,차별을구성하지않는차별철폐조치등의구체적인조치를통해장애인을저널리즘작업커뮤니티의일부로
포함시키는것을촉진하기위한조치(법제5조제4항) CRPD).

190이지표는예를들어통신법,방송법,관련규정,인터넷,디지털기술, (통신중계서비스및이동전화를포함한)전화에대한접근성관련조항을참조한다. "소셜미디어"에는
웹사이트,온라인플랫폼및모바일애플리케이션이포함된다.예를들어 ITU-T H Series Supplement 17| ISO/IEC가이드 71:표준에서접근성을다루기위한가이드및 ITU-T F.790:
고령자및장애인을위한통신접근성가이드라인참조/

189정보접근에관한법률은다음을보장해야합니다.
- 일반대중을대상으로공개된정보는접근가능한형식과기술로배포되며해당국가의공식언어와토착/소수언어로제공됩니다.
- 공공정보(반드시일반대중에게배포될필요는없음)를요청하는절차는모든장애인이접근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 CRPD제12조에반하여법적능력박탈을근거로한정보접근에는제한이없습니다.

188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와관련하여법률은다음을수행해야함.
- 장애인을직간접적으로차별하는어떠한제한도금지.
- 표현의자유권리행사와관련된위협이나보복으로부터장애인을보호하기위한조항을포함.
- 표현의자유행사와관련된직위에미디어산업의장애인을포함시키기위해사실상의평등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포함.예를들어방송허가신청요건에다양성
요구사항적용등.

제21조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에 관한예시적지표목록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

속성/
지표

의사의자유와정보전달의자유 모든장애인의접근가능한수단을통한
정보접근

수어,점자및대체의사소통방식의공식승인및개발

구조지표 21.1 장애인 대표 조직과의 긴밀한협의를통해만들어져 CRPD제2조의의사소통에대한정의에
따라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하는자유를포함하여표현과의사의자유에대한장애인의권리를
보장하는법률188제정여부
21.1.1 접근가능한 형태와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장애인이 추가 비용 없이 적시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하는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법제도189

21.1.2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대중 매체와 인터넷 등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의무 표준을 수립하는 법적
제도190 .(동지표 9.4)
21.2 장애인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벤치마킹,기간,측정가능한목표포함191).

21.3 공식 언어로 수어 인정, 장애인이 선택/요청한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수어의사용을보장하는법률제정192

21.4 점자, 읽기 쉬운 형식, 자막, 촉각 의사소통, 의사소통 지원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기타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태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선택/요청한 경우 공식 상호 작용에서 이러한사용을보장하는
법률제정
21.5 공식 언어인 수어, 점자, 읽기 쉬운 언어, 기타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방식 및 형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 개발 및 관련 전문가(예: 수어 통역사, 번역사, 지원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벤치마크, 기간 및 측정 가능한 목표
포함)의장애인대표단체의적극적참여통한개발여부

21.6 모든공공지출에대해장애인의표현의자유및정보접근권보장지표를설정해야하는법적규정유무
21.7공적의사소통을포함하여표현의자유,정보및의사소통접근권보장조치데이터수집관련 법적규정유무193



196캡션,수어및오디오설명과같은접근성정보를표시하는기능을설명하는 ITU-T권장사항 H.702를참조하세요.

195모든관련이해관계자를위한정보접근성에관한지침문서개발포함가능

194이 지표에 나오는 "사전 통지"라는 표현은 국가가 시위나 야외 인식 제고 행사 개최를 허가해야한다는것이아님. "사전통지"요건은공공기관이집회의자유를촉진하고공공
질서, 공공 안전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리는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함. 일부 국가에서는 소규모 시위 등의 경우 사전 통지를받을
필요가없음.따라서지표 21.9는대리지표를구성합니다.추가정보: www.osce.org/odihr/73405?download=true

a)일반대중에게공공정보를배포하기위한문서의수와비율(형식별로분류되어접근가능한형식으로제공됨)
b)전체공개정보요청중에서접근가능한형식으로승인된정보요청의수와비율.
c)공식적인상호작용에서대체의사소통수단에대한요청의수와비율.
d)장애인의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을거부하거나제한한다고주장하는불만사항의수와비율

제21조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에 관한예시적지표목록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

속성/
지표

의사의자유와정보전달의자유 모든장애인의접근가능한수단을통한
정보접근

수어,점자및대체의사소통방식의공식승인및개발

과정지표 21.8 전문 저널리즘 및 기타 관련 직업을 위한
고등교육 훈련에 등록한 장애인 비율(장애
유형별분리통계)
21.9 집회 시위 및 야외 인식 제고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당국에 제출된 전체 사전 통지 중
장애인단체가제출한비율(선거구별통계)194

21.10 장애인 구금(deten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장애인을
위한정보접근및대체의사소통형식에관한교육을받고있는모든관련공공인력(public staff)의수와비율.
21.11 장애인과 그 단체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보접근성과정보및의사소통에대한접근성표준
의무에대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195

21.12 접근성 표준 의무 준수 지침을 제공받아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행위자, 특히 국가와 계약을
맺거나허가를받은민간행위자의수와비율
21.13미디어소유권(민간/공공),콘텐츠유형(뉴스/기타프로그램,어린이프로그램및접근성기능을포함합니다.196

21.13 수어 통역, 오디오 설명, 자막, 기타 접근성 관련 장치 및 방안들이 포함된 TV 방송 및 시간 비율(미디어 소유권
유형(민간/공공),콘텐츠유형(뉴스/어린이프로그램등기타프로그램),접근성기능별구분)
21.14 수어통역,오디오설명,자막및기타접근성관련장치및방안을포함하는 '주문형'또는비선형서비스(예:구매형
비디오서비스)에서제공되는콘텐츠의비율(미디어소유권(비공개/공개)및접근성기능별구분)
21.15접근성표준을준수하는정부웹사이트및앱의비율(지표 9.12)
21.16 공공 기관일반대중대상보고서중접근가능한형식제작비율(접근가능형식유형별/공공기관이발행한보고서
전체내비율)(지표 9.15)
22.17 서비스 요구 장애인 수 대비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조력인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식적으로활동을인정받아특히공적의사소통에투입되는인력수
21.18장애인정보접근보장예산(조치의종류-예:인식제고,역량개발,접근성직접제공등-별분류)

http://www.osce.org/odihr/73405?download=true


197이지표는장애인에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의제관련의사결정에장애인을 참여시키기위한공공기관(당국)의구체적인활동을검증하기위한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제 4조 3항및일반논평 7호에따름.장애인참여보장방식에는 간담회,기술발표회,온라인설문조사,법안및정책안에대한의견요청등이포함됨.이를위해
당사국은다음의의무가있음;
-협의절차의투명성,접근가능성확인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보장
-장애인단체가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때정보제공을보류하거나조건을달거나방해하지않을것
-등록및미등록단체모두포함
-조기에지속적인참여보장
-참여를위한비용부담

제21조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에 관한예시적지표목록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

속성/
지표

의사의자유와정보전달의자유 모든장애인의접근가능한수단을통한
정보접근

수어,점자및대체의사소통방식의공식승인및개발

21.19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 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대표 조직 등을 통한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 보장을 위한 협의
과정197

21.20 장애인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보장 거부 또는 제약 관련 민원 중 조사 및 결정 비율; 이 중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이 중 정부
및/또는의무수행자가준수한비율;민원처리절차별분리통계

결과지표 21.21 성별, 연령, 장애, 미디어 유형(예: TV,
라디오 등) 및 미디어 소유권(공공 또는 민간)별
장애인언론인의수와비율

21.22수어를비롯,다양한언어권의인구집단이자신의언어로미디어방송을접하는비율
21.23 전체 공공 정보 공개 요청 중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 공공 정보 수와 비율(응답 공공
기관별)(지표 31.15)
21.24기술별,성별,연령별,장애별모바일네트워크에연결된인구비율(SDG지표 9.c.1).
21.25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SDG 지표 17.8.1)-성별, 연령, 장애별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203 이러한 법률에는 제3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오용이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예: 장애가 있는 지원자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채용 과정에서 정보의 오용)를
방지하기위한보호장치가포함되어야함.

202법률은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방지하기위해장애/건강관련정보가필요한경우와그목적을명시적으로명시해야함.예를들어고용분야에서장애/건강관련데이터는
구직자에게일자리를제안한후필요한경우합리적조정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만요구할수있음

201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장애 카드나 증명서 제시 등 공공 기관이나 기관의 인정으로 충분해야 하며,. 인증의
근거가되는장애평가근거를공개할필요가없어야함

200특히다음과같은개인정보접근제한이없어야함.
- 현재법적능력을박탈당한장애인(협약제12조위배)
- 실제또는인지된장애로인해현재자유를박탈당한장애인(협약제14조위배.예를들어정신병원입원환자)
- 실제또는인지된장애에근거하여또는다른근거(예:자신의보호,최선의이익등)와결합하여;
- 의사결정시인식된한계에기초하거나정신적능력평가에기초하여단독으로또는다른근거(예:자신의보호,최선의이익등)와결합하여.

199법안에다음이포함되어야함;
-장애인은다른사람이보유하거나관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에다른사람과동등하게접근할수있는권리가있다.어떠한제한도장애에근거할수없다 (예: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이자신과관련된기록에접근하는것을막을수없음).
-개인정보기록을보유한국가기관및민간행위자의의무,이를요청하는장애인이접근가능한형식으로정보의가용성을보장할의무
-다른사람과동등하게정보의정정을요구할권리

198 법률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에 대한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간섭으로부터보호하고그들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예를 들어 의료 및 자선 목적으로 공개 전시하기 위해 장애 아동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의관행을방지하고
제재하는 등의 조치 등이 있음. 또한, 이러한 법률은 개인 소지품 박탈, 시설 외부인과의 방문 및 접촉 제한, 비디오 감시 등 장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일시적또는장기적거주환경에도적용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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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권리

속성/
지표

불법적이거나자의적인사생활간섭및개인정보접근 장애관련개인정보및데이터공개

구조지표 22.1장애인을포함하여사생활권리를인정하고규제하는법률198

22.2 장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률199

22.3 장애를 이유로 개인 정보 보호 및/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법률또는규정조항부재200

22.4장애/건강관련개인정보및데이터기밀관련규정으로다음을방지하는법률제정
-장애인의장애및/또는건강관련201개인정보부당한공개202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장애/건강 관련 정보의 제3자간
이관(이송)및활용203

과정지표 22.5장애인,그가족,일반대중,공무원및장애인개인정보기록을보관하는민간행위자를대상으로장애인사생활보호에대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여부
22.6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직원과 장애인 개인정보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예: 보건,금융부문)을대상으로장애인을포함한사생활존중및보호,개인정보접근에관한
지침자료및규정채택여부
22.7장애/건강관련개인정보부당공개대응등장애인을포괄하는사생활존중정책을채택한민간주체,특히의료및재활서비스제공업체와기관의수
22.8장애인사생활존중과장애/건강관련개인정보기밀유지에대한교육을받은공무원비율(관련기관별)



205이러한지표는사생활보호문제를해결하여가구조사또는특정장애조사에서생성된통계데이터를기반으로개발할수있음

204 이지표는장애인에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의제관련의사결정에장애인을 참여시키기위한공공기관(당국)의구체적인활동을검증하기위한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제 4조 3항및일반논평 7호에따름.장애인참여보장방식에는 간담회,기술발표회,온라인설문조사,법안및정책안에대한의견요청등이포함됨.이를위해
당사국은다음의의무가있음;
-협의절차의투명성,접근가능성확인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보장
-장애인단체가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때정보제공을보류하거나조건을달거나방해하지않을것
-등록및미등록단체모두포함
-조기에지속적인참여보장
-참여를위한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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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권리

속성/
지표

불법적이거나자의적인사생활간섭및개인정보접근 장애관련개인정보및데이터공개

22.9 장애인 사생활 존중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한
협의절차204

22.10 장애인 사생활 권리 관련 민원중조사및결정비율;이중신고자에게유리한것으로확인된비율그리고이중정부및/또는의무수행자가준수한비율;민원처리
절차별분리통계

결과지표 22.11공공및민간행위자에의한사생활침해를신고한장애인의수와비율.205

22.12사생활침해피해자인장애인중연간보상을받은사람의수및비율



211성인장애인의탈시설은 CRPD제19조지표참고

210 아동을 위한 대규모 및 소규모 그룹홈 신규 입소 중단 포함.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이 지표의 맥락에서 무엇이 "시설"을구성하는지에대한자세한내용은 CRPD 19조에관한일반
논평 5참조.

208부모의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고려사항과함께양육권을포함한부모의권리를중단하거나박탈하는정당화사유가되어선안됨.자녀의최선의이익에
대한결정은차별적이지않은기준에근거해야함.

207"지역사회 내 가족 환경에서의 대안 양육"은 직계 가족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없는상황을포함하며,국가는 CRPD제23조 5항에따라더넓은가족내에서대체보호를제공하기
위해모든노력을기울여야하고,그렇지못할경우지역사회내의가족적환경에서대안양육제공을권고하고있음

206해당내용에아래포함:
-의사결정능력,정신능력,법적능력상태등과같이장애를이유로직간접적으로권리를제한하는조항이없어야함.
-특히지적장애인과심리사회적장애인의경우법적능력박탈(예:후견인)을포함하여장애를이유로결혼할권리를제한하는조항이없어야함.
-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차별하는건강관련요건을포함하여결혼할권리를조건으로하는어떠한요건도금지.예:지적장애인이결혼하기위해사법적허가를받아야하는
경우.
- 결혼,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 결혼과 관련된 재정 지원금 수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적인 혼전
건강검진을전제조건으로요구하지않음
- 장애를 이유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의 장애를 이유로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하거나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조항을포함하지
않음.
-후견,후견,신탁,아동입양또는이와유사한제도와관련하여장애를이유로성인에게부과되는제한이나 제도가국가법률에존재하지않아야함.
-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생식 능력을 유지하고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불임 시술과 같은 비자발적 행위(부모나 후견인 등 제3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CRPD
제12조에위배되는경우포함)를허용하는조항이없어야함.

제23조 -가정과가족존중에관한예시지표목록
가정과가족을존중할권리

속성/
지표

가정생활에서의차별금지 장애인부모의권리 장애아동이지역사회내가족환경에서성장할권리

구조지표 23.1 장애인이 포함된가족생활에관한법률제정및장애인과그가족에대한지원또는도움을받을권리
규정
23.2 가족 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장애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기초하여 결혼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자녀의 수와나이터울을결정할권리(성및재생산건강관리
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포함),입양및입양될권리를제한하는규정없음206

23.3 아동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금지하는법안제정
23.4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환경에서대안양육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법안제정207

23.5 성적/재생산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규정및정책마련

23.6 부모 중한명또는양쪽모두의장애를이유로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208

23.7 재정 지원, 상담, 지역사회 기반 및 개인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을

23.8장애아동시설신규입소중지(지표 19.2.3)210

23.9 장애 아동 탈시설을 위한 시기별 계획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포함한국가정책211

23.10 장애 아동의 가족 내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가족 기반 대안적 돌봄 구축을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5&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5&Lang=en


214공공예산의양방향배분을비교하기위해총액검토필요

213 정책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가족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직계가족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가족 내에서 대안 양육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가족 기반 환경 내에서 친척 및 위탁 보호를포함한양질의가족기반대안양육을우선시해야함.
CRPD제 19조에관한일반논평제5호참조

212지원조치에는장애아동과그가족에게포괄적인정보,서비스및지원을조기에제공할수있어야하며,청각장애아동의부모의수어교육비지원등장애아동과가족의특별한
필요와 상황에 맞게 조정 필요. 모든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정보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정신장애와 관련된정보,서비스및지원은
아동의고통을의료화하지않아야하며,아동이가족안팎에서자신을표현할수있도록직접적이고기밀을유지하며지원해야함

209여기에는 장애인 부모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에 맞춘 사회 보호 및 지원 서비스(예: 장애인 한부모 지원 조치), 장애인도참여가능한육아교육,장애인부모및동료지원그룹등
다양한임의적지원조치포함필요모든지원서비스및관련정보는유니버설디자인원칙을고려하여모든장애인이접근할수있도록제공되어야함

제23조 -가정과가족존중에관한예시지표목록
가정과가족을존중할권리

속성/
지표

가정생활에서의차별금지 장애인부모의권리 장애아동이지역사회내가족환경에서성장할권리

요청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마련209

위한 충분한 사회 서비스 제공 및 가족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아동가족에대한지원212보장국가정책마련213

과정지표 23.11장애인부모자녀양육지원예산
23.1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특히결혼할권리,가족을설립할권리,성및재생산권리,입양,부모의
권리, 법적 절차에서의 절차적 조정 제공 의무, 합리적인 조정제공,접근가능한대체의사소통방식등에
관해교육을받은판사,공증인,의료전문가,사회복지사및관련전문가의수와비율

23.13장애아동시설보호예산대비탈시설 예산비율214

23.14 장애 아동 탈시설 촉진을 위해 장애 아동의권리에대해
교육을 받은 아동 거주 시설 직원, 사회복지사 및 관련
전문가의수와비율.
23.15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보장 및 지역사회 내
가족환경대안적돌봄에배정된예산



217부모역할지원에대한장애인의만족도에대한설문조사는권리보유자의관점을파악할수있는평가도구로유용함

216이지표에는다음이포함됩니다.
-장애로인해법적능력을박탈당했던사람이법적능력을회복하여친권을포함한가족의권리를회복(예:자녀양육권회복)한사람
-강제불임,강제낙태,강제피임등의피해를입은장애인으로서보상과구제를받을권리가있는장애인

215 장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위한공공기관(당국)의구체적인활동을검증하기위한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제 4조
3항 및 일반논평 7호에 따름. 장애인 참여 보장 방식에는 간담회, 기술 발표회, 온라인 설문조사,법안및정책안에대한의견요청등이포함됨.이를위해당사국은다음의의무가
있음;
-협의절차의투명성,접근가능성확인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보장
-장애인단체가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때정보제공을보류하거나조건을달거나방해하지않을것
-등록및미등록단체모두포함
-조기에지속적인참여보장
-참여를위한비용부담
참가자의관련비용을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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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가족을존중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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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에서의차별금지 장애인부모의권리 장애아동이지역사회내가족환경에서성장할권리

23.16 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 대중에게 가족 생활과 인간 관계에서 장애인의 권리(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포함),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
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대해알리고이에대한부정적인태도,편견,고정관념에맞서기위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23.17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포함하여 가족 생활 및 인간 관계에서장애인의권리와관련된법률,규정,정책및프로그램의설계,시행및
모니터링에장애아동과성인대표단체나아동주도계획등을통해장애아동과성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한협의과정.215

23.18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주장하거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 가족 및 관계에 대한 존중권리에대한 민원중조사및결정비율;이중신고자에게유리한것으로확인된
비율그리고이중정부및/또는의무수행자가준수한비율;민원처리절차별분리통계

결과지표 23.19 성관계, 피임 및 재생산 건강 관리(SDG
지표 5.6.1 기준)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여성 및 소녀의
비율(연령,장애,거주지역별비율) (지표 6.19)
23.20 가족 생활 및 관계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장애인 중 권리 회복된
사람수216

23. 21 자녀가 있는 가구 중부모중한명이상이장애를
가진가구의수와비율.
23.22 부모역할을지원하기위한주류지원서비스이용
장애인의 수(성별, 연령, 장애 유형,지원유형별및해당
서비스이용자전체중비율)
23.23 장애인의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위한장애인지원
서비스이용자수(성별,연령,장애유형,지원유형별)

23.24장애부모지원서비스에대한장애인만족도.217

23.25 지원 서비스 이용하고있는장애아동과그가족수(아동
성별,연령,장애유형,보조/지원유형별).
23.26 대안 보호((가족 환경/소규모 그룹홈 또는 기타 거주
보호 시설)에 있는 전체 아동 중 장애 아동의 수 및 비율(아동
성별,연령,장애유형및환경별) (지표 7.26)





221건물,교실,도서관,체육관,운동장,매점,위생시설,교통수단,장비및통신수단포함

220교육은초등,중등,고등,기술및직업교육(tVET),연수교사등모든수준과모든종류의행정직원과교사(예:체육,성교육등)를대상으로제공되어야함.사전교육은대학
등에서교사가되기위한과정을말하며,커리큘럼에통합교육에관한필수과목을포함해야함.현직교육은교사가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교직에종사하는동안받는교육또는
연수를지칭함.여기에는전문성개발연수,재교육과정및기타교육훈련기회가포함될수있으며,이러한필수과정에서는다음사항을다루어야함

- 통합교육교육학(주로교사용 );
- CRPD에따른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
- 교실및학교환경의접근성
- 합리적인조정제공
- 장애가있는학생을지원하기위한적절한보완및대체방식,의사소통수단및형식,교육기술및자료사용 .

219이러한계획에는통합교육촉진을위한인식제고노력의일환으로교사,학생,장애아동및기타부모의부모,더넓은지역사회를참여시키기위한조치와함께명확한목표,
벤치마킹,적용범위및기간이포함되어야함.

218모든수준의교육에는유아기,초등,중등,고등,직업,성인교육및평생학습포함. 법안에는다음요소가포함되어야함.
- UN CRPD에부합하는통합교육에대한명확한정의
- 장애에근거한차별금지
- “거부불가”조항
- 합리적조정및지원을제공할의무
- 장애아동을포함한모든아동에대한책임을교육부가담당
- 모든학습자가수어,토착/소수언어를포함하여자신의언어로배울권리

제24조 -교육에관한예시적지표*
장애인이자유로운사회에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인간잠재력,존엄성및자기가치의완전한개발

속성/
지표

통합교육시스템 양질의무료초중등교육 고등교육,직업훈련,
평생학습에대한접근

통합적인교육

구조지표 24.1 모든 교육 수준/공립 및 사립 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통합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218

24.2 다른사람과동등하게모든형태/수준의교육,훈련,
자격증 취득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는 조항이 법률
내에없음

24.3 통합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부가주도하는국가전략/계획존재219

24.4 장애 아동 조기 식별 및 정규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구축

24.5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포괄하는 비공식 및
비형식 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직업 및 기술 교육과 평생
학습에 대한 국가 전략/계획
수립여부

24.6 모든 교육 수준에서 모든
교사와 직원의 통합 교육을위한
필수사전및현직교육220

24.7모든학습자의다양한학습요구를반영하고각학습자에게맞게커리큘럼을수정/조정할수있는통합교육표준을갖춘국가교육과정
24.8과외활동을포함한모든교육환경과자료에대한국가접근성표준수립및적용221

24.9교육환경내장애를이유로한폭력,체벌,왕따,괴롭힘을금지하는법률제정



224공립/사립,초등/중등/고등/직업.

223다음을포함
- 조정및/또는수정된커리큘럼/평가;
- 보조장치
- 보완및대체방식,의사소통수단및방법
- 실시간지원

222손씻기시설과생리위생시설포함 www.unicef.org/wash/files/4_WSSCC_JMP_Fact_Sheets_4_UK_LoRes.pdf참조

제24조 -교육에관한예시적지표*
장애인이자유로운사회에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인간잠재력,존엄성및자기가치의완전한개발

속성/
지표

통합교육시스템 양질의무료초중등교육 고등교육,직업훈련,
평생학습에대한접근

통합적인교육

과정지표 24.10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5세 아동의
비율(유니세프MICS지표참고)(성별,연령,장애유형별)
24.1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선된교육기반시설및
자원; (e) 기본적인 식수 시설; (f)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 그리고 ;(g)(WASH 지표 정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에 접근
가능한학교의비율 (SDG지표 4.a.1)222

24.12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생활 기술 기반
HIV/성교육을제공하는학교의비율(유네스코지표)
24.13 성별, 연령, 장애, 교육기관 유형(공립/사립,
초등/중등/고등/직업)에 따른 괴롭힘, 체벌, 괴롭힘,
폭력, 성차별 및 학대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유네스코
지표).
24.14성별,연령,장애별교육수준및재원별학생 1인당
교육비(유네스코지표).
24.15특수학교수대비일반학교수.

24.16 개별 교육 계획,지원및기타조정223을
받는 장애 학생의비율(성별,연령,장애유형
및 거주지역별)
24.17 수어로 교육을 받는 청각장애 학생의
비율.
24.18 일반 교육 기관에 고용된 공인
수어통역사비율
24.19 미리 구비된 접근가능(readily
accessiblt)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학생비율

24.20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및성인의비율
(성별)(SDG 지표 4.3.1)) 및
장애유형별수치

24.21 모든 수준의 교사 및
교직원 중 통합 교육과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대한 교육을 받은
비율

24.22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배경,
고용된 교육기관 유형별로
세분화된장애인교사비율224.

http://www.unicef.org/wash/files/4_WSSCC_JMP_Fact_Sheets_4_UK_LoRes.pdf


*포괄적교육에대한권리에관한 CRPD위원회의일반논평 4호참조

226개별교육계획에따라장애학생별목표가포함된교육수준을달성한경우도수료에포함.이때,해당교육수준을이수했음을증명하고다른학생들과동등하게추가학습을할
수있도록허용되어야함.

225이지표는장애인에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의제관련의사결정에장애인을 참여시키기위한공공기관(당국)의구체적인활동을검증하기위한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제 4조 3항및일반논평 7호에따름.장애인참여보장방식에는 간담회,기술발표회,온라인설문조사,법안및정책안에대한의견요청등이포함됨.이를위해
당사국은다음의의무가있음;
-협의절차의투명성,접근가능성확인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보장
-장애인단체가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때정보제공을보류하거나조건을달거나방해하지않을것
-등록및미등록단체모두포함
-조기에지속적인참여보장
-참여를위한비용부담

제24조 -교육에관한예시적지표*
장애인이자유로운사회에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인간잠재력,존엄성및자기가치의완전한개발

속성/
지표

통합교육시스템 양질의무료초중등교육 고등교육,직업훈련,
평생학습에대한접근

통합적인교육

24.23통합교육을장려하고학생,교직원,가족,일반대중에게통합교육제공의의무및권리, 관련지원을알리기위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여부
24.24일반(주류)교육환경내장애인통합교육권리보장예산(주류학교나특수학교등배제/분리교육환경배정예산보다커야함)
24.25 교육 계획 및 개혁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특히장애아동의대표단체등을통한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한
수행된협의과정225

24.2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장애 아동 및 성인의 교육권관련 민원 중 조사 및 결정 비율; 이 중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이 중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예:사립학교)가준수한비율;민원처리절차별분리통계

결과지표 24.27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학교 밖 아동, 일반 초등/중등/고등 교육 기관/직업 훈련/평생 학습 과정 등록, 출석, 학년별 진급, 수료226, 중퇴 비율(성별, 연령,장애유형,
소수민족또는원주민배경,학년및교육수준별)
24.28 (a) 전체 학년 ⅔ 지점, (b) 초등학교 말기, (c) 중등학교 말기에 (i) 읽기, (ii) 수학에서 최소 숙련도 이상을 달성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별통계(SDG지표 4.1.1)및장애
유형/소수민족또는원주민배경별통계 (지표 7.25)
24.29 특정 연령대의 인구 중 기능적 문해력과 수리 능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를 달성한 인구의 성별 비율(SDG 지표 4.6.1) 및 장애/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배경별
비율
24.30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보유한청소년및성인의기술유형별비율(SDG지표 4.4.1)-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세분화.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4&Lang=en


제25조 –건강권에관한예시적지표*
장애로인한차별없이달성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향유

속성/
지표

주류및특정의료서비스에대한평등한접근 포괄적인건강보험 자유롭고정보에기반한동의

구조지표 25.1다음을명시적으로인정하는건강관련법률제정여부
- 민간 및 공공 환경에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장애인도
평등하게이용227

-합리적인조정을거부하는것은장애에따른차별
-여성,어린이,노인을포함한장애인의기밀존중
25.2 장애 여성과 소녀를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이 성 및 재생산 건강 관리, 정보 및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보장하는법과규정(SDG지표 5.6.2).
25.3 장애인, 특히 여성, 아동 및 노인이 보편적인 건강 보장 및 응급 치료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228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있도록보장하는국가정책/계획마련
229(지표 10.4)
25.4공공및민간의료시설에서채택되고적용되는국가접근성표준
25.5건강보험회사가기존장애/건강상태를근거로장애인을차별하는것을금지하는법률

25.6다음과같은법안제정
- 정신적 고통의 상황을 포함하여 법적 능력 상태, 자유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에
따라의료적치료를받거나이를거부할권리인정
-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행사할 때의 차별 금지(합리적
조정제공거부등)
- 모든 건강 정보와 동의서 양식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고
문화적으로적절하도록보장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 의료 지시서, 위임장 및 기타 의료적
의사결정지원형식에따라행동할의무규정230

25.7법률이나규정에 231다음내용부재
-제3자동의232

232제3자:가족,법적보호자,의료또는사회복지사또는전문가등

231건강,정신건강,가족,민사및형법포함

230의료 서비스 제공자는장애인이선택한지지자의참여를존중하면서건강관리에대해논의하고개인의자유로운사전동의를구할때장애인에게직접받아야함.사전지시서와
위임장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여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따라 지원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함.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증거("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이전에 나타난 선호도, 가치관, 태도, 서술 및 행동에 대한 고려" 포함)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A/HRC/37/56, 31문단), 이후 당사자의 의사표현이나의사결정(지원조치를통해얻었는지여부에
관계없이)에의해수정될수있음.

229아래내용포함
- 장애를이유로한차별금지
- 다른사람과동등하게장애인의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인정
- 다른사람들과동등하게주류건강및예방프로그램과서비스제공
- 다음을 포함한 일반 의료 서비스 내 특정서비스:적절한조기식별및조기개입(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수어통역,유아자극등과같은표적서비스제공을위한
조기아동장애검사및계획포함)이동성,시각,청각,의사소통및자기관리를위한보조장치및기술)

- 추가손상을최소화하고예방하는서비스
-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 HIV/AIDS, 청소년 및 노인 건강,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건강 분야. 정신건강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와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장애별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이러한서비스는당사자의자유로운사전동의를바탕으로해야하며
동료지원,위기지원,심리치료및상담(트라우마상담포함)등을포함한기존서비스에대한광범위한대안을포함.

228필수 건강 서비스부터 보건 재정 개혁에 이르기까지보편적건강보장의구현에는건강관련훈련및재활,보조장치및기술을포함하여장애인에게필요할수있는모든범위의
건강관리서비스가포함되어야함

227HIV/AIDS감염인포함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7/360/32/PDF/G1736032.pdf?Open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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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형의 비자발적 치료-모든 형태의 수술233,모든유형의약물
투여234,치료(예: ECT),의료기기,벨트또는구속장치

25.8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의 의료 및 보건계통 교육 과정 내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사회적 결정
요인(정신건강등)포함

과정지표 25.9 접근 가능한 건물 및 환경, 의료 및보건장비,정보
및 통신 등 국가 접근성 표준을 충족하는 공공 보건소,
병원및기타의료서비스제공시설의비율235

25.10 접근 가능한 대체의사소통방법을제공하는공공
보건소및병원의비율236

25.11 정신보건에 배정된 예산중지역사회기반서비스
및 지원에 할당된 예산의 비율(정신병원 및 병상에
할당된예산과대조)

25.12 총가계지출또는소득에서건강에대한
가계 지출이 많은 인구의 비율(SDG 지표
3.8.2)(성별,연령,장애유형별)
25.13 전체 인구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연령,
성별,장애유형별).
25.14 성별, 연령,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평균본인부담의료비용

25.15 정신적 고통 상황을 포함한 모든 의료 서비스,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입각한동의
및치료를거부할권리에대한규정채택237

237이러한규칙에는아래내용포함
- 명시적으로장애인포함
- 제3자에따른치료및동의금지
- 개인의자율성,의지,선호도를존중하는지원인식및보장
- 접근가능하고대안적인의사소통방법인식및제공
- 항상개인의법적능력행사에따른사전지시서/계획도구인지
- -상당한노력에도불구하고당사자의의사표현을얻을수없는경우, '최선의이익'기준이아니라의사와선호도에대한최선의해석이행동방침을결정하도록보장

(CRPD제12조에관한 일반논평제1호참조).

236무엇보다도수어,선주민/소수자언어,점자등접근가능한언어와형식으로환자를위한정보및통역제공

235상담실,진료및수술시설,화장실,대기실포함

234피임약,신경이완제,성장억제제,정신을바꾸는약물등

233불임수술,임신중단수술등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1&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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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성별,연령,장애유무별로세분화된필수보건서비스보장238(SDG지표 3.8.1)239

25.17 성과 재생산 및 정신건강을포함한건강관련법률,규정,정책및프로그램의설계,실행및모니터링에장애인대표단체를포함하여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
위한협의진행 240

25.18공공및민간보건부문직원,특히의료전문가와보건프로그램및서비스제공자중장애인의건강권및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에대해교육을받은비율
25.19 장애인,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건강 정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정신건강및복지,성과재생산보건,신체활동참여의이점
등에관한장애인과그가족을대상으로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25.20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및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의료 보험의 접근 및 제공에 대한 민원 중 조사및결정비율;이중신고자에게유리한것으로확인된비율그리고이중
정부및/또는의무수행자(예:민간의료서비스제공자)가준수한비율;민원처리절차별분리통계

240 이 지표는 장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공 기관(당국)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 4조 3항 및 일반논평 7호에 따름. 장애인 참여 보장 방식에는 간담회, 기술 발표회, 온라인 설문조사, 법안 및정책안에대한의견요청등이포함됨.이를위해
당사국은다음의의무가있음;
-협의절차의투명성,접근가능성확인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보장
-장애인단체가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때정보제공을보류하거나조건을달거나방해하지않을것
-등록및미등록단체모두포함
-조기에지속적인참여보장
-참여를위한비용부담

239SDG지표메타데이터참조: "형평성은 UHC정의의핵심이므로,국가내서비스보장범위의불평등에대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 UHC서비스보장지수를사용해야한다.이를
위해전국인구와취약인구에대한지수를별도로제시하여두인구간의차이를강조할수있음"

238이는생식,산모,신생아및아동건강,전염병,비전염성질환,서비스역량및접근성을포함한추적개입을기반으로한일반및가장취약한인구의평균필수서비스보장률로
정의



제25조 –건강권에관한예시적지표*
장애로인한차별없이달성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향유

속성/
지표

주류및특정의료서비스에대한평등한접근 포괄적인건강보험 자유롭고정보에기반한동의

결과지표 25.21연령,장애유형별산모사망률(SDG지표 3.1.1)
25.22현대적방식의가족계획이필요한연령별,장애별가임기여성및소녀의비율((SDG지표 3.7.1)
25.23성별,연령별,주요인구(SDG지표 3.3.1)및장애별미감염인구 1,000명당신규 HIV감염자수
25.24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1,000명당 결핵, 말라리아 및 B형 간염 발생률(SDG 지표 3.3.2, 3.3.3,
3.3.4)
25.25성별,장애,원주민/소수자배경인구 1000명당 15~60세사이사망확률((WHO지표)
25.26성별,연령,장애별영양실조유병률(SDG지표 2.1.1).
25.27 5세 미만 아동의 영양불균형 출현률-유형별(영양실조 및 과체중), 성별, 연령 및 장애별(SDG 지표
2.2.2).
25.28출산인연령별,장애유형별숙련된보건인력이참여하는출산비율(SDG지표 3.1.2)

25.29 성관계, 피임 및 재생산 건강 관리와 관련해 정보에 입각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여성과소녀의연령및장애별비율(SDG지표
5.6.1)
25.30일반인구 10만명당연간비자발적입원비율.

*장애인의건강권에관한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보고서( A/73/161)참조.

https://undocs.org/en/A/73/161


제26조 -가활및재활에대한지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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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지표

부문간재활시스템및서비스 가활및재활을위한보조기기및기술의가용성,지식,사용*



246이러한조치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포함될수있다:
- 장애인을위해설계된보조기기및기술을수입할시의세금및관세면제(특히현지에서구할수없거나가격이저렴한경우).
- 장애인을위해설계된보조기기및기술구매를위한수당또는저금리대출을포함한재정지원.
- 추가비용을방지하기위한공정한환급제도.
- 공적지원을받는 (가활및재활을위한)보조기술의직접제공.
- 필수보조기기목록(Priority Assistive Products List)의 채택 및 보조 제품의 공공 조달, 규제,제공및전달을촉진하기위한기타WHO도구의사용(WHO웹사이트참조).이로
인해장애인이가활및재활을위해목록에등재되지않은제품에접근하는것을방해해서는안된다.

관련 행정 절차는 투명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장애인이 가활과 재활을 위한 보조기기 및 기술을 이용할 때 추가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한다.

245이계획에는정보통신기술,이동보조기구,기기및보조기술을포함한신기술에대한연구및개발착수및촉진이포함되어야하며,저렴한비용의기술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
한다.

244 공공 조달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공급,품질,경제성,다양성및선택의폭을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다.국가가관리하는제도의수혜자의접근성을높이고,가격을
낮춰경제성을보장함으로써시장형성에기여하기위해,규정과입찰요청은저렴한가격으로양질의제품을공급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243아러한전략또는계획은다음을준수해야한다:
- 장애,성별,연령에관계없는모든장애인의포괄;
- 가활및재활서비스이용자격에대한재정기준(소득기준)의제외또는삭제;
- 서비스가지역사회에서장애인의참여와포함이라는원칙과목표에기반하여이루어지도록보장;
- 특히보건,고용,교육및사회서비스분야에서서비스를조직,강화및확장하기위한부문간접근방식의보장;
- 개인의필요와강점에대한다학제적평가를바탕으로서비스가제공되도록보장;

242가활및재활서비스에대한접근은다음과같은것으로변질되지않아야한다:
- 개인의 선택, 의지 및 선호를 배제하거나 협약의 조항 및 원칙에 위배되는 치료 또는 생활 방식을 받거나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하는경우(예:재활서비스이용을위한
시설입소요구).
- 어디에서누구와함께살지에대한선택권을갖기위한전제조건(예:시설에수용되지않기위한목적으로재활치료를받아야하는경우);
- 혜택을받기위한전제조건(예:사회보호혜택을받기위한목적으로재활치료를받아야하는경우).
- 재활과정의초기요건을넘어병원이나시설에서생활하는것과같은영구적이고특정한생활방식을받아들이는것을조건으로하는경우

241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의조직,제공및전달이개인의자유롭고정보에입각한동의를바탕으로이루어져야하며,비차별적이고,참여적이고,이용가능하고,저렴하고,
접근가능하며,지역사회에기반한것이어야한다.

구조지표 26.1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서비스이용에
관한법률제정241 (이는다음사항을포함할것):
-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포함한 장애, 국적, 또는 이주 지위, 기타 사유
등을이유로한장애인에대한차별의금지.
-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지하여장애인을강제또는조건부재활및재활서비스로부터보호.242

26.2 동료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부문 간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가활 및 재활 서비스를
조직,강화및확대하기위한국가전략/계획의채택243.
26.3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포함하여관련법률의시행을위한법적절차를개시할권한을갖는,
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가활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공 및 민간
시설과프로그램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과검사를수행할독립기관의지정.

26.4 공공 조달을 포함하여244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보조 기기 및 기술의 가용성, 지식, 사용을
촉진하기위한국가전략,정책또는법률의채택.245

26.5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 관련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보조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하기위한법적및규제조항246

https://www.who.int/phi/implementation/assistive_technology/global_survey-apl/en/


249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이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참여에관한보고서인 A/70/297보고서와연계된포괄적의사결정을향한효과적인참여활성화에관한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권고를참조.

248 인식 제고 캠페인은 장애인을 환자나 시혜와 돌봄의 대상이아닌권리보유자로인식할수있도록인권에기반한접근방식을채택해야한다.또한보조기기나기술의공개적인
전달 행사 등을 통해 시혜적 접근을 강화하거나 장애를 병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한다.이와관련해협약제8조에관한지표를참조할
것.
일반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은 최종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해야하며,보다개인화된캠페인은재활에대한태도를변화시키는것을
목표로해야한다.

247예를들어건강관련재활전문의사,보조기기및기술의제공,장착및사용교육을받은인력,직업개발및배치전문가,직업및고용분야의업무조정전문가등이포함된다.

- 지역사회내에서또는가능한한지역사회와가까운곳에서접근성,서비스의적시제공및연속성을보장;
- 다양한동료지원프로그램을개발,지원및강화하기위한조치의포함;
- 조기개입서비스를받는장애아동의부모를위한교육의포함.
- 국제협력을포함한적절한자원배분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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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지표 26.6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포함하여 CRPD에따라가활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교육
및인증을받은전문가의수(전문가의종류,업무분야및지리적위치별로세분화).247

26.7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과 관련하여 공공 조달을 포함하여장애인을
위해설계된보조기기및기술의가용성을촉진하기위해할당및지출된
예산.

26.8. 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일반대중에게,서비스및관련보조장치와기술을포함하여가활및재활분야에서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기존의자격과혜택에
대한정보를접근가능한형식으로배포하는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248

26.9 지정된 독립 기관과의 조율 하에 재활 및 보조 기기 제공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한협의절차의수행.249

26.10 가활 및 재활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접수된민원중조사및판결이이루어진비율,민원인에게유리한결정이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이행자(예:사립학교)가그
결정을준수한비율(각각메커니즘유형별로세분화).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undocs.org/en/A/70/297
http://www.embracingdiversity.net/files/report/1494324929_enabling-effective-participation-booklet.pdf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보고서, A/HRC/34/58,단락14및보조기기및기술에관한팩트시트참조.

252 WHO의 신속한 보조 기술 평가(RATA)는 보조기술의필요성,수요및접근장벽에대한인구수준에서의데이터수집을지원한다. WHO의보조기술평가역량도구(ATA-C)는보조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량(재정, 법률, 인력 및 제공 포함)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WHO웹사이트에서확인하거나이메일(assistivetechnology@who.int)로문의할수
있다.

251장애인의가활및재활서비스만족도에대한설문조사는권리보유자와서비스수혜자의견해를파악할수있는평가도구로서유용할수있다.

250 몇 가지 결과 지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장애개발 컨소시엄이 '우리가 만드는 차이를 포착하기. 지역사회 기반 재활 지표 매뉴얼"제안한 바에 기초해 있다. 이 표의 목적상,
지표는건강관련재활서비스영역에국한되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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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표 26.11성별,연령,장애서비스의유형및분야,지리적위치별로세분화된,재활서비스를이용할
수있는장애인의수와비율(WHO및 IDDC지표기준)250.
26.12 성별, 연령, 장애, 서비스의 유형 및 분야,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지난 12개월 동안
재활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WHO 및 IDDC 지표
기준).
26.13 성별, 연령, 장애, 서비스의 유형 및 분야,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장애인의 가활 및
재활서비스만족도수준.251

26.14 성별, 연령, 장애, 제품의 유형,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보조 기기 및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WHO및 IDDC지표에근거).252

20.15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 조치의 종류에 따라세분화된,가활
및 재활 목적에 특화된 보조 기기및기술에접근하기위해 (세금및관세
면제, 재정 지원 또는 보조금과 같은) 특정 조치의 혜택을받는장애인의
수.
26.16 성별, 연령, 장애, 제품의 유형, 지리적 위치별로 세분화된, 보조
기기및기술을사용하는장애인의수와비율(WHO및 IDDC지표기준).

https://undocs.org/en/A/HRC/34/58
http://www.embracingdiversity.net/files/report/1494325326_what-are-assistive-technologies.pdf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199524/9789241509855_eng.pdf;jsessionid=A8DF561F67EE375B6C4873C368FE0298?sequence=1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199524/9789241509855_eng.pdf;jsessionid=A8DF561F67EE375B6C4873C368FE0298?sequence=1


258 ILO,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협약, 1999(제182호)참조.

257 예를 들어, 이러한 제도는 혜택의 부여를 업무상의 무능력함/역량없음의 선언적 의미와 연결지어서는 안 되며, 수혜자의 구직/취업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퇴근
교통비등장애관련추가비용을언급하지않은채취업을이유로급여가자의적으로회수되는것을허용해서도안된다.

256예를들어,헬프라인(helpline),네트워크등의안내및지원메커니즘을통한지원을받을수있다.

255국가고용전략/계획은다음과같은조항을반드시포함해야한다:
- 고용서비스,자영업,창업,협동조합개발및개인사업에대한동등한접근성보장
- 고용촉진프로그램,인센티브등고용을촉진하기위한조치
- 장애가있는청소년및여성,특정및다중지원요구가있는사람등과관련된특정조치.

254최소한다음과관련된조항들은없어야한다:
- 모든유형의장애와관련된고용또는직업훈련에대한접근제한;
- 법적능력지위와관련된고용또는직업훈련에대한접근제한;
- 손상/장애에따른최저임금적용예외를규정하는조항;
- 업무능력이나업무적합성과같은손상/장애기반평가를포함하는조항;
- 장애인을위한제한된고용또는직업훈련범주를설정하는조항
- 장애인을위한제한된작업장또는분리된작업환경의유지(예:보호작업장)

253 근로 및 고용 관련 법률은 채용, 고용, 근무 지속성, 경력 발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급여/보수,자영업및기업가정신의모든측면과조건을다루며,다음사항을반드시
포함해야함:

- 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거부를포함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의금지;
- 강제노동,폭력및괴롭힘의금지및그로부터장애인에대한보호;
- 적극적우대조치프로그램,세금면제,기타인센티브및기타조치를포함한적절한정책과조치를통한장애인고용촉진;
- 자영업,창업,협동조합개발,장애인의사업추진에있어동등한기회의보장;
- 노동조합가입과관련한동등한대우
- 육아휴직및휴가자격에대한동등한권리보장
- 주류금융서비스제공업체가제공하는금융서비스(대출,저축,보험,송금등)에대한동등한권리(특히자영업,창업등의허용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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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표 27.1장애인을포함하는업무와고용,교육및고용서비스의모든측면에관한법률제정.253

27.2장애를이유로직간접적으로고용을제한하는법률또는규정상의조항이없어야할것.254

27.3장애인을포함하는직업훈련을장려하는국가계획(주류또는장애특정)의채택.
27.4공공및민간고용에서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종합적인국가고용전략및계획(주류또는장애특정)의채택.255

27.5 직장 내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과 업무 환경 및 의사소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주, 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지원.256

27.6장애인에게혜택을제공하는사회보호제도는부정적인센티브로작용하지않으며,근로및고용과양립할수있어야할것.257

27.7국가접근성표준의채택과직장내적용.
27.8장애여성을포괄하는근로및고용과관련된국가젠더법률및정책.

27.9 강제 또는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법률과 정책에는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27.10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는 모든 법률과
정책에는 장애 아동이
포함됩니다.258



261 이 지표는 CRPD 제4조 제3항 및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General Comment no. 7)에 의거하여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자문 회의, 기술 설명회,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 입법 및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기타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포함)을확인해야한다.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이행해야한다.

- 협의프로세스가투명하고접근가능한지확인해야한다;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해야한다;

- 정보와조건을제한하거나,장애인단체의자유로운의사표시를방해하지않아야한다;

- 등록단체와미등록단체를모두포함해야한다;

- 조기참여와지속적인참여를보장해야한다;

- 참여자의참여관련비용을부담해야한다.

260 적극적 우대조치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할당제와 보조금(subsidies) 및 인센티브, 보조금, 취업/생계 프로그램 전환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59여기에는금융서비스제공업체가제공하는금융서비스(예:소액금융)를이용할수있는경우,소액금융프로그램에등록한후사업이소득을창출하는경우가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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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성별,연령,장애별로세분화된,고용결과및고용관련서비스이용에대한정기적인보고를규정하는법적요건.

과정지표 27.12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프로그램, 평생 학습, 직장 복귀 프로그램 및 기업가 정신,창업,
협동조합 개발 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비율(연령,성별,장애별로세분화).

27.1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취업 코칭, 취업 알선 및 인턴십, 직장
재활, 소액 금융프로젝트및프로그램259,적극적우대조치260를통한
고용 등 각 조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와 비율(연령, 성별,
장애별로세분화).
27.14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성별, 연령,
지역(SDG지표 5.4.1)및장애별로세분화).

27.15합리적조정(정당한편의제공)을포함하여장애인의권리에대해교육을받은고용서비스,직업훈련및소액금융 (공공및민간)직원의수와비율.
27.16통합을증진하고고용주및개인에게고용및고용서비스와관련된권리와책임을알리기위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27.17 고용 관련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협의프로세스의수행261.
27.18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가 관련된 그리고/또는 장애인이 연루된 근로 및 고용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민원인에게
유리한결정이내려진비율,정부및의무이행자가결정을준수한비율(각각메커니즘유형별로세분화).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263여기에는분리된환경(예: '보호작업장')에서 (공식적또는비공식적)업무에종사하는장애인이포함된다.

262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여성 고용권의 맥락에서 요인에 가중한 성별 임금 격차(factor weighted gender pay gap)의 사용을 장려하는 ILO, "2018/19 글로벌 임금 보고서: 성별 임금

격차의원인(2018) "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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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표 27.19 고용 형태(공공, 민간, 자영업) 및 직위 종류(예:
관리직/행정직),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비장애인의
고용률및전체고용률대비장애인의고용률.
27.20 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된, 비장애인의 실업률 및 전체
실업률대비장애인의실업률(SDG지표 8.5.2기준).
27.21 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비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및전체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대비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27.22 연령 및 장애별로 세분화된, 관리자 직책에 있는 여성의
비율(SDG지표 5.5.2).

27.23 성별, 연령별, 장애별로 세분화된, 비공식 부분 경제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및 전체 인구 대비 비공식 부문 경제에
종사하는장애인의비율.
27.24 연령, 성별, 장애별로 세분화된, 시간제 및 임시직에
종사하는비장애인및전체인구대비장애인의비율.
27.25 직종,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된, 여성 및 남성 직원의 평균
시간당수입(SDG지표 8.5.1).262

27.26 강제 또는 강압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별로
세분화).

27.27전체경제활동인구중공개노동시장밖에서일하는장애인의수와비율.263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650553.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6505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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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생활수준 사회보호및빈곤감소

구조지표 28.1 모든 사회 프로그램, 주거, 영양, 물, 위생 및 건강을
포함한 모든 주류 또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다른사람들과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장애인을포괄하는
법률을제정하고국가정책/계획을채택할것.
28.2 국가 접근성 표준을 채택하여 공공, 민간 주택, 식수 및
위생시설에적용할것.

28.3 장애인을 명시하고 사회 지원 및 사회 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사회보호및빈곤감소에관한법률.264

28.4 주류265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호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지표 28.3에 명시된 입법 기준을
충족하고,프로그램과서비스가장애인을포용하도록보장할것.266

28.5다음의법적,규제적조항또는정책적조치를요구하지않을것:
-장애인의법적능력포기;267

-혜택,사회보호프로그램에접근하기위해이행할수없거나수혜자에게불리한영향을미치는조건.268

268 장애인이 혜택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장벽이있는경우에는혜택과관련된조건이요구되어서는안됨.예를들어,장애인이학교를이용할수없는경우학교출석을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교통수단이 없어 보건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 또한 조건부 지급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CRPD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침해해서는안됨(예:본인의의지에반하는재활또는치료(정신건강치료포함)를준수해야하거나,급여를받기위한조건으로분리된환경에서생활해야하는경우).

267장애인의 완전한 법적 능력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CRPD 제12조에 위배됨)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과 은행 계좌 관리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은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어진 혜택과 지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적 능력의 제한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혜택과지원에대한선택,통제및자율성을촉진할수있도록적절한편의를제공하도록설계되어야함.

266이러한시스템과프로그램은다음을보장할것:
- 사회보호단계 (참조 ILO guidance)
- 장애가있는성인의경우,해당장애인당사자에게직접지급;
- 당사자일부비용분담프로그램내에서분담능력이제한적인장애인을위한정부재정지원금;
- 당사자일부비용분담제도에서비분담제도로전환할때혜택과서비스의연속성을보장;
-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 또는 지원금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프로그램에대한효과적인접근을촉진해야함.

265주류사회보장제도와프로그램에는모든근로자,모든아동,모든노인등과관련된제도가포함.

264사회보호법은다음을포함할것:
- 합리적인편의제공거부를포함하여프로그램의모든측면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
- 주류제도와장애별제도에효과적접근;
- 장애관련비용과현금및현물지원(예:보조기기,이동보조기구)이급여수준설정과소득기준선설정모두에서국가사회보장제도에반영되도록보장(예:최저소득
기준선에대한대리수단테스트에장애를요소로포함시킴);

- 특정연령대(아동,청소년,근로연령성인,노인)를포함하여모든연령대의장애인이지역사회에포용될수있도록보장하는데필요한재정적지원제공(시설퇴소또는
시설화방지,주거적응,장애인을포용하는방식으로장애관련지원및서비스받기위한지원포함);

- 급여수급자격,수급과고용간의호환성;
- 지역사회장애인의필요를충족하는적절한사회보호프로그램으로대체하여거주시설을단계적으로폐지하는사전예방적조치;
- 혜택자격은의학적진단없이도필요에대한대화형평가에따라충족될수있어야함.

자세한지침은 2019공동성명서 "장애인의완전하고효과적인참여를지원하는포용적인사회보호시스템을향하여"를참조.

https://www.ilo.org/secsoc/areas-of-work/policy-development-and-applied-research/social-protection-floor/lang--en/index.htm


제28조 -적절한생활수준및사회적보호에대한지표예시
적절한생활수준과사회적보호를받을권리*

속성/
지표

적절한생활수준 사회보호및빈곤감소

28.6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공공 주택 등 주거지의 수와
비율.
28.7 공공 주택 프로그램의 수혜자 수와 비율을 성별, 연령,
장애및지리적위치별로세분화한수치.
28.8 식수, 위생,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수와
비율을장애인가구와지리적위치별로세분화한수치.

28.9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여성, 아동, 노인, 원주민, 소수민족,
장애를 가진 이주민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장애 관련 추가 비용과 개인에 맞는지원서비스를결정하는
완전한접근성시스템.
28.10 사회 보호 혜택을 신청하는 장애인과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을 성별, 연령, 장애,
원주민/소수민족배경,이민자신분,혜택의종류(주류또는장애별)로세분화한수치.
28.11 수혜자는 장애인이며,연령,성별,장애,원주민/소수민족배경,이주민신분,프로그램종류(주류또는
장애별)에 따라 세분화된 주류 및 장애별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지출된
예산.

과정지표 28.12 영양, 주택, 물 접근성, 위생, 사회 보호 및 빈곤 감소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대표 기관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프로세스.269

28.13 영양, 주거, 물 접근성, 위생,사회보호및빈곤감소계획과관련된프로그램및서비스제공에관여하는모든공공부문직원중장애인의권리,특히장애관련비용과
보조기기및기타형태의장애인지원제공에대한교육을받은직원의비율.270

28.14 영양, 주거, 물, 위생, 사회 보호 제도,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원주민, 소수민족및장애를가진이주민을대상으로장애인단체와협의하여설계하고실행하는장애인
프로그램및서비스에관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28.15 영양, 식량, 주거, 물, 위생, 사회 보호 제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하거나 장애인이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및참여에대한불편사항접수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불만 제기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비율,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불만 사항을 준수한 비율을 각각 메커니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표시한수치.

270교육에는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법,차별금지및합리적인편의제공,유니버설디자인,접근성(접근가능한정보및커뮤니케이션포함)도포함할것.

269 이 지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3항 및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에 따라 공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을검증해야하며,여기에는자문회의,기술설명회,온라인상담설문조사,입법및정책초안에대한의견요청,기타참여방법및
메커니즘등이포함.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할것.

- 상담프로세스의투명성과접근가능성확인;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보장;

- 정보를보류하거나장애인단체가자유롭게의견을표현하는것을조건으로삼거나방해하지않을것;

- 여기에는등록된조직과미등록조직이모두포함;
- 조기에지속적인참여를보장;
- 참가자의관련비용을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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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표 28.16아동,실업자,노인,장애인,임산부,신생아,산재피해자,빈곤층,취약계층을구분하여성별에따라사회보호단계/제도의혜택을받는인구의비율 (SDG지표 1.3.1).
28.17장애관련비용이결정되고보장되는모든형태의사회보장제도를이용하는장애인의비율(성별,연령,장애유형별).
28.18성별,연령별,장애별인구 10만명당노숙인수.
28.19슬럼가,비공식거주지또는부적절한주택에거주하는도시인구의성별,연령별,장애별비율(SDG지표 11.1.1).
28.20안전하게관리되는식수서비스를이용하는인구의성별,연령별,장애별비율(SDG지표 6.1.1).
28.21비누와물로손을씻을수있는시설을포함하여안전하게관리되는위생서비스를이용하는인구의성별,연령별,장애별비율(SDG지표 6.2.1).
28.22성별,연령,고용상태,지리적위치(도시/농촌)및장애별국제빈곤선이하인구비율(SDG지표 1.1.1).
28.23전체인구대비하루국제빈곤선미화 1.90달러(PPP)미만으로생활하는장애인의비율(성별,연령별).271

28.24성별,연령별(SDG지표 1.2.1)및장애별국가빈곤선이하에거주하는인구의비율.
28.25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 아동 중 국가적 정의(SDG 지표 1.2.2)에따라모든차원에서빈곤에처해있는인구의비율을장애별로구분하여사회적이동전후에비교한
비율.
28.26중위소득의 50%미만으로사는인구의비율(연령,성별,장애인기준)(SDG지표 10.2.1).
28.27기본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가구에거주하는인구의비율(SDG지표 1.4.1),장애인가구별비율.
28.28성별,연령별,장애별식량불안경험척도(FIES)에근거한인구중중등도또는중증식량불안의유병률(SDG지표 2.1.2).
28.29성별,연령별,장애별영양실조유병률(SDG지표 2.1.1).
28.30 5세미만아동의영양실조유병률,유형별(영양실조및과체중),성별,연령및장애별로세분화.
28.31성별,연령,장애별전기를사용할수있는인구의비율(SDG지표 7.1.1).

*장애인의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장애인의사회적보호권에관한보고서, A/70/297참조.또한특별보고관의사회보호에대한포용성보장,자립과참여를

지원하는사회보호를위한선택과통제,포괄적인사회보호를통한빈곤퇴치에대한팩트시트참조.

271PPP 수치는 세계은행에서 업데이트하는 대로 사용할 것. PPP는 가구 및 개인 수준에서 건강, 교육,생활수준등다양한박탈감을파악하는다차원빈곤지수(MPI)와함께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 기반 빈곤 측정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수있음.두가지를모두파악할수있는경우, MPI와 PPP를함께사용하면정책입안자에게보다포괄적인정보를
제공할수있음.

https://undocs.org/en/A/70/297
http://www.embracingdiversity.net/files/report/1494325154_enabling-inclusion-onepager.pdf
http://www.embracingdiversity.net/files/report/1494325196_fighting-poverty-onepager.pdf
http://www.embracingdiversity.net/files/report/1494325196_fighting-poverty-onepager.pdf


275대중참여법안은의사결정과정에시민을참여시키는메커니즘과관련이있으며,무엇보다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될수있음:
- 정부관리가영향을받는사람들과협의하고결정을내릴때그들의의견을고려하도록요구.
- 커뮤니티에서나온이니셔티브가법률이나공공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장려.
- 공공절차에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절차의투명성과적시에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제공.

274제9조(접근성)의지표참조.

273여기에는선거권,피선거권,공직수행및공적기능수행에대한법률또는관행상의모든거부또는제한이포함될것:
- 현재법적능력이박탈된사람들의비율(CRPD제12조위반).
- 장애를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차별(예:유권자등록이나출마또는공직취임에서배제하는법적조항, "정신이건전하지않다고선언된사람", "정신이상자", "무능력자"로
간주되는사람,신체적또는 "정신적" "부적합"또는공식언어를쓰고읽고말하는능력과관련된배제,투표절차의접근성부족또는투표소접근거부)에해당하는행위.

-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 차별(예: 투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별적 평가에 근거한 배제, 또는 자필 서명, 지문 등 개인 식별/인증에 대한 엄격한 요건으로 인한배제)에
해당.

- 정신건강환경에서자유를박탈당한장애인을포함하여현재단기또는장기적으로시설에거주하는장애인의비율(CRPD 14조및 19조와모순됨)
- 등록절차또는요건을통해장애인의투표권을직간접적으로제한할수있는행위금지.

272선거법에는투표권,선거입후보,선거의설계,절차및모니터링에관한법률을포함할것.선거법에는다음을포함할것:
- 합리적인편의제공거부를포함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
- 모든필수접근성기능(건축환경,정보및통신)을제공.
- 공적기능수행을위한인적지원(예:수화통역,개인보조)을포함한지원조치를받을권리.
- 선거권,피선거권및공직을수행할권리를보장하기위한불만처리메커니즘(선거과정중및선거후이용가능)의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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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이고평등한참정권 선출,공직,공적기능수행 공적생활및공무수행에대한
결사및참여의자유

구조지표 29.1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선거권과피선거권을가지며,공직을효과적으로수행하고모든수준과
정부기관에서모든공공기능을수행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정치및선거제도에관한법률.272

29.2 헌법, 법률 또는 규정에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수행 및 모든 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273

29.3투표절차,투표환경,시설및자료,모든공공건물에대한접근성표준을수립하고적용할것.274

29.4 유권자 등록 장애인 수와 비율, 관련 민원을 포함하여 선거권 행사 장애인 수 및 비율, 공직을보유하고공적기능을수행하는
장애인수및비율에대한데이터를수집해야하는법적요구사항.

29.9 특히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
협박, 괴롭힘,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장애인 단체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지표
1/4.10)
29.10 장애인을 포용하는 대중
참여에관한법률제정.275



279예를들면다음과같음:

- 정치및공공생활에서장애인의기여에대한인식제고및기타홍보조치;

- 미디어접근우대,미디어가장애인후보를포함하도록하는인센티브등캠페인기회에도움이되는조치;

- 정당및연합이준수해야할후보자명단에장애인할당제의무화,장애인이포함된후보자또는정당명단에대한국가지원금우대;

- 의회에서장애인을위한지정석;

- 공공부문에서장애인을공무원으로의무적할당.
이러한모든조치는다양한장애인,특히가장소외된집단이동등하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모니터링되어야하며,남성과여성간의평등에기반할것.

278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투표 절차, 투표 환경, 시설 및 자료의 접근성 보장 의무의 이행 및 준수를 대체, 연기 또는
약화시키는것으로해석하지않을것.

277여기에는최소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할것:

- 후보자의공약및플랫폼에대한정보,투표소접근성,투표소,투표자료,지침,선거관리자와의의사소통(예:수화통역)등선거운동과관련된정보에대한접근성.

- 유니버설디자인원칙의존중과구현

- 정보 및 의사소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형식의 가용성: 점자, 수화, 캡션,촉각커뮤니케이션,읽기쉽고이해하기쉬운형식,그림문자및기타대체및증강커뮤니케이션
방식(ICT포함)

- 장애인의접근성관련추가요구사항고려하기

- 선거관리기관에장애인담당자를임명.

276여기에는결사의자유권리에대한법률이나관행의부정이나제한을포함하지않을것:
- 현재법적능력이박탈된사람들의비율(CRPD제12조와모순됨).
- 장애(예: "정신이상자", "무능력자"또는 "무능력자"등)를근거로한경우
- 정신건강환경에서자유를박탈당한사람들을포함하여현재단기또는장기적으로시설에거주하고있는장애인의비율
- 정신건강환경에서자유를박탈당한장애인을포함하여현재단기또는장기적으로시설에거주하는장애인의비율(CRPD 19조및 14조와모순됨).
- 장애인의결사의자유권리를직간접적으로제한할수있는단체의등록요건이나절차를통하지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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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장애를이유로결사의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이없을것.276

29.5 투표 절차, 환경, 시설, 자료, 불편사항 제기 메커니즘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 관리 기관의 국가 계획 채택과
유권자 등록 및 유권자 교육, 투표소 근무자 및 직원 채용 및
교육에관한포용적관행채택.277

29.6 장애인이 스스로 비밀 투표를 통해 투표할 권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최대한 존중하여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권리, 모든 투표 과정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보장하는법률과규정제정.278

29.7이를촉진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채택:
-정당의활동과행정에장애인의참여;
-장애인후보의선거입후보;
-장애인후보자선출;
-장애인의공공기능및공공서비스직책보유.279

29.8 장애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 동등하게선거에출마하고
효과적으로공직을수행할수있는자격을보장하는법적조항의
존재여부와지원조치의가용성.



282 A/HRC/31/62, 40항; A/70/266, 26항참조.

281이 지표는 CRPD 제4.3조 및 일반논평 2번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할것을요구함.협의회의,기술브리핑,온라인협의설문조사를포함한 CRPD위원회의 7개위원회는참여방법및메커니즘중에서법률초안및정책에대한
의견을요청함.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할것.

- 협의과정이투명하고접근가능하도록보장할것.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할것.

- 장애인단체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는데정보를숨기거나조건을부여하거나방해하지않을것.

- 등록된조직과등록되지않은조직을모두포함할것.

- 조기에지속적인참여를보장할것.
참가자의관련비용을부담할것.

280이는실제또는인지된장애에근거한모든지원자에게적용되며,특히장애가공개된심리사회적장애가있는지원자와같이장애가공개된지원자의경우더욱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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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및 공적 기능 수행권, 결사의 자유 및 공공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행사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시된 지출에
대한표시를설정하는법적요건.

과정지표 29.13 모든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수행, 모든 공적 기능 수행, 결사의 자유, 공적생활및공무수행에대한참여의자유를행사함으로써모든장애인의정치및
공공참여를촉진하는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29.14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후보자를 내세우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장애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 수행 및 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제고조치의존재여부,280그리고장애인이
공직에진출하고공적기능을수행할때장애인을포용할수있도록장려.
29.15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출되고, 공직을 수행하고, 공적 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선거접근성,합리적인편의제공및
지원조치를보장하기위해할당된예산.
29.16 투표권, 피선거권, 공직 및 공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프로그램의설계,시행및모니터링에장애인단체를
포함한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한협의절차.281

29.23 시민사회단체(예: 협회, 재단
등)의 등록 시스템이 간단하고,
유연하며, 신속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부담스럽지 않거나(또는
저렴하거나) 무료가 되도록
보장하는 규정 및 조치.282 (지표
1/4.15)
29.24 정책 결정의 모든 단계와
정치 및 공공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제공되는교육활동.
29.25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할당된
전체 예산 중공공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29.17 선거인명부에 유권자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와 비율을
성별,연령,장애및선거관할구역별로구분한표시.
29.18 선거 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투표사무원,선거참관인및
시민이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해 교육을 받고 투표 관련
정보, 특히 접근성,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에 의한 지원 권리 및
정당한편의제공의무에대해제공받은수와비율.
29.19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투표소의비율.

29.21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에 입후보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위해제공된접근성관련조치,지원조치등의수.
29.22 선거관리기구의 일원으로서, 참관인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다른 직책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의 수를
성별,연령,장애및기능별로구분한집계.

https://undocs.org/A/HRC/31/62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266


286이 지표를 해석하려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함.. 조직 수의 증가 또는 감소는 다양한 발전을 반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새로운 조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발전함.
대규모조직은분할등을할수있음.조직의전체구성원을고려하는것도중요함.

285해당되는경우,이지표에는장애인의접근및포함과관련하여국내및국제관찰자그룹이제시한권장사항의수와선거과정에서준수된권장사항의비율도포함될수있음.

284투표권과관련하여불만사항은다음과같이분류될수있음.

- 다음에의한처리: a)선거관리기관(EMB)을포함한행정기관, b)국가인권기구및/또는평등기구; c)사법부

- 다음에관해 a)유권자등록및자격; b)투표권의효과적인행사에영향을미치는접근성및기타문제;

- 선거과정전,후또는도중에제출된것(예:장애인이투표를시도하는경우,접근성또는지원부족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경우)

283장애인단체에대한자금지원은다음과같아야할것.

- 제3자중개를피할것.

- 주로장애권리옹호에초점을맞춘장애인단체에자원을우선적으로배정할것.

- 장애여성,장애아동,청소년단체를위한특정기금을할당할것.

- 공식 또는 비공식 네트워크 및 플랫폼, 특히 지적 장애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및 플랫폼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자기 옹호 조직을 포함할 것. 이러한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법적능력제한또는거부로인해또는등록자금부족으로인해법적지위및등록이방해받는경우에도자금에접근할수있도록할것.

- 장애인단체간에자금을균등하게분배할것.

- 프로젝트기반자금에국한되지않고지속가능한핵심기관자금도포함할것.

- 지원받은자금과관계없이장애인옹호의제를결정할때장애인단체의자율성을존중하고보장할것.

- 접근가능한형식으로자금지원신청프로세스를채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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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장애인 단체에 할당된 재정
지원비율.283

29.20 접근성 측면에서 본인이 선택한 사람 또는 선거 관리인의
도움을받거나투표권행사를위해모든종류의합리적인편의를
제공받은장애인수.

29.26 장애인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권리에 대한 접수된 진정 중 조사 및 판결이 내려진 비율, 진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내려진비율,정부가이를준수한비율(각각
메커니즘유형별로구분).284

결과지표 29.27 전국, 지역 및 지방 선거의 성별, 연령, 장애 및 선거구별
투표율.
29.28 선거권자 중 선거 과정에서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선거권
행사를 위한 구제책을 제공받은 장애인의 수와비율(성별,연령,
장애,선거구별).285

29.29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과 비교한모든수준의정부에서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선거 관할구역별로 세분화된 선거
입후보자(후보자)의장애인비율(SDG 16.7.1기준)
29.30 국가별 분포와비교한공공기관(국회및지방의회,공무원,
사법부)의 성, 연령, 장애인, 인구집단별 직책 비율(SDG 지표
16.7.1기준)

29.31 장애인 단체의 수, 단체의
종류, 대표 선거구, 총 회원 수 및
등록현황에따라세분화된수.286

29.3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반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성별,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SDG 지표 16.7.2)
(지표 1/4.31)



291여기에는특히수화의경우모든형식이나언어,방언,비차별조항,합리적인편의제공, CRPD제2조에따른의사소통의정의를포함할것.

290문화적정체성의인식과발전측면에서다른문화적배경과의교차점(예:원주민장애인)을고려할것.

289이지표는예를들어통신법률,방송코드,관련규정,인터넷 ,디지털기술,통신중계서비스(ITU-T F.930멀티미디어통신중계서비스참조)를포함한전화및이동전화에대한
접근성조항을나타냄. . “소셜미디어”에는웹사이트,온라인플랫폼및모바일애플리케이션이포함됨.

288이용가능한경우가이드방문및투어를포함한관련서비스는장애인을포함해야하며접근성과합리적인편의를제공할것.

287법률에는다음과같이이권리의행사와관련된사항을포함할것.
- 미디어에관한법률(제21조지표참조)
- 지적재산에관한법률(시각장애자또는기타인쇄장애가있는사람의출판저작물접근을촉진하기위한마라케시조약의지표 30.5참조)
- 문화산업(영화관,극장,도서관등)기업의상업라이센스에관한법률
- 스포츠협회,그기능및활동을다루는법률및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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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모든장애인의문화적,언어적정체성인정및지원

구조지표 30.1 장애인이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참여할권리를보장하기위해관련부문에걸쳐제정된
입법조항.287

30.2 관광 명소, 박물관, 미술관, 문화 센터 및 시설, 국립 공원 및 기타공공장소,스포츠센터및시설과관련하여
채택된접근성표준은건축환경,정보및통신의접근성을포괄할것. (지표 9.1, 9.3, 9.4기준)288

30.3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는 대중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및민간
행위자모두를위한정보및의사소통의접근성에대한필수표준을설정하는법적틀. 289(동일 21.1.2)

30.4 농문화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 인식 제고 및 문화적
풀뿌리 활동을통해다른사람들과동등하게장애인의
인식과발전을지원하기위한국가전략/계획.290

30.5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선택/요청에 따라 점자, 읽기 쉬운 형식, 자막, 촉각
의사소통, 의사소통 지원자 등의 사용을 장려, 공식
상호 작용에서 수화의 사용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291(21.3과 21.4동일)



294이러한계획은장애관련스포츠와주류스포츠를모두다루고다음사항을다룰것.
- 효과적인구현을위한벤치마크,측정가능한목표및충분한자원을예측하고,
- 학교스포츠부터프로스포츠까지모든수준에서장애여성과장애아동에관심을갖고장애인을위한레크리에이션,여가및스포츠에대한평등한접근과개발을촉진하기
위한조치를포함.

- 모든연령의장애인이포용적인스포츠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필요한자원을보장.
- 모든수준의주류스포츠활동에다른사람들과동등하게장애인의참여를최대한장려.
- 레크리에이션과여가를위한포괄적인공간을장려.
- 스포츠에장애인을포함시키는것에관해공개적으로이용가능한지침을포함.

293계획은무엇보다도다음과같아야함.
- 효과적인구현을위한벤치마크,측정가능한목표및충분한자원을예측,
- 장애여성과장애아동을포함하여소외된장애인의문화생활에대한접근과발전을촉진하기위한조치포함.
- 공공도서관의접근성과읽기쉬운디지털,오디오및점자출판물재고홍보.
- 출판사,공립및사립도서관,교육기관,대학등과의협력을개발하고강화.
- 연극,무용,음악등의분야에서장애인을위한통합시설,프로그램및활동을개발하고홍보.
- 장애인이유네스코문화유산을포함한문화및관광유적지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
- 모든여행사및관광기관에접근가능한관광에대한세계관광기구권장사항을홍보.

292세계지적재산권기구웹사이트참조: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textdetails/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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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또는기타인쇄장애가있는
사람들의 출판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비준.292

장애인을 적극적 참여자이자 수혜자/관객으로 포함하는
문화 293생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전략/계획
채택 .

30.8 장애인을 포함하는 스포츠에 관한 국가
정책/전략/계획의채택 .294

30.9 장애인을 포함하는 국가
정책/전략/레크리에이션및여가계획의존재.

https://wipolex.wipo.int/en/treaties/textdetails/13169


299'관련공공및민간부문직원'에는스포츠활동,행사,프로그램조직에관여하는직원,체육교사등관련활동에직접참여하는직원이포함.

298이과같은장애관련행사뿐만아니라주류환경및/또는행사에장애인의참여를지원하는조치가포함될수있음.

297훈련은장애인이스포츠에참여하는데직면할수있는장벽을다루어야함.

296'관련공공및민간부문직원'에는문화활동,행사,프로그램조직에참여하고박물관,극장,영화관,관광명소등문화장소,특히대중과소통하는곳에서일하는직원이포함 .

295여기에는잠재적인;마라케시조약이행조치등장애인이자신의창의적,예술적,지적능력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주류환경및/또는행사뿐만아니라장애인
예술축제와같은장애관련특별행사에도장애인의참여를지원하는조치가포함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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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지표 30.10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학습 프로그램 및 행사를
포함한 문화 프로그램 내 장애인참여할당량등을포함하여
문화 생활에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채택 된
구체적인조치.
30.11 장애인을 적극적 참여자 및 수혜자/관객으로서
문화생활에 장려하고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와 활동에
할당된예산.295

30.12 장애인의 문화 생활 분야와 관련된 고등 교육 및
전문성 개발과 문화 행사 참여를 위한 공공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위한조치에예산할당.
30.13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포함하여장애인의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훈련된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직원의수와비율(공공/민간)및업무영역별분류.296

30.14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채택된 구체적인
조치(예: 비용 면제 또는 감면, 트레이너 및 코치
훈련포함).297

30.15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적극적
참여자 및 수혜자/관객으로 298장려하고
포함시키기위한조치및활동에할당된예산 .
30.16 부문(공공/민간) 및 업무
영역(레크리에이션/여가)별로 분류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도록 훈련된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원의 수와 비율
/스포츠).299

30.17 미디어 소유권(민간/공공), 콘텐츠
유형(뉴스/기타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포함 및
접근성기능제공 (지표. 21.13, 21.14참조)
30.18 특히 공식적인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수화 통역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속기사, 캡션 작성자 및기타관련전문가(전문
인증 및 공식 업무 승인))의 수를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과비교(21.17).



305사회적 거리 척도"를 기반으로 한 것과 같은 인식 조사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몰도바의 차별 방지 및철폐와평등보장에관한협의회, OHCHR및 UNDP "몰도바
공화국의평등인식및태도에관한연구"(2015)를참조.

302이 지표의 목적으로 시간 사용 설문조사를 사용할 수 있음. 시간 사용 조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계
조사입니다. 시간 사용 설문조사는 다양한 목적에 유용하지만, 표본과 설문지가 정보를 장애별로 분류할 수있도록고안된경우장애인이문화활동에소비한시간을평가하는데
기여할수있음.

301이지표는다양한데이터소스에기반함.

300 이 지표는 CRPD 제4(3)조 및 일반논평 2번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할 것 . 협의 회의, 기술 브리핑, 온라인 협의 설문조사를포함한 CRPD위원회의 7개위원회는참여방법및메커니즘중에서법률초안및정책에대한의견을
요청.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할것.

- 협의과정이투명하고접근가능하도록보장.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 .

- 장애인단체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는데정보를숨기거나조건을부여하거나방해하지않을것.

- 등록된조직과등록되지않은조직을모두포함할것.

- 조기에지속적인참여를보장할것.

- 참가자의관련비용을부담할것.

제30조 -문화생활,레크리에이션,여가및스포츠참여에관한지표예시목록
문화생활,레크리에이션,레저및스포츠참여

속성/
지표

장애인의문화생활에대한접근과발전 레크리에이션,레저및스포츠에대한접근및
개발*

모든장애인의문화적,언어적정체성인정및지원

30.19장애인,그가족및일반대중에게장애인의문화생활,레크리에이션,여가및스포츠에참여할권리를홍보하고알리기위한인식제고캠페인및활동.
30.20 장애인의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 의 설계, 구현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조직을 통한 활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협의프로세스. 300

30.21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접수된 불만 사항 중 장애에 따른 차별 및/또는 장애인 관련 차별을 주장하며 조사 및 판결을 받은
비율;신고자에게유리한것으로확인된비율그리고정부및/또는의무수행자가준수한후자의비율;각각은일종의메커니즘으로분류됨.

결과지표 30.22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및문화
유적지에 접근하는 장애인의 수 및 비율(성별, 연령 및
장애별로분류)301

30.23 성별, 연령, 장애별로 분류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장애인이문화생활및활동에소비한평균시간.302

30.25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 및 해당되는
경우 스포츠 종류(주류/장애인별)별로 분류된
스포츠, 피트니스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에
적극적으로참여하는장애인의수와비율.
30.26 경쟁을 위해 공공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수와 비율을 다른 운동선수와

30.27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일반 인구 중 장애별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
305(8.20과동일)
30.28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분류된
장애인 생활 또는 관련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갖고있는장애인의비율.

http://md.one.un.org/content/unct/moldova/en/home/publications/joint-publications/studiul-privind-percepiile-i-atitudinile-fa-de-egalitate-in-repu.html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지표 30.8및 30.25는카잔행동계획의액션 2에따라연방사무국이조정한스포츠모델지표및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대한개방형실무그룹의지속적인노력을기반으로함.

304제도적맥락,스포츠,경쟁수준(국내,국제)등에따라추가로분류하는것이보다정확한비교에유용할수있음.

303제도적맥락에따라,문화활동분야(연극,음악등)별로더세분화하면보다정확한비교에유용할수있음.

제30조 -문화생활,레크리에이션,여가및스포츠참여에관한지표예시목록
문화생활,레크리에이션,레저및스포츠참여

속성/
지표

장애인의문화생활에대한접근과발전 레크리에이션,레저및스포츠에대한접근및
개발*

모든장애인의문화적,언어적정체성인정및지원

30.24 성별, 연령, 장애, 지리적 위치별로 구분된 문화생활
분야와 관련된 고등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해 공공 재정
지원을받는장애인의수와비율을다른사람과비교.303

비교하여 성별, 연령, 장애 및 지리적 위치별
분류.304

30.29 성별, 연령, 장애별로 분류된 국가 내 토착 문화
및 소수 문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장애인을수용한다고보고한일반인구의비율.



제32조 –국제협력에관한지표예시
국제협력이장애인을포용하고장애인이접근할수있도록보장

속성/
지표

포용적이고접근가능한국제협력 역량강화 기술및경제적지원 연구와지식

구조지표 32.1 306민주주의증진,법치주의,올바른거버넌스및인권을포함하여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된국제협력협정(양자또는다자)에채택된법률및정책에는다음이포함됨.
- 국제협력에장애인권리를포함시키는목표와약속;
- 각구호활동과자원할당에있어서장애인의포함에관한지표307

- CRPD원칙및표준에대한보편적인디자인,접근성및존중을적용하고지원활동에대한성별,연령및장애별데이터수집및분류에대한요구사항
- 원조활동과관련된모든조달계약의접근성표준
- 활동의계획,실행,모니터링및평가에있어장애인및장애인대표조직의협의및참여에대해보고해야하는요구사항 308

- 사람과환경에대한국제협력협정활동의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고완화하기위한지속가능성및보호정책
- 장벽을제거하고장애인이구호활동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는조치를고려하여영향평가를수행해야한다는요구사항.

32.2 대학과 연구 센터는 연구 수립에 관한
지침/정책을채택할것.
장애인 통합과 관련된 활동 및 자금 조달을
추적하는지표
연구 우선 순위, 방법, 설계, 구현 및 연구
프로젝트의 평가를 정의하기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참여방법론.

308특히활동으로가장큰영향을받는유권자를포함하여광범위한장애인대표단체를포함 .

307이는 도입이 승인된장애인의포함및권한부여에관한 OECD DAC정책지표와장애지표에대한보고안내핸드북(출시예정)을준수하거나이를통해정보를얻을수있음. OECD,
DAC 개발 재정통계작업반,장애인포함및권한부여에대한지표에대한핸드북 , DCD/DAC/STAT/RD(2019)1/RD1,페이지 2를참조.지표는또한추적및분석을허용할것 .성평등과
여성의권리를지원하는활동과자금조달을추적하고분석할수있도록할것. OECD DAC성평등정책마커참조 .

306“협정”은국제협력및개발을통한활동및조치이행과관련된모든프로젝트,프로그램,금융수단,지원방식,의정서및기타형태의합의를포함.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CD/DAC/STAT/RD(2019)1/RD1&docLanguage=En
http://www.oecd.org/dac/gender-development/dac-gender-equality-marker.htm


제32조 –국제협력에관한지표예시
국제협력이장애인을포용하고장애인이접근할수있도록보장

속성/
지표

포용적이고접근가능한국제협력 역량강화 기술및경제적지원 연구와지식

과정지표 32.3장애인권리에관한표시를포함하는국제협력협정의비율.
32.4해당되는경우글로벌모니터링프레임워크(예: 2018년세계장애정상회담, 2016년세계인도주의정상회담등)에보고된목표및약속의수와진행중이거나달성된
비율.
장애인을포함하거나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전략을채택한국가협력기관의국가현장사무소의비율 .309

32.6국가협력기관의국가현장사무소비율 1)장애인단체와파트너십을맺거나혜택을주는계약이행하거나 2)장애인단체와양해각서및/또는공식적인협력계약을
채택한
32.7대표조직을 310포함하여장애인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기위해수행된협의과정과사전협의를통해체결된합의비율은장애인포함이다음과같은합의로분류할
것. 1)주요목표이며예상결과에기본임. 2)중요하고의도적인목표이지만합의의주된이유는아님 . 3)전혀타겟팅되지않음.311

32.8장애인권리에관한교육을받은국제협력협정의설계,체결,이행,모니터링및평가를담당하는직원의비율.312

32.9 조사 및 판결된 국제협력협정활동과관련하여장애인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는접수된불만사항의비율신고자에게유리한것으로확인된비율그리고
정부및/또는의무수행자가준수한후자의비율;각각은일종의메커니즘으로분류됨.

결과지표 32.10 장애인 대표단체를 파트너로
포함하는 국제협력 협정의 수와
비율.
장애인을포함하는국제협력협정의
수와 비율. 1) 주요 목표이며 예상
결과에 기본임. 2) 중요하고
의도적인 목표이지만 합의의 주된

3 2.12 국제 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훈련을 통해 혜택을 받은 장애인의
수와비율(성별,연령,장애별로구분)
32.13 국제 협력 협정을 통해 훈련을
받은 국제 협력 기관,정부및모니터링
체계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모든 부문,

3 2.14 장애인 포함이 다음과 같은
경우 협정에 따라 분류된 국제 협력
협정에 대한 USD 투자 비율: 1) 주요
목표이며 예상 결과에 기본임. 2)
중요하고 의도적인 목표이지만
합의의 주된 이유는 아님 . 3) 전혀
타겟팅되지않음.

32.15 장애인의 포함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구 및
과학 및 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에 대한 USD 투자
비율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목표이며 예상 결과에
기본임. 2) 중요하고 의도적인 목표이지만 합의의
주된이유는아님 . 3)전혀타겟팅되지않음.

312훈련에는최소한다음사항을포함할것.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차별금지,합리적인편의제공,보편적디자인,접근성(접근가능한정보및커뮤니케이션포함),
장애인과긴밀히협의하고적극적으로참여할의무그리고그들의대표단체.

311장애인의통합및권한부여에관한 OECD DAC정책지표에대한보고지침은핸드북참조(출시예정).

310 이 지표는 CRPD 제4(3)조 및 일반 논평 2번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할 것을 요구함. 협의 회의, 기술 브리핑, 온라인 협의 설문 조사를 포함한 CRPD 위원회의 7개 위원회는 참여 방법 및 메커니즘 중에서 법률 초안 및 정책에
대한의견을요청함.이와관련하여국가는다음을수행할것.

- 협의과정이투명하고접근가능하도록보장할것.

- 적절하고접근가능한정보제공을보장할것.

- 장애인단체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는데정보를숨기거나조건을부여하거나방해하지않을것.

- 등록된조직과등록되지않은조직을모두포함할것.

- 조기에지속적인참여를보장할것.

- 참가자의관련비용을부담할것.

309FAQ에명시된바와같이, "국가"라는용어는지역통합기구인유럽연합을포함하여협약의당사자(CRPD제44조참조)로해석할것.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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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지표

포용적이고접근가능한국제협력 역량강화 기술및경제적지원 연구와지식

이유는 아님 . 3) 전혀 타겟팅되지
않음.

통계청,국가인권기관등포함)의직원
비율(성별,연령및장애기준) .

32.16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접근 가능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과관련된국제협력협정의비율.



319규정은 모니터링 활동의 계획 및 실행에 시민 사회를 참여시키도록 독립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구성원과 직원을 의무화할 것. 예를 들어, IMF나 NHRI의임원은해당연도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프레임워크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협의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함. 공동 활동의 경우,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권리침해사례를적발하기위해장애인을위한기존주거시설및서비스조사에참여하도록초대되어야함.

318CRPD 제33조(2)에 규정된 지표 33.5에는 SDG 지표 16.a.1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파리 원칙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
글로벌연합,인증차트참조 .

317독립적모니터링프레임워크의메커니즘은다음과같을것.
- 당사국의행정부로부터독립될것 .
- 계획및관리에대한자율성을갖춘국가예산할당을통해적절한자금과자원(직원간의적절한기술전문지식포함)을확보할것 .
- 공개적이고,민주적이며,투명하고,참여적인방식으로임명되며,정해진기간동안권한을부여받는구성원이있을것 .
-장애인단체의 “대표의존재”를보장하는것을고려할것(파리원칙, “독립성과다원주의의구성및보장”섹션, 1(a)참조).
- 독립적이고지속가능하게운영할수있는안정적인제도적기반(헌법또는법률에명시)을갖출것.
- 어떤문제가고려대상인지결정하고고려할때자율성을행사할것.
- 도시,농촌또는외딴지역모두에서정보,데이터베이스,기록,시설및건물에신속하고완전한접근권한을가질것.
- 모든사람,단체,조직,정부기관또는단체에제한없이접근하고상호작용할수있음.
- 직원들이지속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도록보장할것.
- 불만사항처리권한이있는경우,협약에따른권리가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개인이나단체가제출한불만사항을듣고고려할것.

316국가는프레임워크를설정할때다음기준을따를것.
- 프레임워크가모니터링메커니즘으로단일개체로구성된경우:행정부로부터독립적이어야하며파리원칙을준수할것.
- 프레임워크가하나이상의메커니즘으로구성된경우모든엔터티는행정부로부터독립적이어야하며적어도하나는파리원칙을준수할것.

CRPD위원회,독립적모니터링프레임워크에대한지침및위원회작업참여(2016), CRPD절차규칙부록 - CRPD/C/1/Rev.1 , para. 12.

313하나의 일반 또는 주요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부처나 기관내의담당자를지정할때장애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과비차별의무에대한지식을최우선적으로고려할것.
또한, 부처 구조 내 기관(예: 장애인 담당국) 또는 부처 산하 기관(예: 장애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포컬포인트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질 것.
장애인 조직의 대표를 포함하여 정부 주도의 장애인 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장애인 대표 조직을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제4조 3항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모두
소진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할것. 그들의삶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법률과정책의개발및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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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표 33.1 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주류화할수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정부 내(정부, 부처, 분야의 모든
부서와 수준에 걸쳐) 하나 이상의 포컬포인트를 법적
및/또는법적으로임명. 313(idem 1/4.7)
33.2 국가적 CRPD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명확한 구조,
임무, 리더십, 주류화 및 이행을 보장하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 걸쳐 관련조치를촉진하기

33.6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 및 그 대표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약 이행을 촉진, 보호,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수립할것.
-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메커니즘을포함 316.헌법이나법률을
통해임명할것.
-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국가기관의상태및기능과
관련된원칙을존중할것 317(SDG지표 16.a.1포함) .318

33.8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모든 장애 지지층의
대표 조직이 참여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법적
또는규제조항. 319(1/4.9와유사)
33.9 CRPD 이행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장애인
조직 강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https://nhri.ohchr.org/EN/AboutUs/GANHRIAccreditation/Documents/Status%20Accreditation%20Chart.pdf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CRPD/C/1/Rev.1


323예를 들어, OHCHR의지원을받아 NHRI와국가통계청간에양해각서가체결되었음(예:케냐와팔레스타인).추가정보및양해각서템플릿을확인하려면 hrindicators@ohchr.org로
문의 .

322"독립모니터링프레임워크"에따른이프로세스와결과지표는프레임워크내에서독립적인메커니즘에의해수행된조치를통해임무이행을평가.

321훈련에는 최소한 장애, 차별 금지,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편적 디자인,접근성(접근가능한정보및커뮤니케이션포함)에대한인권기반접근방식을포함하여협약의일반적인
개요와 주요 원칙 및 개념을 포함할 것. , 장애인 및 그들의 대표 조직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의무, 그리고 각 포컬포인트의 임무와 관련된협약영역에대한보다
심층적인고려(예:교육부포컬포인트의경우다음과같음.통합교육에대한권리에관한제 24조에해당).

320자금지원계획은모니터링활동에기여하는장애인조직의독립성을훼손하지않을것.

315장애인단체와관련하여이지표는 CRPD제4조 3항에따른국가의무준수여부를평가하는데에도기여하며제1조부터제4조까지의관련지표와함께고려될것.

314제5~30조에 규정된 의무 이행과 국제 모니터링과 관련된 의무 이행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조정 메커니즘은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명시된 일반 및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위임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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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부 내에 조정 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임명. 314(idem

1/4.8)
33.3 포컬포인트 또는 조정 메커니즘의 기능, 참여 및
협력에 관해 공공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프로토콜채택.
33.4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포컬포인트 및 조정메커니즘의기능및참여에관한규정
및/또는프로토콜채택.315

33.5 CRPD 이행과 관련된 포컬포인트 및조정메커니즘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지출에 대한지표를채택해야
하는법적및/또는법적요구.

33.7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공 지출에
채택 및 적용되는 CRPD 구현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법적요구사항.

예산에서 자금 할당을 요구하는 법적 조항.
320(1/4.11과유사)

과정지표 33.10 CRPD 교육을 받은 조정 메커니즘에 속하거나 연락
담당자로임명된공공부문직원의수와비율.321

33.11 모든 관련 공공 부문 직원에게 발행된 교육 및인식
제고 활동의 수와 연락 담당자 및 조정 메커니즘, 이들의
임무 및 참여 절차/프로토콜에 관해 발행된 지침 문서의
수.

33.12독립적인모니터링프레임워크에의해수행되는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역량 구축 및 교육 계획을 포함한 홍보
활동의 유형 및 수는 대상 고객(예: 일반 대중,공공부문직원
등)별분류.322

33.13 국내법률초안,정책,전략,행정결정및기타행정행위

등의 수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의해 검토되고, 프로세스 종류와 검토 요청
여부에따라분류됨.
33.14 인권모니터링및보호를강화하기위해정보교환,상호
기술 자문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메커니즘과 국가 및/또는 지방 통계청 간의 공식적인
협력/협력협정을채택함.장애인도포함.323

33.1 7 예산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의 국가 예산 배정 및 장애인 단체
배분. (1/4.16과유사)
33.18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장애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CRPD에자금을지원하는역량구축활동의수.
33.19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로세스/활동의
수와 비율은 개입/프로세스 및 주제 유형별
분류.

mailto:hrindicators@ohchr.org
mailto:hrindicators@ohchr.org


* 제33조 3항은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 및 그 대표단체”를 의미함. 현재 목적을 위해 지표는 장애인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CRPD 제4(3)조 및 33(3)조에 대한 CRPD 위원회의
일반논평 7번과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의참여보고서( A/HRC/31/62)를참조 .

328장애여성,장애아동및청소년,장애원주민과같이소수대표집단의조직에대한명시적인정보를포함. CRPD조항 4(3)및 33(3)에대한 CRPD위원회의일반논평 7번을참조.

327장애여성,장애아동및청소년,장애원주민과같이소수대표집단의조직에대한명시적인정보를포함. CRPD조항 4(3)및 33(3)에대한 CRPD위원회의일반논평 7번을참조.

326가장 소외된 집단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파악하고 추가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 및 집단 불만 사항을 침해된 권리/물건별로분류하고성별,연령,장애및
기타관련기준으로분류해야함.

325“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기관의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진정 메커니즘을 위임받을 것을 제안하지만 요구하지는 않음. “국가 기관은 개별 상황에
관한불만과청원을듣고고려할권한이있을수있음.개인,그대표자,제3자,비정부기구,노동조합협회또는기타대표조직이사건을제기할수있음.”

324가장 소외된 집단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파악하고 추가로처리하기위해집단불만사항의회부는침해된권리/물건별로분류하고성별,연령,장애및기타
관련기준으로분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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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다음을 포함한 모니터링 활동의 유형 및 횟수 (규정에
따라 또는 사실상) 장애인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기관및기타
장소 방문, 장애인 서비스 제공업체 시설 점검 , 채택된 법률
및정책평가.
33.16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는 국제 및 지역 모니터링
메커니즘(예: CRPD 위원회 및 기타 조약 기관)에 제출된
기고문을 포함하여 독립적 모니터링 체제에서 발행한
보고서의수와비율.

결과지표 33.20 CRPD 이행과 관련된 장애 담당자및조정메커니즘,
부처간,부처간정부위원회또는실무그룹간의회의수.

33.21 CRPD에 따른 권리와 구제방법에대해독립적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지원을 구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수, 장애인과
관련된 독립적모니터링프레임워크에의한집단사건의사법
체계에회부된비율.324

33.22 해당되는 경우, 325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메커니즘에 제출되어 조사 및 판결된 개인 또는 그룹
불만 사항 중 접수된 불만 사항의 비율 신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 그리고 정부 및/또는 의무 수행자가
준수한후자의비율. 326

33.23 독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장애인 대표 조직의 수는 조직의 종류,
327장애인을 대표하는 선거구 및 지리적
위치별분류.
33.24 정부 장애 담당관 및/또는 조정
메커니즘의 업무에서 역할을 맡은 장애인
대표 조직의 수는 조직 종류, 328장애인이
대표하는선거구,지리적위치별분류.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HRC/31/62&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C/GC/7&Lang=en

